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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1997년 IMF체제를 거치면서 리스크관리의 중

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리스크관리 조직정비, 선진화된 리

스크관리기법 도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중심의

감독정책기조하에서 1998년 12월 「리스크관리규정권고안」, 2000년 1

월 「보험회사 리스크체크리스트」등을 수립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

크관리 가이드라인제시차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 2001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감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와 리스

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도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감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

석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타 금융권 및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체

제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금융권 및 외국 보험회사

의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제반 시사점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설

문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 및 통계분석을 실시, 국내 보험회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감독

과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리스크감독정책

및 리스크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5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임 재 영



요약본

Ⅰ 서론

—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방안은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방안과 함께 제시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단순히 보험사의 리스크관

리 및 리스크감독실태위주의 분석이외에 타 금융권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감독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타 금융권 및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그리고 타

금융권 및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

존의 연구 및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은행의 RAS(Risk Assessm ent System )식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

여 실증분석을 시도,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즉 국내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현황을 파악

하기 위한 현황분석방법, 국내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을 적용.

Ⅱ . 리스크의 감독체제

□ 은행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체제

— 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① 리스크관리체제구축지도 ② 은행에 대한

리스크관리기능점검 및 감독수단의 개발·운용 ③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운용을 통한 은행의 안정성유도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미국 OCC, FRB, 그리고 캐나다 OSFI 등 선진국의 리스크중심

감독을 벤치마킹하면서 현행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

체제로 리스크평가체제를 활용하고 있음.

— 비은행권은 일관성, 개별성, 형평성 등과 같은 3대감독방향을 기본

축으로 삼고, 가이드, 모니터링, 평가 등의 3대 프로세스에 따라 리

스크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체제의 특징은 상시 리스크감독 체제의

강화(정기적인 리스크감독 + 상시적인 리스크감독)라 할 수 있음.

—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독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및 감독의 정형화를 위해 정합적인 리스크관리 틀이 제시되고 있음.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新리스크감독기준의 제정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당국의

독려 및 지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Ⅲ . 리스크의 관리체제

□ 은행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관리체제

— 모든 은행들이 이사회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에 감

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있지 않아 리스크관리조직 및 규정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은행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관리를 위한 시

스템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특히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RAPM)관리시스템도 11개 은행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임.

·종합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같은 비은행권은 신용리스

크관리 관련 시스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

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의 리스크관리실태 , 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보험사의 경우 단 2개 보험사만이 기본적인 두 가지 ALM전략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4년의 미국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상

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에 비해 국내 리스크관리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 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의 리스크관리수준의 차

이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

— 선진국의 리스크관리사례가 국내 보험사에 주는 제반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음.

·선진 보험사의 경우 부문별 RM체제보다 전방위적인 RM체제에 보

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RM시스템의 구현 및 적용을 통

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리를 보험사 RM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자산운

용관련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

·사무·시스템·법규준수리스크 등과 같은 경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

을 새삼 인식하고 여타 리스크관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경향

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등임.



Ⅳ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은행에서 현재 적용 검토 중에 있는 RAS식 리스크평가

매뉴얼을 보험사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35개 보험사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황 및 통계분석실시.

설문조사의 개관

구분 세부내용 특징

조사기간 2001.11.10∼11.21 금융감독원 협조

조사대상 전 보험사 대상
생보사 21개사/ 손보사
14개사

조사절차 설문조사후 사실확인검증 리스크관리책임자급 대상

조사항목 은행의 RAS식을 참조하여 설문조
사 항목 설정

보험사특성에 부합토록
내용재조정

조사형태 5점척도식·기입식·서술식 서술식: 내용서술(증빙첨부)

—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책임자급

으로 한정하였으며 평가방식으로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방식

및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방식을 사용.

— 분석체계 : 설문조사의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국내 보험사

의 리스크관리실태 및 감독실태를 살펴본 연후(설문조사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단계)에, 통계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리스크감독

실태,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실증분석(리스크관리 실증통계분석단계)

하는 체계를 채택하였음.

— 통계분석 : 표본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와 자료 개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모수통계(N on-p aram etric Statistics)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Kru skal -Wallis 검증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수준 차이 등을 검증.

설문조사항목 및 문항 수

부문 분류 문항수

수평적
분류

(113문항)

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4

리스크관리 관련 종합계획 수립(이행) 3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정도 4

경영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의 활용 3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문화 조성에의 기여도 2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7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상황 2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의 적정성 13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 수준 및 적시성 5

측정 리스크 측정 기준과 방법 9

통제 리스크 통제 4

한도관리 리스크 한도관리 11

RAPM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9

시스템

보험리스크시스템 5

신용리스크시스템 5

시장리스크시스템 5

유동성리스크시스템 5

ALM시스템 5

시스템전반 8

수직적
분류

(134문항)

보험리스크관리 38
시장리스크관리 40
신용리스크관리 31
유동성리스크관리 25

주1: 문항 수는 수평적·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와 관련되지 않은 문항(통계분석과 관련
성이 없는 기타문항) 32문항 및 감독관련 문항 11문항 등 43문항을 제외

2: 표에 있는 문항 수는 순수하게 리스크관리 실태를 위해 통계분석에 활용된 문항 수만
을 의미



Ⅴ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 리스크감독실태에 관한 현황분석결과

— 국내 리스크감독은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리스크감독을 지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시 리스크감독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리스크감독실태에 관한 통계분석결과

— 리스크체크리스트의 보완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경우 유용성이 높지만 체계적으로 보

완이 요구됨.

·특히 RBC제도 및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 향후 리스크감독은 차별화된 리스크감독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RAS식 리스크평가개념의 도입으로 미래지향적인 리스크감독정책의

추진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분석결과

— 전문인력중심의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은 리스크관리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보험 및 신용리스크관리수준이 상대적으



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이 선진국

및 타 금융권(특히 은행)보다 낮아 보험 및 신용리스크관리, 그리고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관리방안이 모색될 필

요성이 있음.

—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리스크관리시스템수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나 중소형사를 고려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절실.

—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방식에 의해 통계분석한 결과: 대체로

국내 보험사의 경우 하위리스크관리체제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리스크관리체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진 보험사처럼 상위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존재.

—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방식에 의해 통계분석한 결과 : 신용리

스크관리 및 보험리스크관리가 타 리스크관리보다 관리수준이 상대

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하게 보험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대체로 리스크관리수준은 생보사, 손보사, 외국보험사간에는 큰 차이

가 없으나 특히 대형사, 중소형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5%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 존재.

·이에 향후 중소형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제고시킬 방안마련이 매우

시급.

—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와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상호비교(수평적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체제방식) 해보

면 규모별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결과와는 달리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반드시 높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다만 대체적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측면에서는 지급여

력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

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생각됨.

Ⅵ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방안

—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지도라는 측면에서 리스크체크리스

트 및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보완, 리스크관리관련 제반규정의 현실

화(리스크관리전담조직 규정의 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의 현실

화, 리스크관리공시체제의 내실화)등이 이루어질 필요성 있음.

·리스크체크리스크: 필수항목에 대한 표시 등으로 중요도를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평가근거(기준/ 배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진위여부를 묻는 이원법적 평가체제를 지양하고 보험사 특성을 고려

생보사, 손보사별로 리스크체크리스트를 차별화필요.

— 리스크관리모범규준 : 단기적으로 경영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내용

이 추가 보완되고, 대형사 및 중·소형 보험사별로 리스크관리시스

템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생보사 및

손보사별로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이원화되어야 할 것임.

— 리스크관리관련제반규정현실화 : 자산규모 3,000억 원 이하의 보험사



에 대한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설치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거나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설치대상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모색

·전담조직의 역할범위 명확화, 타부서와의 견제기능강화, 전담조직에

대한 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 및 규준마련,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제외대상의 최소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영진 견제기능강화를 위

한 규정정비, 통일화된 공시기준 마련 등.

— 리스크관리비중의 확대단계(1단계), RAS개념도입에 의한 CAMELS

경영실태평가제도보완단계(2단계),RAS체제의 활용에 의한 CAMELS

경영실태평가제도 대체단계(3단계)순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

·현행 CAMELS 경영실태평가체제에서 CAMELS 경영실태평가체제로

전환한 뒤 점진적으로 RAS개념을 도입하여 상시리스크감독기능을

강화방향으로 리스크감독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 존재.

— 리스크중심 新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

험사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도모하

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정책의 수립필요.

·위험기준자본금제도: 도입시 장·단점, 국내 보험업계에의 적용가능

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필요(한국형 RBC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

·미국식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되, 이를 지급여력화

하고 업계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처럼 단

계별 소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방안

—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 :리스크관리전담조직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부서와는 차별화된 별

도의 상시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리스크관리조직원에 대한 최

소근무연수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확보 :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전담

부서간의 보고체계가 정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짐.

·또한 정기적인 내부감사 등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리스크관

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부서, 운용지원부서, 리스

크관리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각 부서간의 견제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사외이사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내부감사

이외에 주주 및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리스크관련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 선진화차원에서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 : 대형사의 경우 보험리스크를 보다 철

저히 관리하면서 신용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이에 반해 중소형사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와 유동성리스크관리 등

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모색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대형사 및 중·소형사 모두 사무리스크 및 법규준수리

스크 등과 같은 경영리스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 : 국내 보험사는 현행 하위 리스크관리

체제를 점진적으로 상위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되도록 리스크관리



의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됨.

·다만 상위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은 각 보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자사

의 특성에 맞게 부문별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리스크관리 비용부담을 고려,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템공

동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계차원의 리스

크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강구필요.

·한정된 리스크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

류한 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는 계획수립

이 절실.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감독당국측면

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마련도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성 존재.

—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 향상은 단순히 보험사의 노력만이 아닌 감

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보

다 정형화되고 선진화된 리스크감독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됨.



목 차

Ⅰ .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3

Ⅱ . 리스크의 감독체제 4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체제 4

가. 은행권 4

나. 비은행권 12

2.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14

가. 리스크감독 프로세스 14

나. 리스크감독체제 16

다. 리스크감독기준 21

3. 리스크감독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27

가. 특징 및 시사점Ⅰ 27

나. 특징 및 시사점Ⅱ 28

Ⅲ . 리스크의 관리체제 31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관리체제 31

가. 은행권 31

나. 비은행권 35

2. 선진국의 리스크관리 사례 및 실태 39

가. 리스크관리사례 39

나. 리스크관리실태 56

3. 리스크관리 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61

가. 특징 및 시사점Ⅰ 61

나. 특징 및 시사점Ⅱ 62

- i -



Ⅳ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분석방법 65

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및 선험연구 65

가.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65

나.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선험연구 및 차이비교 67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조사·분석 방법 73

가. 설문조사대상 및 내용 73

나. 분석체계 및 절차 76

Ⅴ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77

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 현황분석 77

가. 리스크감독 현황분석 77

나. 리스크관리 현황분석 81

2. 보험회사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통계분석 87

가. 리스크관리관련규정의 유용성 분석 87

나. 新리스크관리제도 도입의 적정성 분석 87

다.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의 방향성 분석 89

3.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통계분석 90

가. 수평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 분석 90

나. 수직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분석 122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139

Ⅵ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 142

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방안 143

가.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지도 143

나. 리스크관리 감독수단의 개발 152

다. 리스크중심 新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지향 155

2.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방안 157

가. 리스크관리조직의 정형화 157

- ii -



나. 리스크관리절차(체제)의 선진화 161

다.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의 내실화 164

Ⅶ . 요약 및 결론 172

1. 요약 172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79

참고문헌 181

<별첨 1> 은행의 리스크평가체제(RAS) 평가항목 185

<별첨 2> 금융리스크관리원칙 187

<별첨 3> 리스크관리 및 감독에 관한 설문지 202

<별첨 4> 리스크관리 실태분석에 의한 보험사 분류 240

<별첨 5>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 현황 243

- iii -



표 목 차

<표 Ⅱ-1> Matrix에 의한 검사투입인력 11

<표 Ⅱ-2> 리스크중심의 감독방법 15

<표 Ⅱ-3>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 감독 프로세스 15

<표 Ⅱ-4> 선진감독당국의 평가대상 리스크 17

<표 Ⅱ-5>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평가제도 특징 비교 20

<표 Ⅱ-6> 리스크측정 및 보고에 관련된 제 원칙 25

<표 Ⅱ-7> 운영과 관련된 제 원칙 26

<표 Ⅲ-1>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실태 34

<표 Ⅲ-2> 리스크의 분류 및 특징 39

<표 Ⅲ-3> 리스크분류의 이원화와 기본 Concept 45

<표 Ⅲ-4> 리스크관리체제의 추진상황 및 내용 46

<표 Ⅲ-5> 임직원 행동헌장 51

<표 Ⅲ-6> ALM 시스템구축실태 및 구성인원 56

<표 Ⅲ-7> 활용중인 ALM전략과 기법분석결과 57

<표 Ⅲ-8> ALM전략과 기법의 국제간 비교분석결과 58

<표 Ⅳ-1> 리스크관리실태의 분석방법 분류 및 평가항목 65

<표 Ⅳ-2> 기존연구와의 차이비교 72

<표 Ⅳ-3> 설문조사의 개관 74

<표 Ⅳ-4> 설문조사항목 및 문항 수 75

<표 Ⅴ-1> 현행 경영공시항목 및 내용(위험관리부문) 79

<표 Ⅴ-2> 보험사의 新리스크관리 제도 인식실태 80

<표 Ⅴ-3> 보험사의 전문인력 81

<표 Ⅴ-4>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조직 독립성실태 82

<표 Ⅴ-5>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규정 활동 실태 83

<표 Ⅴ-6> 보험사의 RBC시스템 인식정도 86

<표 Ⅴ-7>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의 유용성분석결과 87

- iv -



<표 Ⅴ-8>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도입의 인식도 분석결과 88

<표 Ⅴ-9> 리스크별 준비금제도도입 적정성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88

<표 Ⅴ-10> 리스크관리 감독의 방향성 분석결과 89

<표 Ⅴ-11>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생/ 손/ 외국계보험사) 90

<표 Ⅴ-12> 리스크관리조직 분석 결과 92

<표 Ⅴ-1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분석 결과 92

<표 Ⅴ-1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분석 결과 93

<표 Ⅴ-15>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 결과 94

<표 Ⅴ-16>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분석 결과 95

<표 Ⅴ-17>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분석 결과 95

<표 Ⅴ-18>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분석 결과 96

<표 Ⅴ-19>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 결과 97

<표 Ⅴ-20> 리스크 통제 분석 결과 98

<표 Ⅴ-21> 리스크 한도관리 분석결과 99

<표 Ⅴ-22>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분석결과 100

<표 Ⅴ-23>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101

<표 Ⅴ-24>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2

<표 Ⅴ-25> 리스크관리 조직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3

<표 Ⅴ-26>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4

<표 Ⅴ-27>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5

<표 Ⅴ-28>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5

<표 Ⅴ-29> RAPM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6

<표 Ⅴ-30>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07

<표 Ⅴ-31>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08

<표 Ⅴ-32>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0

<표 Ⅴ-33>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1

<표 Ⅴ-34>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2

<표 Ⅴ-35>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3

- v -



<표 Ⅴ-36> RAPM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4

<표 Ⅴ-37> 리스크관리시스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15

<표 Ⅴ-38>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16

<표 Ⅴ-39>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17

<표 Ⅴ-40>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18

<표 Ⅴ-41>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19

<표 Ⅴ-42>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20

<표 Ⅴ-43> RAPM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21

<표 Ⅴ-44>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21

<표 Ⅴ-45>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122

<표 Ⅴ-46> 보험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123

<표 Ⅴ-47> 시장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124

<표 Ⅴ-48> 신용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125

<표 Ⅴ-49> 유동성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126

<표 Ⅴ-50>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27

<표 Ⅴ-51>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27

<표 Ⅴ-52>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28

<표 Ⅴ-53>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29

<표 Ⅴ-54>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130

<표 Ⅴ-55>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31

<표 Ⅴ-56>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31

<표 Ⅴ-57>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32

<표 Ⅴ-58>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33

<표 Ⅴ-59>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134

<표 Ⅴ-60>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35

<표 Ⅴ-61>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35

<표 Ⅴ-62>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36

<표 Ⅴ-63>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137

- vi -



<표 Ⅴ-64>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지급여력비율별) 138

<표 VI-1> 리스크 공시대상 개선방안 150

<표 VI-2> 리스크관리공시 내용의 개선방안 151

<표 Ⅵ-3> RAS식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154

<표 Ⅵ-4> 미·일의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비교 155

<표 Ⅵ-5> 계정과목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관리시스템 166

<표 VI-6> ALM시스템단계별 해당 국내보험사실태 169

그림목차

<그림 Ⅲ-1>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Im age 40

<그림 Ⅲ-2> 신용·시장리스크의 통합화 54

<그림 Ⅲ-3> RM시스템 활용추이 분석결과 60

<그림 Ⅵ-1> 통합리스크관리체제의 구성요소 165

<그림 Ⅵ-2>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보험사의 경영 167

<그림 Ⅵ-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수렴과정 168

- vii -



서론

Ⅰ . 서론

1. 연구배경

오늘날 같이 급변하는 보험환경 하에서 보험사는 경쟁으로부터 살아

남기 위해 생존전략차원에서 리스크관리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대형사는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는 중소형사대로 리스크관리수

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고려해 어떠한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

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한계가 뒤따르고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및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감독에 관한 체계

적인 현황 및 실태분석 부족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고려한 보

다 정형화된 리스크감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리

스크감독 현황 및 실태분석은 단순히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정책을 수

립하는데 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감독정책을 고려하여 보험

사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리스크감독정책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방안과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방안

을 동일선상에 놓고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방안은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방안과 함께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단순히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감독실태위주의 분석이외에 타 금융권 리스크관리 및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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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감독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즉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과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뿐

만 아니라 은행 등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 지를 국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 등과 상호 비

교·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험사 리스크관리 및 감독방안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타 금융권 및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체제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금융권 및 외국 보험사

의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제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의 내

용 을 중심으로 국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 및 통

계분석을 실시, 국내 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감독과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보험사 리스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고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리스크감독방안 수립에 다소나마 기여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방법이다. 타 금융권 및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그리고 타

금융권 및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및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은행

권,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체제, 미국 등의 리스크감독체

제, 그리고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의 연구방법은 은행의 RAS(Risk Assessm ent System )식 설문

조사방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실증적 연구방법은 현황분석

방법과 통계분석방법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황분석방법은 국내 감독당

국의 리스크감독 및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

석방법이며, 통계분석방법은 국내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및 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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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특히 통계

분석방법은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뿐만 아니라 수직적 리스크

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보험사간, 국내보험사/

외국계보험사간,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 보험사간, 대형사/ 중소형사/ 외

국계보험사간의 리스크관리수준차이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

장 리스크관리의 감독체제에서는 국내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감

독체제를 살펴본 후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은행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체제,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각각에

대해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Ⅲ장 리스크의 관리체제에서는 제Ⅱ장과 같

은 프로세스로 국내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살펴본 후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사례를 일본중심으로 고찰하고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는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여기에서도 국내은행 및 비은행권의 리스크관리실태,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각각에 대해 제Ⅱ장처럼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Ⅳ장은

리스크관리실태평가체제 및 분석방법으로 먼저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법

및 유형을 소개한 연후에 본 연구와 선험연구와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스크관리의 분석체계 및 절차를 정리하였다. 제

Ⅴ장에서는 국내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현황 및 실태, 그리고 국내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현황 및 실태를 설문조사의 내용분석과 통계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리스크감독측면에서의 감독방

안과 리스크관리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과제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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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리스크의 감독체제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은행권

1) 리스크감독실태

은행권은 선진 리스크관리 감독제도 등을 벤치마킹(bench m arking)

하여 다음 3가지 측면 즉 ①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지도 ② 은

행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의 개발·운용 ③ 리스크

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운용으로 은행의 안정성 유도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유도

첫째는 리스크관리 기본원칙에 관한 감독규정화( 99.7)이다. 감독당국

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전담조

직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화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는,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추진( 00.5)이다. 국내은행의 리

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기본적인 7대 주요 추진과

제를 선정·제시1)하고, 각 은행은 자체 실정에 맞는「종합리스크관리체

1) 은행의 7대 주요 추진과제로 ①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② ALM 및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
의 구축 ③ 경영의사결정 과정시 리스크요인의 활용도 제고 ④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제고 ⑤ 시장리스크에 대한 관리체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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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제 선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 반기별로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

나) 리스크 관리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 개발

첫째는 경영실태평가(CAMELS3))에 있어 리스크관리의 비중확대라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기존 CAMEL평가체제에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한 CAMELS체제로 전환4)하였으며, 경영실태평가(CAMEL)항목에

은행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둘째는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 ent System )개념의 도입( 00.7)

이다. 국내은행의 종합 리스크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리스크변동에 따른 리스크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은행의 리

스크관리 수준이 아직 취약하고 감독당국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점 등

을 감안하여 본점에 대한 종합 검사시 CAMELS와 별도의 특수부문 등

급평가(sp ecialty rating)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는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 제정( 01.3)이다.5) 리스크관리 평가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체크포인트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을 제정하되, 평가매뉴얼 적용에 필요한 준비기

간을 감안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에 의한 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할 예

화 ⑥ 자본할당 및 한도관리체제의 선진화 ⑦ 내부이전가격제도의 정착 등

을 선정·제시하고 있다.
2) 일반은행은 2001년말, 특수은행은 2002년말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Capital adequ acy, Asset qu 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Earnings,

Liquidity and Sensitivity to market risk
4) 미국의 경우 97년부터 CAMEL평가방식에 시장리스크평가를 추가한

CAMELS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리스크관리평가(RAS) 매뉴얼」,

200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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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있다.

넷째는 국내은행의 리스크규모 측정시스템 개발(2001∼2002)을 들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리스크 규모를 측정·모니터링하기 위

한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다.6) 프로젝트의 1단계로 시장리스

크규모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 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으며 2002년

말을 목표로 시장리스크는 물론 금리·신용·유동리스크 등 각 개별리

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감독당국이 구축할 예정

으로 있다.

다)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

먼저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시행( 02.1)을 들 수 있다.

즉,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노출증대 및 금융국제화 진전 등에

따른 감독기준의 국제적정합성 요구에 부응하고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

템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선

진국처럼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00.12)하여 시행근거를 마련

하고 2002.1월부터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즉 2002년 1월 BIS에서 발표한 새로운 신용리스크기준 자

기자본보유제도(Th e N ew Basel Capital Accord)시행8)에 대비, 국내 은

행 및 감독당국은 준비 필요사항에 대한 제반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2) 리스크감독정책

리스크중심 감독시행의 전제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이

국내은행의 경우 2002년 중에는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2.1

6)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금융공학연구센터)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구축하고 있다.

7) 이미 97년 말부터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8) 선진국의 경우 200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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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시장리스크기준 BIS제도를 도입·운용함과 더불어 2002년까지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규모 측정을 위한 체제구축을 완료할 예

정으로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리스크 평가중심으로

전환하여 감독기능의 국제적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화·국제화 진

전 등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는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효율적

인 감독·검사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① 리스크 취약부문을 체계

적으로 식별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변동요인을 조기 인식하여 검

사·감독정책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사전 예방적인 리스크 중

심의 감독을 지향하고 ② 주요 영업활동의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함으로써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감독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진형 리스크중심감독방식으로의 전

환, CAMELS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체제 활용 등이 추진되고 있다.9)

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형 리스크감독방식 지향

미국은 리스크평가(OCC: 리스크유형 9개, FRB: 리스크유형 6개)를

통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임점 검사시 리스크평가결과를 확정하는

한편 CAMELS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RATE(Risk Assessm ent, Tools of sup ervision, Evalu ation)로 해당 금융

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임점

검사시 RATE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있다.10) 영국 FSA (Financial Services

Au thority)는 현재 은행에 적용중인 RATE체제를 기초로 하여 모든 금

융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독·검사대상기관 선정 tool을

9)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감독기능선진화를 위한 리스크중
심의 감독강화방안 2001.10. pp13~14 참조.

10) 영국의 RATE는 CAMELB & COM제도로서 미국의 CAMELS와 비교할
때 ①미국의 Management를 보다 구체화하여 Internal Controls,
Organization과 Management로 나누고 ②기타 영업리스크(Bu siness factor)
를 추가함과 아울러 ③Liquidity를 Liability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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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에 있으나 동 제도의 정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미국의 CAMELS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은행

실정에 맞게 보완·운영하고 있으며, 종합 검사시 CAMELS와 별도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선진형 리스크감독방식을 벤

치마킹하여 보다 국제정합성에 부응한 리스크감독정책을 채택·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나) CAMELS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제도(RAS) 활용

CAMELS는 기본적으로 특정시점에서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경

영개선 지도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

편 경영부실 은행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게 하

는 감독제도로서 최근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

으나 동 항목만으로는 금융회사가 영업 활동상 직면하는 리스크량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감독정책에 활용하는

사전적 감독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상시평가 체제로서는 미흡하다.

반면 리스크평가는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리스크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이를 감독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현재 일정시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상

태가 악화된 은행에 대한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CAMELS제도를 대체하

기에는 곤란하다.

이점을 고려, 현재 국내은행의 리스크평가제도(RAS)는 주요 영업활

동의 리스크 및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감독·검사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상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임점 검사시 확정되는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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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가에 반영하는 등 CAMELS의 보완제도로 활용하고 있으며11) 또한 리

스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약정서, 경

영개선협약서 등을 체결·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은행의 리스크평가개념 도입 및 운용실태

가) 정보수집

은행별로 은행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

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경영실적 위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은행

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

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과거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리스크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리스크평가

영업활동의 구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리스크평가제도는 영업활동을 구분하

지 않고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6개 평가부문12)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수

준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11) 이처럼 CAMELS 보완제도 차원에서 리스크평가제도(RAS)를 활용하는 대
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홍콩 등을 들 수 있다.

12) 6대 평가부문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신용
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비재무리스크관리 등

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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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평가제도는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영업활동

별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전체의 대한 리

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리스크평가등급은 절대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5등급(위험, 취약, 보통, 양호, 우수)으

로 평가하고 있다.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리스크평가제도는 국내은행의 종합 검사시

CAMELS와는 별도의 특수부문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감독

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CAEL)13)를 실시하고 있

다.

다) 검사계획수립

감독당국에서는 은행의 수검부담 및 검사인력 부족문제 완화,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먼저 검사주기의 차등 운용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에 일정기간

종합검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즉 ① 이전 검사시 경영실태평가등급이 2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2년, 3등급인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검사 실시

② 분기별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전번 검사기준일 이후

계속하여 2등급 이상인 경우 2년 단위 검사실시 등이다.

둘째, 검사인력의 차등 운용으로 영업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검사인원을 차등 투입하고 있다. 이 때 영업규모는 A (대

형), B(중형), C(소형)그룹으로, 리스크 수준은 높음(High), 보통

13) 국내은행 본점 평가방식인 CAMELS의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부문(M)과 시
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부문(S)을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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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 erate), 낮음(Low )으로 각각 분류하고 다음 Matrix에 의하여 검사

투입인력을 결정하고 있으나(<표 Ⅱ-1>참조), 리스크수준 평가를 은행의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기별 계량평가등

급, 금융사고 발생현황, 여신심사제도의 선진화 정도, 내부통제체제 구

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세부검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표 Ⅱ-1> Matrix에 의한 검사투입인력

구 분
영 업 규 모

A(대형) B(중형) C(소형)

리스크수준

높 음 140% 120% 100%

보 통 120% 100% 80%

낮 음 100% 80% 60%

라)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시행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종합 검사시 CAMELS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

시하고 리스크평가제도는 특수부문 등급평가로 별도의 전담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항목이 유사한 경우 CAMELS평가결과를 리스크평

가에 적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일반은행에 대한 리스크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능력부문(M)"에 반영하고 특수은행의 리스크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의 위험관리부문 에 반영하고,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및 경영지도비율 등이 일정기준이하이거나 건

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비공식 감독조치 또는 공식 감독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첫째, 비공식 감독조치를 들 수 있다. 감독규정 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경

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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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

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공식 감독조치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및 경영지도비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나. 비은행권

1) 감독의 기본원칙설정

비은행권은 일관성(Consistency), 개별성(In dividu ality), 형평성

(Balance) 등과 같은 3대 감독방향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즉 일관성

측면에서 ① 업종간 감독방법의 표준화 ② 업종간 감독비율의 평준화

③ 업종간 체제도입기간설정의 형평성 등을, 개별성 측면에서 ① 리스

크관리전략의 개별성인정 ② 리스크노출정도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법 ③ 특화된 개별방법론의 존중 등을, 형평성 측면에서 ① 리스크관리

체제에 대한 관점의 동일 ② 리스크별 관리방법의 일치 ③ 감독주기·

방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2) 리스크관리체제 프로세스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체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Guid e), 모니터링

(Monitoring), 평가(Evalu ation)라는 감독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리스크관리기준(Guide)과 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업종별·기관별

체제도입수준제시 ② 업종별 표준모델제시(VaR등) ③ 체제수립의 기본

가이드라인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모니터링(Monitorin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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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조기경보시스템감독비율의 수시점검 ② 관리체제

에 대한 감독 ③ 리스크관리실행에 대한 감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

지막으로 평가(Evalu ation)와 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리스크관리체제평가

및 감독기준의 조정 ② 적정수준의 사후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체제

먼저 ①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향후 투자은행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차원에서 독립적 리스크관리조직, 신용·시

장·유동성리스크측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한도체제 및 내부통제

제도의 정교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리스크평가방식을 단기적으

로 시가평가 및 ALM, 장기적으로는 VaR 및 CaR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데 즉 단기적으로는 시가평가 및 ALM체제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적

으로는 통합리스크측정기반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영역과 리스크관리체

제와의 상호관계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업무영역의 변경 혹은

추가시,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 및 ALM에 초점체제에 맞추고 있

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용리스크측정 및 시뮬레이션기능의 보완이 이루

어지고 특히 자산규모 1조원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리스크관리체제

도입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

는 리스크관리실태점검 및 개선안 권고 등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 산하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

부전문가(혹은 감독기관 위촉)가 참여, 감독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

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 및 통합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특히 ③

금고연합회나 신협중앙회의 리스크관리기능제고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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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회원사보다 자산운용규모에서 월등히 큰 금고연합회나 신협중앙회

의 리스크관리는 개별회원사의 수준보다 보다 정교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4)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평가

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평가항목에 리스크관리부문을 포함

시켜 리스크관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만

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영실태평가항목이 리스크부문을 독립적

인 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자산건전

성, 유동성부문의 평가등급별 정의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14)

2 .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리스크감독 프로세스

미국 등 선진국 감독당국은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15)

리스크감독 프로세스는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①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정보 수집·관리 ②리스크 평가 ③감독계획·

검사프로그램 수립 ④임점검사 수행, CAMELS등급의 점검 순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타 금융권역의 리스크감독현황」, 2000. 10., pp .
1~10.

15)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FRB의 Risk-focu sed supervision ( 97.8), 영국 FSA
의 RATE framew ork( 98.6), 캐나다 OSFI의 The Supervisory Framew ork
( 99.8), 홍콩의 Risk-based supervision (2000.3)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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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리스크중심의 감독방법

전통적 감독·검사 리스크중심 감독·검사

과거 경영성과 중심 미래지향적

법적 조직중심 영업라인 중심

모든 리스크 영역 포괄 목표 리스크 영역 중심

CAMELS 각 항목을 리스크 상황
에 관계없이 검사

각리스크 분야에 대한 평가가 검사
범위를 결정
리스크 상황에 따라 권역간, 기관간
영업활동간 교차 감독

업무부담 가중 업무부담 경감

즉 리스크평가 시스템 및 방법 측면에서 리스크평가만을 수행하는

전담역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

해 리스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활동별

로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 수준, 향후 리스크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

여 금융회사 전체의 종합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표 Ⅱ-3>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 감독 프로세스

1단계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정보수집)

2단계

주요 영업활동의 구분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리스크 규모(量) 평가
·리스크관리 수준(質) 평가
리스크평가서 작성

3단계 감독계획 및 검사프로그램 수립

4단계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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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계획 수립 및 시행 측면에서는 리스크평가 전담역에 의해

매분기별로 작성된 리스크평가서를 기초로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

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 배분 등 감독·검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리스크감독체제

1) 정보수집

미국 FRB와 OCC는 일정기준이상, 캐나다 OSFI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일반현황과 재무상태 및 리스크 정보를 수집하고 금

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역할 및 리스

크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을 지정하는 한편 미국 OCC는 총자산 규모

2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국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고 있다.

FRB는 일반적으로 대형복합은행(Large Complex In stitu tion)에 전담

역을 두고 있으나 영업특성에 따라 전담역 지정대상은행이 유동적이며,

일부 지역은행(Com munity bank)의 경우에도 전담역을 지정하고 있다

(주법은행, 은행지주회사, 외국금융회사의 지점 및 현지법인등).

2) 리스크평가

가)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는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라인, 조직단위 또는

절차, 금융회사 조직도, 전략적 경영계획, 자본금 할당, 내·외부 재무보

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구분

하고 있다. 영업활동의 중요성은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

되고 있다.16) 미국 OCC의 경우를 보면 리스크평가시 별도의 영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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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리스크(9개 유형)로 평가하고 있다(<표 Ⅱ-4>참

조).

<표 Ⅱ-4> 선진감독당국의 평가대상 리스크

미국 OCC 미국 FRB 캐나다 OSFI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

거래(Tran saction )리스크 사무리스크 규제리스크

법규리스크 법규리스크 법규리스크

전략(Strategic)리스크 전략(Strategic)리스크

나)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 OCC, 캐나다 OSFI는 리스크매트릭스 작성을 통하여 리

스크 평가에 대한 최종등급을 결정하며, 작성절차는 ①리스크 규모(量)

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③종합리스크등급의 결정 순으로 진행

16) 예를들어 캐나다 OSFI의 경우 ①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과 전체자산
의 관계(부내·외 포함) ②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위험가중자산과 전체위
험가중자산의 관계 ③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과 총수익과의 관계④ 당

해 영업활동에 의한 세전 순이익과 세전 총순이익과의 관계 ⑤당해 영업활

동에 대한 위험가중자본금과 총위험가중 자본금과의 관계⑥ 당해 영업활동

에 대한 자본금의 내부할당액과 총자본금과의 관계 ⑦보험인수 규모와 자

본금과의 관계 ⑧보유 충당금의 총 충당금에 대한 비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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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규모 평가에서 감독당국은 평가자들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유형별로 평가요소를 열거하고 있으나 평

가자의 의무 점검사항은 아니며, 동류그룹비교(p eer revalu ation), 금융

회사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 평가등급은

낮음(low ), 보통(m od erate), 높음(high)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시 고려할 공통요소를 제

시하고, 평가등급은 취약(Weak), 적정(Acceptable), 우수(Stron g)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종합평가등급 결정에서는 각 영업활동에 대한 전

반적인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및 향후 리스크 진행방향을 감안

하여 평가자가 최종적으로 종합등급(낮음, 보통, 높음)을 결정하고 있다.

다)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는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별 전담역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전담역

이 작성한 리스크평가서는 금융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양

적분석과 경영진이 이런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에 대한 질적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크평가서는 검

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 감독계

획 및 검사프로그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임점검사

를 통하여 리스크평가결과에 대한 최종확인을 하고 이를 CAMELS평가

시 경영관리능력(M)의 평가등급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며, CAMELS

평가와 리스크평가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7).

3) 검사계획수립

17) 통합감독기구인 캐나다의 OSFI는 99.8월 기존의 CAMELS평가제도를 폐지
하고 리스크 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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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검사계획 수립은 매년 초에 연중 수행해야 할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리스크 평가서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개별거래에 대

한 임점점검 수준은 경영진이 금융회사 전체의 신용리스크 노출 중 부

실여신 및 잠재부실여신을 정확하게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4)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시행

임점검사시 리스크 평가담당자(통상 검사반장이 수행)가 리스크관리

전담역에 의해 작성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초로 경영진과 면담, 서류

점검 등을 통하여 리스크 유형별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CAMELS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임점검사시 확정된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의 M " 평가시 중요한 평가요소

로 작용한다. 임점검사에 의한 CAMELS 평가 및 리스크평가결과에 따

라 감독당국은 비공식 감독조치 또는 공식 감독조치를 시행(CAMELS

평가결과에 따라 공식·비공식감독조치가 가능하지만 리스크평가에 의

해서는 비공식감독조치만 가능)하게 된다.

첫째, 비공식 감독조치(Inform al Sup ervisory Actions)이다. ㉠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이사회에 경영개선방안을 설명하는 공문(지도공문 발

송)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서명과 대외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약정서 체결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도공문

발송과 목적 및 처리절차가 동일하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서명이 필

요하다. ㉢ 양해각서를 들 수 있는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체계화

된 비공식 협약서로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동의 및 대외공시를 필요

로 한다.

둘째, 공식 감독조치(Form al Enforcem ent Actions)이다. 공식 감독

조치18)는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기존의 비공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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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조치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 중대한 법률의 위반

및 내부직원의 비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공시 필요)를 취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선진감독기관의 리스크평가체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평가제도 특징 비교

구 분 선진사례 국내 (예: 은행)

리스크평가 방법 상시, 임점검사시 평가 임점검사시 평가

정보수집
(리스크인식)

미국 FRB, 캐나다 OSFI : 전담역 지정
미국 OCC : 상주검사역 파견
리스크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검사인력의 Pool제 운영
검사업무별전문검사역제도
과거 경영실적(재무건전성)
수집·관리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 중요 영업활
동 구분

미국 OCC : 금융회사 전체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①리스크 규모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

③종합리스크 등급의 결정

금융회사를 6개 평가부문
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방
식에 의거 종합등급 결정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지속적인 평가실시
·리스크 평가서를 감독계획 및 검사프
로그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검사계획 수립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
평가서를 기초로 작성

검사국에서 해당 은행의
영업규모와 분기계량평가
등급을 고려

임점검사

미국 FRB·OCC
·리스크평가결과의 확정, CAMELS평가
·리스크관리수준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로단일화

리스크평가, CAMELS평가
리스크평가결과(RAS)를
CAMELS의 "M"에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18) 문서화된 협정(Written Agreements), 중지·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 해임·금지명령(Removal and Prohibition Orde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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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다. 리스크감독기준

1) 보험사 자산관리에 관한 감독기준19)

IAIS의 자산운용감독기준은 1997년 9월 승인된 보험감독원칙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감독기준의 제정배경은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자산관리

시스템과 그 보고체계를 건전히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소들과 기본 틀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험사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제반리스크

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

서는 보험사업의 규모,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에 따라 감독기준에 서

술된 지침의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원칙, 투자정책원칙, 집행기능과 통제의 분리원칙은 모든 보험사업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

험사의 자산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사업자의

투자정책·절차의 규제법령 적용범위, 감독권한, 서면검사의 사용결정,

계리인과 외부감사의 역할 및 정의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20)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금융자산, 부채, 지수의 변동에 의존하여 가격

이 결정되며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상품으로 선도, 선물, 옵션, 보증, 스

왑, 복합상품 등이 있다. IAIS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은 이와

19) IAIS Investment Subcommittee, "Draft Supervisory Standard on Asset
Management by Insurance Comp anies Report from the Investments
Subcommittee of the IAIS Technical Committee", October 8, 1999. pp .

61~71.
20) IAIS Derivative Subcommitte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October 1998. pp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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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형화된 파생상품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허가가 있

는 보험사가 거래하는 상품파생상품에도 적용되게 된다.

IAIS 회원국가의 보험사업자는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파생금융상

품을 택할 수 있는데, 파생상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선정된 보험사업자

는 법적인 규제와 일관성유지를 보장하도록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

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의 역할과 파생상품의 운용은 건전성규제를 위해 법

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보험사업

자는 단지 파생금융상품의 최종수요자는 될 수 있으나 고객을 대표해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에서만 보

험사업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매수와 매도주문을 내고, 고객의 파

생상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본을 보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

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영과 투자리

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술적 충

당금을 쌓는 자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에 의해 파생금융상품

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

게 관리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거래에서도 신용리스크, 시장리

스크, 유동성리스크, 현금흐름, 운용리스크(경영)과 법적리스크를 역점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의 성격과 정도는 파생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연구와 시장

거래의 용이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진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

로 파생상품은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그 거래량 역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사업자가 d ealing과 시장조성업무를 포함한 파생상품운용

업무전반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감독당국은 바젤위원회

와 IOSCO에 의해 공동으로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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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리스크관리원칙(GARP)21)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하나인 Coop ers & Lybran d (UK)는 1996년 1월

금융리스크관리원칙(GARP : Generally Accep ted Risk Princip les)을 제

정하여 국제적인 보험사의 리스크관리가 제정된 제 원칙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GARP는 포괄리스크관리체제로서 89개의 핵심원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금융기관들은 이 원칙 하에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감독

당국 역시 이러한 원칙들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

스크관리실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리스

크관리원칙의 제정목적이라 할 수 있다.

GARP의 89개 핵심원칙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및 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4

가지 원칙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먼저 ① 리스크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리스크관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

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상의하달식(from the top d ow n)으로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② 이사회와 경영진은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하며, 운

영리스크(op erational),법규리스크(legal), 규제리스크(regu latory), 평판리

스크(repu tation al) 및 인적자원리스크(hum an resou rces) 등과 같이 쉽

게 측정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계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③리스크관리지원 및 전담부서(Back and Mid dle office), 내부감사

(internal au d it),감독규정준수(compliance), 법률심사(legal),정보기술(IT),

인적자원 등 지원·통제기능도 종합리스크관리체제에 포함시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 <별첨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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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리스크관리목표와 정책은 종합적 경영전략의 핵심 추진 축으로 자

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는 운영절차와 통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GARP의 원칙들은 이와 같은 4가지 기본 토대 하

에 설정되었는데 이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리스크관리전략(Ris k Ma nage me nt Strategy)

금융기관의 영업전략 및 영업운영을 리스크관리목표에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직을 이러한 목적으로

연계시키고 자본금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

다. 이 원칙들은 리스크관리전략이 금융기관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전략에 대한 원

칙으로는 대략 위험조직에 관한 원칙, 자본금배분에 관한 원칙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위험조직에 관한 원칙은 총 9가지의 원칙- 이사회의 역

할(원칙1), 집행위원회의 원칙(원칙2), 리스크자본관리(원칙3), 리스크관

리그룹의 역할(원칙4), 리스크관리정책(원칙5), 리스크관리그룹지원(원칙

6), 책임계통(원칙7), 리스크권한의 위임(원칙8), 유효성평가(원칙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금배분에 관한 원칙은 총 3원칙-자본금배분책임

(원칙10),리스크한도(원칙11),자본금배분과정(원칙12)-으로 이루어져 있

다.

나) 리스크관리부서(Ris k Ma nage me nt Function)

경영진수준의 리스크관리지원을 리스크를 적절히 감시·측정·평가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요구되게 된다. 이에 이러한 리스크관리기능을

뒷받침하는 조직원칙- 리스크관리부서의 역할(원칙13), 리스크관리책임

자의 역할(원칙14), 영업단위부서와의 연계(원칙15), 리스크관리자의 역

할(원칙16), 영업단위부서책임자의 관리역할(원칙17), 영업단위부서책임

자의 정책개발역할(원칙18), 직원의 확보와 경험(원칙 19)- 등이 제시되

24



리스크의 감독체제

고 있다.

다) 리스크측정·보고·통제 (Meas ure me nt, Re porting & Control)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반적인 전략목표 및 리스크관리 목표에 따

라 관리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효과적인 측정, 보고 및 통제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게 된다(<표 Ⅱ-6>참조).

이에 여기에서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리스크집

계 및 성과측정에 대한 원칙들이 ＜표 Ⅱ-6＞처럼 제시되고 있다

<표 Ⅱ-6> 리스크측정 및 보고에 관련된 제 원칙

원칙의 구분 리스크측정·보고 및 통제부문의 원칙 세분화

시장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평가(원칙20), 리스크의 분해(원칙21), 시장리스크측정(원칙
22),확률기준측정(원칙23),민감도측정(원칙24),위기검증(원칙2
5), 사후점검(원칙26),포지션유동성(원칙27)

신용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결제전 리스크측정(원칙28),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노출(원칙
29),기대손실과 기대외 손실(원칙30),결제리스크측정(원칙31),
상계(원칙32), 신용도(원칙33), 법률적 집행력(원칙 34), 신용
보강/ 담보포함(원칙35)

유동성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현금관리(원칙36),자금조달전략(원칙37),시장유동성(원칙38)

위험감시 및 집계
에 관한 원칙

- 리스크통합과 감시(원칙39), 리스크자본집계(원칙40)

한도에 관한 원칙
- 리스크자본한도(원칙41),시장리스크한도(원칙42), 신용리스크
한도(원칙43),한도재검토절차(원칙44),신상품평가와 승인(원
칙45)

수익과 원가의 배
분에 관한 원칙

- 수익인식정책(원칙46),원가배분(원칙47),자금조달과 이전가격
결정(원칙48),세금(원칙49),자본금과 이익잉여금(원칙50)

성과측정에 관한
원칙

- 일관성 있는 측정기준(원칙51),양적 및 질적 평가(원칙52), 리
스크조정성과측정방법론(원칙53), 성과목표액(원칙54),예측정
책(원칙 55)

주: 원칙에 대한 내용은 <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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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Ope rations)

Front, Mid dle and Back office에는 견실하고 안전한 운영통제가 있

어야 하는데, 이러한 운영통제는 감독규정, 법률심사, 법규준수, 세무,

필요인적자원 등 전행적 기능에 대한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제반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Ⅱ-7＞참조).

<표 Ⅱ-7> 운영과 관련된 제 원칙

원칙의 구분 운영부문의 원칙 세분화

거래부서 (Fr on t
Office)에 관한
원칙

- 권한부여(원칙56),의사결정지원(원칙57),상대방의 거래경험
(원칙58),소요자금의 조달(원칙59),거래내역의 전산입력(원
칙60)

통제부서 및 지
원부서 (M i d d l e
and Back Office)
에 관한 원칙

- 평가(원칙61),손익보고(원칙62), 가격검증(원칙63),거래처리
(원칙64),거래확인(원칙65),결제(원칙66),대사(원칙67),자산
통제(원칙68)

전행적 통제영역
(F i r m -w i d e )에
관한 원칙

- 거래보고(원칙69),자본적정성(원칙70),자금관리업무(원칙71),
채용과연수(원칙72),보상정책(원칙73),내부감사(원칙74),세무
(원칙75),규제·감독(원칙76), 법률문서의 작성(원칙77), 영
업의 계속(원칙78)

주: 표의 (원칙**)은 <별첨2> 참조

마) 리스크관리시스템(Ris k Ma na ge me nt Syste m)

모든 조직계층에서 이루어지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정

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시의 정보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수정과 업그

레이드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신뢰할 만

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들의 설계, 개발 및 관리- 기능인식(원칙79), 기

능의 배치(원칙80), 정보보고빈도(원칙81), 테이터 저장(원칙82), 데이터

의 무결성과 소유권(원칙83), 상호 운용성(원칙84), 정교화 수준(원칙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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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모델의 보안(원칙86), 백업, 복구 및 비상계획(원칙87),정보기

술조직(원칙88),정보기술개발(원칙89) - 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

다.

3 . 리스크감독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특징 및 시사점Ⅰ

국내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실태 등을 통하여 리스크감독체제상의

제반특징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

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① 리스크관리체제구축지도 ② 은

행에 대한 리스크관리기능점검 및 감독수단의 개발·운용 ③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운용을 통한 은행의 안정성유도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리스크관리체제의 구

축을 위해 리스크관리기본원칙에 관한 감독규정화,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의 선진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리스크관리비

중확대, 리스크관리평가제도개념의 도입, 리스크관리평가매뉴얼제정, 리

스크규모측정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

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시행 및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 등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

자본보유제도의 도입·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리스크감독정책은 미국 OCC, FRB, 그리고 캐나다

OSFI(Office of the Su p erintend ent of Financial In stitu tions) 등 선진국

의 리스크중심감독을 벤치마킹하면서 현행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

도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리스

크감독의 국제적인 정합성 측면에서 현재 시행중인 리스크평가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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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선진형 리스크감독제도

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선진국

의 리스크감독과 비교해볼 때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내용 및 운용측면, 즉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은행권(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신

용협동조합 등)은 일관성, 개별성, 형평성 등과 같은 3대감독방향을 기

본 축으로 삼고, 가이드, 모니터링, 평가 등의 3대 프로세스에 따라 리

스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주로 은행권의 리

스크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즉 리스

크감독 측면에서 은행권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리스크감독규정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운용, 그리고 리스크관리평

가(경영실태평가제도 등)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는 한편으로 각 업종별 특성 차

이, 상품 및 자산운용의 단순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 특징 및 시사점Ⅱ 22)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체제의 특징 및 시사점으로는 먼저 상

시 리스크감독 체제의 강화(정기적인 리스크감독 + 상시적인 리스크감

독)를 들 수 있다. 즉 보험사의 제반 리스크를 집중관리하여 리스크감

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는 상시 리

스크감독 체제인 리스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CAMELS 경영실태평가제

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독 체제이다. 즉 급격한 금융환

22) 특징 및 시사점Ⅱ에서는 선진 감독당국 리스크감독체제상에서 나타난 특징
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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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리스크감독 체제에서

탈피하여 선진국들은 동태적이고 미래 지향적 리스크감독 개념으로 전

면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23) 즉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영업활동 등을 고려한 플

로우(Flow )개념의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리스크관

리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용 등으로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독 체

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

독 체제와 리스크관리평가 체제와는 그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셋째는 리스크관리 및 감독의 정형화를 위해 국제 정합적인 리스크

관리 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험사 리스크관리도 이제는 국

제회계기준처럼 통일된 기준과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제간 리스크관리수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계법인 쿠퍼스사에 의해 최근 제정된 국제위험

기준원칙(GARP)를 들 수 있다. 즉 금융기관 특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원칙으로 89개의 핵심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리스크감독의 효율화를 기하

고, 리스크관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보험사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보험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대신,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24)에서 新리스크감독기준의 제

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외투자확대 등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감독차원에서 적절히 컨트롤하기 위

해 새로운 감독기준을 제정하거나 건전성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제보험감독관협의

23)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 감독정책이란 현시점의 리스크관리가 아닌 향
후 영업행태까지도 고려한 리스크관리 감독정책, 즉 예측 및 예방적 차원
의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을 의미한다.

24)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은 리스크의 다양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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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IAIS)에서 최근 제정한 바 있는 파생금융상품관리기준 및 자산관리

감독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당국의 독려 및

지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최근 선진국의 리스크감독

정책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및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 현금흐름형 ALM시

스템의 개발을, 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관리시스템의 개발

을,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기준 유동성관리시스템(RBL25)),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VaR) 등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하면 향후 리스크감독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고, 리스크관리 제도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5) Risk Based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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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Ⅲ . 리스크의 관리체제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관리체제

가. 은행권

1) 리스크관리 조직

모든 은행들이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에 대

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수행업무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 즉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수립

금융기관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

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영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리스크를

전담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에 의해 각종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도

록 하고 있다.

2) 부문별 리스크관리

가) 신용리스크관리26)

신용리스크를 시스템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용리스크관리를 위

해 총여신공여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27)을 구축하고 있고, FLC 도입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6) 신용리스크관리는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관리로 정의된다.
27) 개인 및 기업여신에 대해 신용평점(credit scoring) 및 신용등급(credit

rating)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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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여신에 대한 신용평가 및 기초적인 투자한도관리 중심에서 신

용등급별로 부도율 및 회수율 등을 추정하고 포트폴리오이론에 입각하

여 예상·비예상 손실액을 관리하는 확률모형으로 그 관리기법이 발전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리스크한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관

련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중인데, 신용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여신

관리부, 여신기획부)이 투자한도 업무를 담당하는 분리형과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기타 리스크에 대한 한도관리업무와 함께 총괄·수행하는

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유동성리스크관리28)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1년 단위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관리지표로는

리스크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리스크노출액 또는 유동성 갭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영업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된 한도를 감안하여 자

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고 있으며 한도의 준수여부 점검, 단기유동성조

절자금의 관리, 지준관리, 거액자금 변동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에서는 ALM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거래 현황을 종

합적으로 점검하고 유동성위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동성관리지표는

원화·외화·신탁으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수단으

로 유동성갭29), 유동성비율30)과 리스크노출액31)등이 사용되고 있다.

28) 유동성리스크관리는 단시일 내에 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현금화시키기
어려워 시장에서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유자산을 처분하

거나, 현저히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리스크로 정의된다.
29) 유동성리스크관리를 위한 지표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동성갭(Liquidity

Gap)은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로 정의되며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 1년의 기간별로 세분하여 각 부문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3개월 유동성갭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30)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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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다) 금리리스크관리32)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ALM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거래 동향을 취

합하고 금리리스크관리 지표와 대조하여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금리리스크관리의 주요수단으로서는 외화부문에서 스왑, 선도금리계약,

금리선물 등을 이용하고 원화부문에서는 신상품개발과 금리조정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라) 가격변동리스크33)

가격변동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VaR(Valu e at Risk)34)

모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CAMELS 중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 평가를 위한 VaR모형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은행은 자회사, 현지법인, 해외점포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유

형별로 리스크를 인식·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

회사나 현지법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금리 및 유동성관리는 본점에서 데

이터를 취합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35) 가격변동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는 기존의 정기적인 경영현황보고, 정기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31) 리스크노출액은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의 추정치로 아직 통일
된 측정방법은 없으나 보통 (3개월 누적 유동성갭)×(단기시장금리 － 평균
조달금리)와 같은 간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32) 금리리스크관리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차이로 인
해 금리변동이 만기에 수익변동을 초래하는 리스크로 정의된다.

33) 가격변동리스크는 은행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딩계정상의 시장성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에 의해 시장가치의 변동이 초래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34)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자산·부채에 대해 특정한 신뢰 수준하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예상손실을 추정하는 통계모형이다.

35) 향후에는 자회사 및 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점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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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실태

구분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 / 유동성
FTP산출

시스템
RAPM개인

신용평점

기업

신용등급
신용VaR 시장VaR ALM시스템

조흥 1999. 7 1999. 12 2000. 9
2001. 4

RiskWatch
2001. 4 2000. 7 2001. 4

한빛 2000. 1 2001. 1 2001. 7
2000. 12

Panoram a
2000. 12 2000. 1 2001. 6

제일 재구축중
(2002. 11)

재구축중

(2002. 11)

구축중

(2002. 11)

구축중

(2002. 11)
2001. 6 2001. 3 구축중

(2002. 11)

외환 2000. 2 2000. 1 2001. 1
2000. 12

RiskWatch
2000. 12 계획유보 구축중

(2002)

서울 2000. 1 1999. 12 구축검토중
2000. 11

Panoram a
보완중

(2001. 12)
2001. 3 구축검토중

신한 1998. 11 1998. 10 구축중

(2001. 12)

구축중(2001. 12)

RiskVision

재구축중

(2001. 12)

구축중

(2001. 12)

구축중

(2001. 12)

한미 재구축중
(2002)

재구축중

(2002)
구축중

(2003)

구축중(2001. 10)

RiskWatch

재구축중

(2002)
2000. 1 구축중

(2002)

하나 1996. 10 1999. 4 구축중

(2002. 5)

구축중(2002. 3)

RiskWatch

보완중

(2002. 3)

구축중

(2002. 7)

구축중

(2003. 12)

국민 2000. 6 2000. 3 2000. 6
1998. 12

RiskWatch
2000. 12 2001. 1 2001. 2

평화 2000. 7 1999. 12 계획없음 계획없음 계획없음 계획없음 계획없음

주택 1999. 11 1999. 11 구축중

(2001. 12)

2000. 6
Panoram a

2000. 6 2000. 1 2001. 3

대구 2000. 5 2001. 6 2001. 6
구축중(2001. 12)

RiskCrafter
보완계획 없음 2001. 6 검토예정

부산 2000. 5 2000. 5 구축중

(2001. 12)

2001. 2
Panoram a

보완계획 없음 2001. 7 검토예정

광주 2000. 2 2001. 6 2001. 6
2000. 10

OFSA (oracle)
2000. 10 2000. 12 계획유보

제주 2000. 8 1999. 12 계획없음 계획없음
보완계획
없음

계획유보 계획없음

전북 2000. 1 1996 구축중

(2002)
구축중

(2001. 12)
보완계획 없음 2000. 4 구축중

(2002)

경남 2000 .3 2000. 1 계획유보 계획유보 2000. 8 계획유보 계획없음

주: ( )는 완료예정시기, 기준은 2001.9월말 현재
출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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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3) 리스크관리 시스템

17개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실태를 요약·정리한 표가

<표 III-1>이다. 먼저 신용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보면 모든 은

행이 개인신용평점 및 기업신용등급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용

VaR시스템이 구축된 은행은 6개사, 구축 중에 있는 은행은 7개사, 구축

을 검토 중에 있거나 계획자체가 없는 은행은 4개사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시장 VaR시스템이 구축된 은행은 8개사, 구축중인 은행은 6개사

로 단지 3개만이 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ALM시스템

은 1개 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구축(보완중, 재구축중, 보완계획이

없음 등으로 응답한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최고단계라 할 수 있는 RAPM시스템은 4개사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6개사가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검토예정, 계획유

보, 계획없음 등으로 응답한 은행은 7개사로 국내 보험권과 비교하여

볼 때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비은행권

1) 종합금융회사

가)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종금사에서

ALM위원회 및 여신위원회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관련 부서 또

는 각 현업 부서에서 해당 리스크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리스크관리 시스템

대부분의 종금사가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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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종금사에서 유동성 및 금리

갭을 제외하고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다)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

신용리스크 한도는 법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

고 있으나, 기타 리스크관리를 위한 한도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시장

리스크 한도는 일부 종금사에서 투자운용지침 등을 통해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민감도 분석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갭한도에 의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법정 유동성 비율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전월 평균조달금리 등에 의한 내부자금이전가

격제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종금사의 경우 만기대응 내

부이전가격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운용자산 전체에 적용하

고 있지는 않다.

라) 내부통제

비재무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재무리스

크에 대한 통제는 기준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일과성이거나 경우에 따

라 감사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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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경우 경영이사회 및 임원회의가 리스크관리 관련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직을 단위조직 등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는 없

으나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LM파트, 자금부 또는 해당부서

에서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측정 및 시스템

카드사 및 할부사의 경우 개인신용리스크는 스코어링시스템을 통하

여 관리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자체 기업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관리하

고 있다. 대부분 개인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지만 재무

리스크 관련 전산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관리하

고 있으나,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리스크별 한도관

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성과평가측면에서 별도의 성과관리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라) 내부통제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내부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리스

크관리 규정 등의 부재로 인하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내부통제를 수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저축은행

가) 리스크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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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여신심사

등 관련조직에서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규정에 대해

서는 대부분 내부규정에 부분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리스크관리 시스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를 주요 관리 대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부분만 관리하고 있을 뿐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

신용리스크 한도는 법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

고 있으나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의 한도체계는 없으며 유동성리스크

한도는 법정 지급준비금 보유한도를 통해 수신과목에 따라 5% 내지

10%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금리리스크 한도에 대해서

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시장리스크 한도는 여유자금 운용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라) 내부통제

비재무적인 리스크는 내부감사를 통해 통제되고 있으며 재무적인 리

스크는 별도의 통제기준이 없으며 일상감사 또는 정기감사시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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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2 . 선진국의 리스크관리 사례 및 실태

가. 리스크관리사례36)

1) 스미토모생명37)

가) 리스크의 소재, 종류의 명확화

스미토모생명은 5가지 유형으로 리스크를 분류하여 리스크의 소재

<표 Ⅲ-2> 리스크의 분류 및 특징

리스크형태 리스크내용

A LM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으로 장래 보험채무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
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보험인수
경제상황 및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보험료설정시의 예측에 반하여 변동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유동성
예기치 않은 자금유출에 의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자금확보를 위해 통상보다
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매각을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자산
운용

시장
금리, 유가증권의 가격, 주식 등 다양한 시장요인의 변동에 의해 보유자산가
치가 변동하여 손실을 입을 리스크

신용
신용제공처의 재무상황악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부동산
투자
임대료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이 감소 또는 시장변화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가격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경영

사무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 사무를 해태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리스크

시스템
정보자산(정보 및 시스템)과 관련된 재해·장해·과실·부정행위 등에 의해
손실을 입을 리스크

법규
준수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의 사고·부정 등, 법령준수위반의 행위에 의해 손실
을 입을 리스크 및 회사에 대한 평판이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입을 리스크

36) 일본보험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나라와 특성상 유사
한 일본의 리스크관리 사례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37) www .sumitomolife.c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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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향과 더불

어 규정화, 체계화를 진행하고 있다(<표 Ⅲ-2>참조).

나) 리스크관리체제

먼저 리스크관리 체제 측면에서 보면 각종 리스크마다 관리부서를

정하고 각 수익부문과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상호견제기능을 확보하도

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산과 관련된 리스크는 자산운용 리스크관

리 부서가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와 연계,

ALM관리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사

무·시스템·법규준수리스크 등의 경영리스크는 그 종류별로 본사의 각

관리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

<그림 Ⅲ-1>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Im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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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부는 독립된 감사부서가 체크하고 있다. 특히 감사부서는 2001년

3월에 그 내부감사기능을 사무분장 체계상에서 명확히 하고 내부감사기

능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그 상황을 정기

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사적

인 리스크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다) 부문별 리스크관리

ALM 리스크

보험상품마다의 부채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운용자산과 부채를 종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LM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채특성이 상이

한 보험상품마다 관리회계를 도입하여 Cash Flow 등의 분석·예측을

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는 자산포트폴리오, 보험상품의

판매방침변경이나 보험요율의 개정 등을 행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정

보체계 시스템, ALM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시가 평가함으로써 관리하고 있다.

보험인수리스크

보험상품의 기초율 등에 적합한 인수기준의 설정을 행함과 더불어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 등의 분석을 행하고 보험료설정시의 예측과

달리 리스크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인수기준, 보험상품의 판매방침변경

이나 보험료율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유동성리스크

보험관계·자산운용관계 등 회사전체의 Cash Flow의 파악·예측을

행하고 자금효율을 유지·관리함과 더불어 자산전체의 유동성 및 시장

유동성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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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운용리스크

먼저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체제측면에 보면 자산운용전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익부문이나 사무관리부문과 독립된 자산

운용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치, 상호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자

산운용리스크관리 부서에서는 리스크허용도 운영을 포함한 자산운용에

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책정, 자산운용부문 전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자산운용리스크 관리규정의 정비 및 운용상황의 확인,

리스크량의 계측, 리스크상황의 모니터링 및 경영층에 리스크상황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리스크관리부서는 자산운용에 관한

법규준수리스크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Know -H ow를 일괄관리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대응력의 강화를 도모하

고 있다.

리스크허용도 측면에서 보면 전사리스크 관리하에서 자기자본의 상

황, 부채특성 등을 감안한 회사전체 Risk Factor의 일부를 자산운용

Risk Factor로 설정하여 자산운용리스크를 리스크허용도 범위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①리스크에 부합한 수익이 획득할 수 있는가를 검

증하고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②자산운용리스

크관리부서는 자산운용전체의 리스크허용도와 실제의 리스크량과의 상

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사내전자메일을 통해, 직원 및 관련부문에 공

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장리스크

금리·주식·사채 등의 시장요인을 기초로 시장리스크의 크기를

VaR 기법을 이용하여 계측하고 있다. 더욱이 리스크계측모델의 유효성

을 검증함과 더불어 시장변동을 고려한 손익시뮬레이션, 일반적인 시장

변화를 고려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스트레스 검증(Stress Test)을 실

시하여 VaR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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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개별 여신처의 신용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모든 여신처에 대해 사

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사내등급부여는 여신처의 재무내용을 기초로,

여신처의 채무상환력을 재무건전성, 수익성, Cash Flow 등으로부터 평

가한 정량화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에 정성평가를 가미하여 10단계로 분

류하고 있다. 이 사내등급제도는 신용리스크관리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개별여신관리, 신용리스크에 부응한 적절한 수익확보와 개별안건

의 집합체인 여신포트폴리오관리 및 신용리스크의 계량화등에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리스크

시장상황(지가변동 등), 입지, 주변환경, 및 건물의 속성 등 물건의

개별성을 감안한 분산투자를 리스크관리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

욱이 Cash Flow에 기초한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개별안건의 리스

크를 인식하면서 개별물건을 집약한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상황을

파악·분석·관리함으로써 부동산투자의 리스크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경영리스크(Ope ration Ris k)

사무리스크

보험사무에 관련된 기준을 책정하여 그 준수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의 변화 내지 검사결과·예기치 않은 사건 등을 적기에

검토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고객정보를 위시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을 다양한 리스

크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자산보호에 관한 기본방

침 및 구체적인 관리·보호대책의 기준(security p olicy)」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각부서는 정보자산에 대한 보완확보, 리스크의

축소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시스템리스크의 관리·총괄부서 및 감사

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각종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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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고객과 회사와의 새로운 접점에 대해서도 고객이 안심하

여 거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법규준수 리스크

먼저, 법규준수리스크 관리체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38) 모든 부문이

매년 법규준수프로그램(compliance)을 책정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법규준수수준을 매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

램 추진의 주체가 되는 담당자를 본사의 전 부문 및 자국의 지사에 배

치시키고 있다. 또한 과제해결의 스피드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회사 전

체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

하여 있다. 이와 같은 체제정비와 병행, 임직원 1인 마다 법규를 준수하

도록 독려하여 가면서 개별업무에 관한 법무·법규준수관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약한 「법규준수매뉴얼을 업무라인별로 책정」하

여, 임직원연수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업무에 대해 준수해야

할 법령 등을 기재한 「휴대책자」를 전직원에게 배부하거나 사내신문

을 활용하여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객정보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즉 고객으로부터 얻은 개

인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 보

호에 대해 규정한 「FISC지침」 및 생명보험업의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 정한 「생보지침」에 준거한 보호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우선 모든 임직원의 행동지침인 「住友生命 임직원행동규범」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사내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객정보취급에 대

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객정보보호규정」「정보자산관리규정」에 명확

38) 예를들면 2001년 4월에 시행된「금융상품판매법」,「소비자계약법」의 취
지에 따라 체제정비에 대해서도 법무부문과 각 업무집행부문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구축하는 등, 보다 고도화하는 법규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법규준수를 철저히 준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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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함과 더불어 이를 사내신문 및 사내연수 등의 여러 기회를 통해 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39)

2) 명치생명40)

가) 리스크의 분류 및 기본방향

명치생명은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화·수익안정화

에 기여하는 리스크관리(보험, 예정이율, 시장, 신용, 부동산리스크관리)

를 첫 번째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즉, 자산·수익 등의

가치하락리스크에 대해서는 부채구조 및 리스크계수를 감안하고 더욱이

투자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업무집행의 감시 등을 통한 경영목표의 달성

을 위한 리스크억제에 노력하고 있다.

<표 Ⅲ-3> 리스크분류의 이원화와 기본 Concept

관련리스크 기본 Concept

재무건전화
관련리스크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부동산리스크

·자산·수익 등 가치하락 리스크에 대
해서는 부채구조 및 risk factor 감안
·투자가이드라인 정비 및 업무집행 등
의 감시를 통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스크억제

고객서비스
관련리스크

사무·시스템
리스크

·고객서비스의 질적저하원인이 되는 리
스크의 소재를 인식·분류한 후에 예
방책 실시등을 통해 리스크경감

39) 또한 고객정보에 대한 부정한 접근을 근절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시에는 ID
카드, Passw ord입력이 필요하게 되는 보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또한 검사부문에 의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사내감사에서는 본사

각 부문 및 지사의 고객정보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40) www .meiji-life.c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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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리스크관리 기본방향으로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리

스크관리(사무·시스템리스크관리)를 들 수 있다. 즉 고객서비스의 질적

저하 원인이 되는 리스크(과실·사고·부정 등)의 소재를 인식·분류한

후에 예방책의 실시 등을 통해 리스크의 경감에 주력하고 있다.

나) 리스크관리체제

명치생명의 리스크관리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영수준차원

의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표 Ⅲ-4>참조).

<표 Ⅲ-4> 리스크관리체제의 추진상황 및 내용

구분 추진상황

ALM

실

무

1996년도에 도입한 구분경리로 부채구조를 감안한 자산운용실시
부채 cash flow를 분석할 시스템 개발 주력
중장기의 부채 특성을 명확히하고 자산측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조합시켜 경영의 건전성 검증

조

직

1989년부터 금융리스크관리 특별 위원회하에 금리 리스크관리 부
서를 설치하여 관련 부서에서 ALM에 관련된 검토를 실시
강력한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성 11년 ALM 분과
위원회 설치

운용

리스크

실

무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부동산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
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상외의 손실발생을 회피

장기적, 계속적으로 적정한 retu rn 획득 추구

조

직

운용리스크분과위원회(1989년 4월~8월까지는 금융리스크관리 특별
위원회)를 매월 설치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종합
적으로 관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리스크의 파악·감시(모니터링)이외에 ALM분
과위원회와 제휴하여 부채특성을 감안한 리스크관리체제 정비추진
거래 실시부서와는 독립하여 운용리스크의 관리방침을 종합적으로
입안·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2000년부터 경영리스크
관리 그룹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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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먼저 경영수준차원의 리스크관리를 들 수 있다. 즉 이사회는 경영방

침·계획에 기초하여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지만 기본방침에

따라 책정하는 각종 리스크의 경감대책 및 규정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무회(常務會)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무회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정보 등을 확인하고 대응책 등을 협의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들 수 있다. 명치생

명은 관계임원·부장수준의 심의를 행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써 ALM분과

위원회, 사무시스템리스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관리가 충분히

기능하기 위한 체제정비 및 리스크정보·실태의 파악 등에 주력함으로

써 위원회별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자기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즉

ALM분과위원회에서는 보험·예정이율·유동성리스크를, 운용리스크분

과위원회에서는 시장·신용·부동산리스크를, 그리고 사무·시스템리스

크분과위원회에서는 사무·시스템리스크관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다) 부문별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

보험리스크는 실제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통상의 예측을 벗어남으로

써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명치생명에서는 보험사고(사망, 질병 등) 통계

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험료수준을 설정함과 더불어 보험료설정후의 보

험사고통계 및 수익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책임준비금, 위험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것을 보험리스크관리

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정이율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는 통상예측을 초과하는 금리변동 등으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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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을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로서 명치생명의 ALM분과위원회는 신계약의 예정이율이

운용 수익률의 예측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고

기존계약의 역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Cash Flow와 리스크를 감안한

운용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예정이율 리

스크의 계량화를 실시, 자기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건전성의 확인을 실

시하고 있다.

유동성리스크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계속적으

로 보험료수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리스크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명치생명은 기업연금의 큰 자금이동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단

기유동자금 포지션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래의 보험료수입·보험금의

지급이라는 부채측의 현금흐름 예측에 기초하여 자산측의 상환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는 금리·주가·환율 등이 변동함에 따라 운용자산의 가

치가 변동, 손실을 입을 리스크이므로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확보하여 가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자산의 건전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명

치생명에서는 시장리스크를 충분히 감안·억제한 후에 투자를 행하고

있다.

시장리스크와 관련성이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은 잔고 및 미실

현 손익상황을 일괄적으로 파악·관리함과 더불어 손절매(loss Cu t

Rule)를 하여 손실이 일정 범위내에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 손실

상황 및 제 규정의 준수상황은 거래 실시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서

가 감시하고 운용리스크분과위원회에 보고·심의하고 있다. 또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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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리스크위원회에서는 시장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이외에 신형 금융상품

연구 보고나 그 대응여부의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VaR개념 도입,

시장리스크의 계측·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과도한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전성·건전성이 높다고 판

단되는 투자대상에 한정하여 투융자를 행하고, 리스크에 부합한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① 일정기준이하

의 신용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선마다 리스크 및 수익성 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분석·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② 신용리스크가 특정기업 및 그

룹에 집중하지 않도록 대출선의 분산을 도모하면서 ③ 자산의 건전성확

보 및 예상손실액을 기초로 한 수익관리실시를 목적으로 신용리스크의

계량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④ 해외 대부시 컨트리리스크가 존재하

기 때문에 재무 심사부서가 해외대부 여신 한도폭을 국가마다 설정, 엄

격히 운용하는 체제로 하는 한편 ⑤ 주식·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

는 유가증권부에 증권분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부동산 리스크

일반적으로 부동산투자는 1건당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는 특성을 반영, 신중하게 지가변동 및 주변환경 등을 세심히 보고

장기적으로 안전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엄선하여 투자를 행하

고 있다. 또한 주거율, 임대료개정, 재해대책 등의 관리상황을 정기적으

로 체크하고 운용리스크분과위원회에 보고·심의하고 있다.

사무리스크

사무리스크는 사무처리상의 사고 등에 의해 고객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리스크로서 명치생명에서는 고객만족도가 높은 영업·서비스

를 전개한다는 관점에서 사무체제의 충실·강화와 더불어 사무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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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생방지 및 발생시 적합한 처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리스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업무마다

사무개선·지도를 행함으로써 사무리스크의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더

욱이 감사부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

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준수」에 부합하게 적절한 업무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검증한 후에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갖

추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시스템리스크는 컴퓨터시스템의 정지 또는 오작동 등에 수반한 리스

크와 컴퓨터가 부정으로 사용됨에 따라 입을 리스크를 말하는데 명치생

명은 이와 같은 시스템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체제를 갖

추고 있다.

첫째, 금융정보시스템센터(재단법인)가 제정한 「금융기관 등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기준」에 기초, 시스템리스크의 인식과 방지에 노력하

는 등 각종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각종재해대책기능, ID카드에 의한 입·퇴실관리, 방범카메라

에 의한 원격감시에 의한 부정침입·부정사용방지 등 충분한 보완기능

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요원이 매일 안정적인 시스템운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감시

서버의 도입 등 네트워크의 부정침입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987

년 7월부터는 오사카시에 컴퓨터 Back-Up센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의

이중화(二重化), 중요한 프로그램DB의 2중 보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치생명에서는 법규준수가 경영의 기본이라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법규준수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행동헌장 및 업

무수행기준 룰의 책정을 들 수 있다. 1999년 7월 이사회는 전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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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체제

<표 Ⅲ-5> 임직원 행동헌장

1. 사회적 Rule의 준수

우리들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위시로 하는 사회적 룰
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견지하고 있읍니다.

2. 보다 공정한 자율경쟁

우리들은 보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생활·경제의 향상·발전에
공헌하고 있읍니다.

3. 적정한 보험모집 및 고객서비스

우리들은 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4. 보다 건전하고 적절한 자산운용

우리들은 고객의 자산수탁자로서 보다 건전하게 자산운용을 행하고 있읍니다.

5. 고객정보의 엄정 관리

우리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고객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읍니다.

6. 경영정보의 개시

우리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보를 적절하게 개시하고 있읍니다.

7. 인권의 존중

우리들은 고객을 보다, 사회 1인마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읍니다,

8. 양호한 직장환경의 유지

우리들은 직원 1인마다의 인권 및 개성을 존중함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9.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

우리들은 사회의 질서마 안전에 위협하는 반사회적세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읍니다.

10. 위반행위의 방지

우리들은 법령 등 준수체제를 확실하게 기능하도록 하고 만일 위반행위가 발
생한 경우에는 원인구명을 철저히 행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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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헌장」 및 「직무수행기본 Ru le」을 책정하였다. 이 내용을 전임

직원에게 배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법규준수중시의 기

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법규준수 프로그램, 법령준수 매뉴얼을 들 수 있다. 이사회는

법규준수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임직원의 연수계획 등을 포함한 「법규

준수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법규준수의 구체적

인 해설서인 「법규준수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법규준수

매뉴얼」에는 보험모집에 관한 사항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법규준수의 일괄관리, 법령준수담당자의 배치를 들 수 있다.

법규준수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부법무실이 타부서와 독립, 일괄관리하

고 있으며 본사 각부서, 영업부·지사 등마다,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를

체크하는 「법령준수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전사적인 법규준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명치생명의 「행동헌장」은 <표Ⅲ-5>와 같이 규

정되어 있다.

3) 일본생명41)

가) 리스크의 분류 및 형태

일본생명에서는 리스크관리를 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보다 철저한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보험리스크(보험사특유의 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자산운용에 관한 리

스크), 경영관리리스크(일반기업공통리스크) 등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

나) 부문별 리스크관리

41) www .nissay.c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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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망리스크

보통사망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계약의 인수부터 지급까지를 전반적

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엄격하게 리스크관리를 행하고 있다.

보험료의 설정은 일본생명의 자체 데이타에 의해 사망통계를 작성하고

의사자격을 지닌 전문직원에 의한 사망률동향연구가 이루어져 적절한

보험료설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더욱이 보험료 설정후에도 항상 예정사

망율과 실제사망률의 분석을 행하여 필요시 인수사정기준 및 요율의 개

정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인수에 있어서는 의사자격을 지닌 전문

직원에 의해 의학적 사정을 행하고, 별도의 전문직원으로 도덕적 위험

측면에서 사정을 행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시 부정수급염려가 있는 계

약은 전문확인기관을 활용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고 있다.

예정이율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금리의 동향을 기초, 신중한 이율설

정을 행함과 더불어 운용실적의 상황 및 저축성상품의 판매동향에 대해

계속적인 분석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조건 및 요율 개정 등이 탄력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보험상품마다 부채

의 특성에 부응한 운용을 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행

하기 위해 ALM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ALM기법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하회할 리스크, 리스크

허용도, Cash Flow 등을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리스크관리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초하여

① 개별거래의 엄격한 심사 및 신용도에 부합한 거래조건의 설정 ② 포

트폴리오 전체의 명확한 분석과 평가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일본생명

에서는 재무 심사부서·국제심사부서라는 독립된 심사부서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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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심사를 행함과 더불어 개별대출안건을 협의·선별하기 위해

융자위원회를 설치, 심사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액대출이나 중요

성이 높은 안건에 대해서는 投融資常務會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체제

로 되어 있다. 또한 도산율 및 회수율 등 통계 데이타에 기초한 신용리

스크양의 계측을 행하고 있다.

<그림 Ⅲ-2> 신용·시장리스크의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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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련리스크

일본생명에서는 1996년부터 VaR시스템을 이용, 수익의 변동폭을 합

리적으로 추정함과 더불어 운용자산배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VaR시스템을 이용, 자기자본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리스크 허용도와의

비교검토를 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

고되고 있다. 또한 운용자산의 특정에 부합하여 리스크허용한도 및 손

절매를 설정하고 그 준수상황은 증권 관리부서에서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유동성리스크

생명보험사는 예금 등과 비교하여 보험계약이 안정적이며 계속적으

로 보험료수입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리

스크가 작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생명에서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시장성이

있는 자산을 포함시키고 매일 자금현황을 포함한 자금대응능력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리스크

첫째, 결재기준을 명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업무에 대해 업무

마다 사무처리매뉴얼, 사무결재권한을 책정·정비하여 엄격한 운영을

행하여 각 담당자의 권한 및 내부견제를 위한 룰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철저한 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내위성방

송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일한 사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전문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

째, 사내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지)부에 대해서는 지

사에 의한 연 3회 임점검사와 사무지도를 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부서에 대해서도 Back Office(사무관리)부문은 Front Office(투자집행)부

문에서 독립, 사무리스크를 전담하는 체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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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관리실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어느 한 국가의 보험사 리스크관리실태

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없는 리스크관리실태일 수밖에 없

고 국내의 리스크관리에 주는 시사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여기에서는 선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리스크관리실태(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 중에서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구

축 시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실태를42)

287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Smink와 Meer43)가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

면 전체 보험사의 80%가 ALM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46%의 보험사가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 ALM을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 ALM 시스템구축실태 및 구성인원

ALM구축실태 ALM부서 인원 ALM부서 구성

운영 미운영 기타
부서

없음
1∼3명 4∼6명

7∼10

명

10명

이상

금융

전문

가(①)

보험

계리인

(②)

①+② 기타

79.4 % 19.6% 1.0% 29.4 % 18.7% 25.5% 18.6% 7.8% 11.6% 15.8% 72.4 % 0.2%

특히 ALM부서의 구성인원을 보면 금융전문가와 보험계리인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및 영국은 타 국가에 비

42)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실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3) Smink, M. and R.A.H .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 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2(N o. 82), Janu ary 1997, pp .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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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계리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Ⅲ-6>참조).

6개국의 각 보험사가 사용중인 ALM전략 및 테크닉을 살펴볼 때 전

체 보험사의 75% 이상이 시나리오분석(A/ L Projection Usin g

Scenarios)과 투자성과측정을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표 Ⅲ-7> 활용중인 ALM전략과 기법분석결과

ALM 전략과 테크닉
활용중인 전략 및 테크닉

매우중요 중요
중요치
않음

계

시나리오분석
(A/ L projection Using Scenarios)

42.2 31.4 2.0 75.6

통합ALM소프트웨어
(Integrated ALM Softw are)

13.7 21.6 2.0 37.3

현금흐름 매칭
(Cash Flow Matching)

28.4 32.4 2.0 62.8

상품별 자산·부채 분리 (Segmentation of
A/ Ls for Product Group s)

35.3 22.5 4.9 62.7

금리 듀레이션 분석
(A/ L Interest Duration Analysis)

31.4 28.4 2.9 62.7

파생상품거래에 의한 Hedging
Hedging with Derivative Instruments)

13.7 18.6 17.6 49.9

손익분석
(Risk-Return Analysis)

20.6 26.5 8.8 55.9

Internal Coup on Stripping 2.9 15.7 2.9 21.5

부채의 Financial Pricing 10.8 17.6 3.9 32.3

Interest rate Imm unization 10.8 23.5 3.9 38.2

보너스/배당지급 활성화정책
(Active Bonu s/ Dividend policy)

15.7 20.6 4.9 41.2

내재가치측정법
(Em bedded Value Evalu ation)

28.4 18.6 2.0 49.0

재보험 21.6 22.5 15.7 59.6

투자성과측정
(Investment Perform ance Measurement)

38.2 32.4 6.9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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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미국 보험사들은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현금흐름 예측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ALM테크닉으로는

현금흐름 Matchin g, Segm entation, 금리 듀레이션 분석, 재보험 등인데

전체 보험사의 60%정도 내외가 사용 중이었으며 비교적 사용빈도가 낮

은 ALM 전략은 통합ALM소프트웨어, Internal Cou p on Stripp ing,

Fin ancial Pricin g of Liabilities, In terest rate Im mu nization으로써 전체

보험사의 60%정도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

-7>참조).

특히 국가별로 각 보험사가 어떠한 ALM 전략과 테크닉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6개국을 3그룹으로 분리하고 이들의

ALM 전략과 테크닉 역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총 12가지의 ALM

전략과 테크닉의 국제간 비교를 시도한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표 Ⅲ-8> ALM전략과 기법의 국제간 비교분석결과

ALM 전략과 테크닉
1그룹 2그룹 3그룹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
란드
독일 일본

전체
전략
전체 14가지 전략과 테
크닉

9.07 8.28 8.00 7.63 6.70 4.20

전략1
Cash Flow Match in g/
Segm entation

1.28 1.00 1.17 1.15 0.73 0.00

전략2
시나리오분석/
듀레이션분석/ H ed gin g

1.22 0.76 1.06 0.81 0.78 0.73

전략3

통합ALM소프트웨어/
Fin ancial Pricin g/
In terest rate
Im m u nization

0.86 0.35 0.28 0.60 0.42 0.07

주 : 1이하의 값은 ALM분석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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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첫째 독일과 일본의 보험사들은 타 국가의 보험사에 비

해서 ALM에 소홀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일이나 일본

의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ALM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 않으며 ALM

전략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그룹인 미국의

경우, ALM분석 중에 기본이 되는 Cash Flow Match in g과

Segm entation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시나리오분석, 듀레이

션 분석, H ed gin g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4)

이와 같은 ALM전략과 테크닉의 도입현황에 대한 분석을 이전에

행해졌던 Lam m-Tennant45)(198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5년의 기

간이 지난 후, Cash Flow Projection과 Duration 분석을 미국보험사들

이 ALM전략으로 받아들여 거의 100%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15%정도에 불과하던 파생상품 H ed ging도 50%정도로 증가하고 있

다(<그림 Ⅲ-3>참조).

특징적인 것은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이 미국을 좇아 ALM전략과 테

크닉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1부터 전략3까지 살펴볼 때 2

그룹인 네덜란드 보험사의 1994년도 구축현황이 1그룹인 미국 보험사의

1989년도 현황과 비슷한 실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44)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갖고 있는 보
험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①미국 보험사들은 보험상
품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심하며 ② 보험상품 생산에 규제가 적은 보험환경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옵션이 있는 복잡한 상품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③자산과 부채의 matching 실패로부터 생기는 리스크를 피보험자에
게 전가시킬 수 있는 투자연계상품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며 ④ 또한 미국

보험업법은 기본이 되는 몇 가지의 ALM 전략과 테크닉은 반드시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보험환경은 보험사로 하
여금 모든 ALM전략을 활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45) Lamm-Tennant, J.,「Asset-Liability Management for the Life Insurer :

Situ ation Analysis and Strategy For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1, 1989, pp .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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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네덜란드 보험사의 1999년도 ALM전략은 1994년도의 미국

보험사의 ALM구축 현황과 흡사할 것이라고 추측 해볼 수 있다.

<그림 Ⅲ-3> RM시스템 활용추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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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리스크관리 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특징 및 시사점Ⅰ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관리실태 및 체제상의 제반특징 및 시사점을

① 리스크관리조직 측면 ② 부문별 리스크관리측면 ③ 리스크관리시스

템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스크관리조직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규정 제

31조에 따라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은행들이 이사회산

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에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있지 않아 리스크관리조직

및 규정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은 부문별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

크, 가격변동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리스크

는 VaR시스템이외에 총여신공여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신용리스크의 관리기법이 예상·비예상손실액을

관리하는 확률모형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유동성리스크는 1년

단위로 ALM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는 신

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시장리스크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관리체제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대부분 종금사에서 유

동성 및 금리갭을 제외하고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

태이다. 카드사 및 할부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신용리스크

는 스코어링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자체 기업신용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전사차원의 Total Exp osure는 관리하고 있지

는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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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리스크관리시스템측면에서 볼 때 은행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특히 성과측정 및 자

본배분(RAPM)관리시스템도 11개 은행이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종합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같은 비은행권은 신용리스크관리 관련 시스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나. 특징 및 시사점Ⅱ46)

선진국 리스크관리 실태의 경우에서 시사하는 바는 3그룹인 독일과

일본은 2004년도가 되어야 미국보험사의 1994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47)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상황과 접목시켜 볼

때48) 현재 20개 국내생명보험사 중 7개의 보험사만 Cash Flow

Projection과 듀레이션 분석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보험사를 제외하면 단 두 개의 보험사만 기본적인 두 가지

ALM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4년의 미국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상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현재 기본적인 ALM시스템의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즉 일본에 비해

국내 리스크관리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 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의 리스크관리수준의 차이는 적어도 10년

46) 특징 및 시사점Ⅱ는 선진국의 리스크관리 실태 및 사례를 통하여 리스크관
리경영상의 특징 및 우리에서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7) 이 경우는 각 그룹간의 ALM구축 실태가 5년의 시간적 차이를 갖고 있다
는 가설을 세워 본 경우이다. 단, 이때 주목할 점은 1994년도의 미국 보험
사는 이미 Cash Flow Projections와 듀레이션 분석 등을 100%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8) <별첨 5> 참조.

62



리스크의 관리체제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49)

다음으로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사례(일본중심)에서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리스크분

류를 자사의 특성에 부합하게 세분화하여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감독당국의 리스크분류방법에 기초하여 리스

크를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관리

위원회산하에 리스크분과위원회를 두면서 다양한 위원회별(리스크의 다

양성을 인식)로 일부 위험의 관리를 전담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리

스크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즉 리스크관리의 자기 책임화를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선진 보험사의 경우 부문별 RM체제보다 전방위적인 RM체제

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관리가 경영진을 비롯한

전임직원의 리스크관리 인식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체제

도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의 프로세스 -리스크관리조직, 부문별리스크, 리

스크관리시스템- 하에서 상호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종래의 보험리스크관리 또는 자산리스크관리중심, 즉 개별리스크관

리(부문별리스크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부채·자산모두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환경을 둘러싼 제반리스크를 통

합·관리한다는 전방위적인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특

정적이다.

셋째, 기본적인 RM시스템의 구현 및 적용을 통하여 리스크관리의 시

스템화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즉 보험리스크, 시장

및 신용리스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거의 완비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

며 최근에는 경영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시스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49) 이는 단적으로 2001년 말 현재, 외국보험사를 포함할 때, 국내보험산업은
기본적인 ALM 전략을 35%만 사용하며 외국회사를 제외할 때에는 16%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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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상위 리스크관리체제라 할 수 있는 리스크 허용한도, 자본배

분, 성과측정관리와 관련된 시스템개발, 즉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RAPM)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50)

넷째,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리를 보험사 RM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자산운용관련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

험사의 위험성격이 점진적으로 은행형 위험의 증대로 전환됨에 따른 영

향 등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무·시스템·법규준수리스크 등과 같은 경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여타 리스크관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경

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영리스크는 보험계약자의 신뢰성

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른

리스크관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게 있는 실정인데 대표적인 보험사인

日本生命 및 스미토모生命 등은 임직원 행동헌장까지도 제정하는 등 전

사적 차원에서 운영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50) 성과측정과 자본배분시스템은 회사에 주어진 한정된 리스크관리자원을 위
험 대비 수익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되고, 이를 통해 성과가 적정하게 측
정됨으로써 리스크관리에서도 자기책임경영이 조기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선진보험사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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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분석방법

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및 선험연구

가.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어떠한 방법으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리스크관리실태방법을 제시한 선험 연구는

없다. 즉 정형화된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선험연구의 방법론을 종합하여 보면 크게 <표 Ⅳ-1>과 같이 수직

적·수평적 리스크관리 실태평가방법51)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Ⅳ-1> 리스크관리실태의 분석방법 분류 및 평가항목

평가

방법
분류기준

평가항목
비고

필수평가항목 추가평가항목

수직적
보험사리스크 유
형별분석에 초점

부문별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시스템

-

수평적
리스크관리의 프
로세스 (단계 )에
초점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리스크관리절차에
포함하기도 함

주1: 부문별리스크관리: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경영리스크 등
주2: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인식, 측정, 통제, 한도관리, 보고체제,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51)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법 및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법이라
는 용어와 정의, 그리고 분류방법은 편의상 본 연구자의 주관적·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의·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정의 및 분류방법

으로 향후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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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맞

추느냐에 따라 크게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와 수직적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체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평적 리스

크관리실태 평가체제란 리스크관리체제를 크게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

관리절차(과정),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절차는 리스크측정, 리스크통제, 리스크한

도관리, 리스크보고체제,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등처럼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하게 된다.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는 리스크관리절차(과

정)를 부문별리스크관리로 대체하여 리스크관리실태를 수직적으로 평가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

다. 이 경우 부문별리스크관리는 다시 보험사의 제반리스크별로 세분화

하여, 즉 보험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

크관리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게 된다.52)

따라서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체제는 연속형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는 이산

형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라 할 수 있다.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

가체제는 리스크관리체제상 리스크관리가 어느 단계 및 어느 수준에 이

르고 있는 지를 - 어느 정도의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

악하는데 보다 효율적인데 반하여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는 어느

유형의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가를 보험사간 즉, 손보사와 생

명보험사간, 외국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 대형사와 중소형 보험사간 리

스크관리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

다.53)

52) 류건식·정석영,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리스크관리연
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년 가을, pp . 7~9.

53)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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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선험연구 및 차이비교

1) 선험연구

가) 이봉주(1999) 및 이봉주·박동규(1999)의 연구54)

이봉주(1999)가 17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행태에 대

한 연구와 이봉주·박동규(1999)의 11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손보사의

리스크관리 행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동 연구의 조사시점은

IMF 직후인 1998년 8∼10월이며, 주요 설문내용은 ① IMF체제 이전과

이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② 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③ 리스크관리 시스템, ④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등으

로 구성되어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를 지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봉주(1999)의 분석결과, 손보사의 경우 리스크의 통합관리체제

가 미흡하고 리스크 평가방식의 수준과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리스크관리의 인식이 IMF이후 꾸준히 증

대되어 왔으나 전문인력의 확충과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국내 보험사의 경우 리

스크관리 실태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류건식·이경희(2001)55)와 류건식·정석영(2001)56)의 연구

54) 이봉주,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행태연구」, 『리스크관리연구』, 한
국리스크관리학회, 제11집, 1999, pp .91~123. 및 이봉주·박동규, 「손해보
험회사의 리스크관리 행태연구」, 『보험학회지』 제54집, 1999, pp .43~73.
참조.

55) 류건식·이경희,「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분석」, 『연구보고서』, 보
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4.

56) 류건식·정석영,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평가」, 『리스크관리학회』,
2001년 가을, p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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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건식·이경희(2001)의 연구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을 국내 생명보험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설문조사는 존재여부(사실확인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졌으며 종합적인 통계분석기법보다는 부문적인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

여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감독정책 측면

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로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에서 리스크관리개선방안

을 매크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류건식·정석영(2001)의 연구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식이

아닌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보사까지 포괄한 보험업계 전체(36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은 주로 이론적 분석보다는 통계적인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분석은 크게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결과, 리스크관리수준의 비

교분석결과, 리스크관리의 결정요인분석결과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항목은 정형화된 설문조사항목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보험업계

에 통용되고 있는 경험적 분류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 자

의성이 존재하고 있다. 분석결과, 리스크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부문

별리스크관리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리스크관리조직

은 리스크관리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라는 소프트웨어측면에서, 리스크관리시스

템은 ALM, VaR 등과 같은 시스템구축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생/ 손보사간, 국내보험사/ 외국계보험사간은 신용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신동호·남기창(2001)의 연구57)

신동호·남기창(2001)의 연구는 한국과 독일 손보사의 리스크관리시

57) 신동호·남기창, 「손보사의 위험관리 실태분석과 시사점」, 『리스크관리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년 가을, pp .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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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는 한국의 9개 손보사, 독일의 229

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 및 독일 손보사

의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실태파악, 리스크관리과정과 관련된 활동, 그리

고 리스크관리와 기업경영과의 관련내용 등의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공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식이나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

평가방식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시 통계적 기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독일 손보사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리스크관리부서의

조직적인 면에서 분리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손보사들은

통제부서(Controlling)에서 리스크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리스크관리를 위한 IT기술의 이용에 있어 독일은 다

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갖춘 자원을 발굴,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 La mm-Te nna nt(1989)의 연구58)

Lam m-Tennant (1989)는 1986년, 1987년에 걸쳐 250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ALM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듀레이션은 81개사중 73.4 %가 운용하고 있고 Segm ent Asset Liability

관리는 81%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 헷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ALM의 형태는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형태

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한 ALM기법이나 통합ALM을 도입하는 경우

에는 외부의 전문업체(투자자문회사, 공공회계법인, 보험계리인)에 외주

58) Lamm-Tennant, J., 「Asset-Liability Management for the Life Insurer :
Situ ation Analysis and Strategy For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1, 1989, pp .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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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ALM의 운영과정은 부채측면의

현금흐름추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Lam m-Tennant의 연구는 분석대상을 생명보험사에 국한시켜 분석하

였으며 분석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설문문항 역시 ALM운영현황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분석방법은 수직적 리스크관리평가방

법이나 수평적 리스크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계적 분석방법보

다는 이론적 분석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마) S mink a nd Mee r(1997)의 연구59)

Smink and Meer (1997)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실태 및 리스크관

리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일

본)의 287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보험사의

ALM정책, 보험사의 ALM전략과 테크닉, 투자환경에 대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전 세계 생명보험수입보험료의 70%를 차지

하고 있는 6개국으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설문조

사항목을 ALM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국제간의 비교

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

하면 미국은 독일 및 일본에 비해 ALM관리수준이 매우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즉 ALM분석의 기본이 되는 Cash Flow

Matching, Segm entation이외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시나리오분석,

H ed ging기법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리스크관리수준차이를 Sm ink and van der Meer는

보험상품의 가격경쟁이나 보험업법상의 규정 등과 같은 보험환경의 차

59) Smink, M. and Robert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 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2, N o. 82, Jan . 1997, pp .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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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금융저널지(2000)의 연구60)

금융저널(2000)에서 일본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제를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부동산리스크관리 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장리스크의 경우 Valu e

at Risk (VaR)계측, 리스크의 한도설정, 손실 억제율의 적용 등 고도의

리스크관리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는 부도예측모형, 스코어

링모델 등 다양한 신용평가모델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2) 기존연구와의 차이비교

본 연구와 선험연구와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면

대략 다음 <표 Ⅳ-2>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가방법에서 보면 본 연구는 은행에서 현재 적용 검토 중에

있는 RAS식 리스크평가 매뉴얼을 보험사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조사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평가방법상에 근본적인 차이점

이 존재한다.

둘째,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타를 모든 연구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본 연구는 5점 척도방식, 존재여부방

식, 및 서술형방식을 혼합하여 설문조사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

이다.

셋째, 분석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실태분석과 통계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60) 金融ジャ ナル, 生保のリスク管理體制 , 2000. 11, pp . 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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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에서도 기초통계분석이외에 비모수통계검증 등 다양한 통계분

석을 활용하여 리스크관리수준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Ⅳ-2> 기존연구와의 차이비교

선험연구
평가
방법
기초데이타

분석내용
분석대상 방향제시

실태분석 통계분석

연구1 수평적 설문조사 ○ × 손/ 생명보험사

-단편적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제시
·감독방향포함

-타 금융권과의
비교를 통해
방향설정

연구2
수평적 설문조사 ○ △ 생명보험사

수직적 설문조사 ○ ○ 보험회사

연구3 - 설문조사 ○ × 손해보험사

연구4 - 설문조사 ○ × 생명보험사

연구5 - 설문조사 ○ × 생명보험사

연구6 수직적 설문조사 ○ × 생명보험사

본 연구
수직적
수평적

설문조사
(감독관련설
문조사포함)

○ ○
감독정책
보험사

주: 연구1은 이봉주(1999) 및 이봉주·박동규(1999)의 연구,
연구2는 류건식·이경희(2001) 와 류건식·정석영(2001)의 연구,
연구3은 신동호·남기창(2001)의 연구,
연구4는 Lamm-Tennant(1989)의 연구,
연구5는 Smink and Meer (1997)의 연구,
연구6은 금융저널지(2000)의 연구.

넷째, 분석대상을 보면 외국의 선험연구는 주로 생명보험사를 대상

으로 분석한 반면 국내의 선험연구는 손보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보험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일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그리고 분석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보험사간, 손보사/ 생

보사간 등으로 구분하여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61)

61) 또한 본 연구는 더불어 기존연구와는 달리 감독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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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실태분석이나 통계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기존연구와는 달

리 타 금융권과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통해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측면

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2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조사·분석 방법

가. 설문조사대상 및 내용

분석을 위한 데이타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입수

되었으며 설문조사는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의 객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책임자급으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책임자급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설문조사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조사내용

의 사실여부확인작업결과(실지방문)을 거쳐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설문

조사 대상은 생명보험사 및 손보사 35개사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조사(검증기간포함)는 2001년 11월 10월∼11월 21일 기간동안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설문조사 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은행

에서 2000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평가체제(RAS)

에 있는 설문조사항목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보험사가 지닌 고유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 가능한 한 부합하도록 설문조사항목을 재수

정·보완하게 되었다. 즉 설문조사항목을 RAS식 방식에서 사용하는 설

문조사의 내용 및 항목으로 삼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평적 리스

크관리실태평가방식뿐만 아니라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을 모두

를 분석방법에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설문조사형태는 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기입식과 서술식(내용을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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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증빙자료를 첨부)도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리스크관리실태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Ⅳ-3> 설문조사의 개관

구분 세부내용 특징

조사기간 2001.11.10∼11.21 금융감독원 협조

조사대상 전 보험사 대상
생보사 21개사/ 손보사
14개사

조사절차 설문조사후 사실확인검증
리스크관리책임자급
대상

조사항목
은행의 RAS식을 참조하여 설문
조사 항목 설정

보험사특성에 부합토록
내용재조정

조사형태 5점척도식·기입식·서술식
서술식:
내용서술(증빙첨부)

<표 Ⅳ-4>는 설문조사의 및 문항 수를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따

라 분류한 표인데,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뿐만 아니라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RAS식에서 적용되고 있는 설문조사내용 및 항목을 <표 Ⅳ-4>

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위해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측정,리스크관리통제,리스크한도관리,RAPM,리스크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6개 리스크관리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리스크관리조직부문

은 총 10개 분류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문항이 작성되었으며62),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와 관련된 총 문항 수는 1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에 반해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와 관련된 문항 수는 보험

62)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부문은 각 부문별 리스크관리(보험, 신용, 시장, 유동
성 등) 시스템운영현황,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 모형에 관한 문
제점 및 구축기간 등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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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설문조사항목 및 문항 수

부문 분류 문항수

수평적
분류

(113문항)

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4
리스크관리 관련 종합계획 수립(이행) 3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정도 4
경영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의 활용 3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문화 조성에의 기여도 2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7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상황 2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의 적정성 13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 수준 및 적시성 5

측정 리스크 측정 기준과 방법 9
통제 리스크 통제 4
한도관리 리스크 한도관리 11

RAPM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9

시스템

보험리스크시스템 5
신용리스크시스템 5
시장리스크시스템 5
유동성리스크시스템 5
ALM시스템 5
시스템전반 8

수직적
분류

(134문항)

보험리스크관리 38

시장리스크관리 40

신용리스크관리 31

유동성리스크관리 25
주1: 문항 수는 수평적·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와 관련되지 않은 문항(통계
분석과 관련성이 없는 기타문항) 32문항 및 감독관련 문항 11문항 등 43문항
을 제외

2: 표에 있는 문항 수는 순수하게 리스크관리 실태를 위해 통계분석에 활용된
문항 수만을 의미

리스크관리와 관련 문항(38문항), 시장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문항(40문

항), 신용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문항(31문항), 유동성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문항 (25문항), 등 총 134문항(통계분석을 위한 문항 수)으로 구성되어

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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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체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먼저 설문조사의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국내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및 감독실태를 살펴본 연후(설문조사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단계)에, 통계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리스크감독실태,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실증분석(리스크관리 실증통계분석단계)하는 체계

로 이루어졌다.

즉 제Ⅴ장 1에서는 단순히 설문조사의 내용 및 항목들을 통하여 국

내 리스크관리실태를 개괄적으로 조망해보고 제Ⅴ장 2에서는 <표 Ⅳ

-4>와 같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여, 우리에게 주는 제

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첫째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

황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수평적·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방법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 통계분석을 통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실태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표본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

는데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와 자료 개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모수통계(N on-p aram etric Statistics)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Kru skal

-Wallis 검증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수준 차이 등을 검증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계의 리

스크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63) 수직적·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등과 같이 통계분석에 활용되는 문항
수(총247문항)이외에 비통계분석(리스크관리실태 및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기타문항수 32문항(리스크관리와 관련된 6문항, 리스크관리조직과 기능 과
관련돤 16문항, 위험별 준비금제도 등과 관련된 문항 10문항) 및 감독관련

문항 등 43문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총 설문문항수는 290문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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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 현황분석

가. 리스크감독 현황분석

1) CAMEL형 경영평가제도위주의 리스크감독

감독당국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리스크감독은 경영실태평가제도중 위

험관리항목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평가제도

의 위험관리항목인 비 계량 항목은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특성상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

는 고유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가시점이 과거자료를 근거

로 현재시점에서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과거실적 및 현재

의 재무건전성에 입각한 정태적인 리스크감독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행 CAMEL형 위주의 직접적인 리스크감독(정기

적인 리스크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즉 은행 및 선진감독기관과 같은

상시리스크감독체제로 리스크감독정책의 전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리스크관리모범규준 등에 의한 간접적인 리스크감독

2000년 1월 감독당국에 의해 제정된 「보험사의 리스크체크리스트」

를 활용하여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실태점검을 하도록 감독당국이 독려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검사 역시 보험사의 리스

크체크리스트를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2000년 10월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2001

년 1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하였는데 보험사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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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관리모범규준의 제정목적은 보험사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 및 틀을

설정하고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64) 이와 같은 리스크체크

리스트 및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은 보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향상

시키고 리스크관리의 내실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리스크감독정

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직접적인 리스크감독체제라 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한 리스크감독정책과는 다소 상이하다.

3) 리스크관리의 규정 및 공시체제에 의한 리스크감독

현행법상에서의 리스크관리관련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호에 입각한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위험관리기준), 제62조

및 제63조(유동성관리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조(위험관리

전담조직 설치대상) 등이 있다. 특히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즉 보험사업자는 위험 및 유동성관리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경영실태평가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4조,

제65조에 규정)하는 등 리스크관리관련 규정을 통해 리스크감독을 강화

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 51조 1항 4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법6조

4(경영공시)의 규정에 의해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방침, 위험관

리 등 보험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

법은 생명보험협회장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기

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 2항) 보험업계 자율적

리스크관리공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4)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은 리스크관리의 Best Practice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응한 리스크관리절차, 방법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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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현행 경영공시항목 및 내용(위험관리부문)

항목 내용

5-1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등 위험관리조직현황, 위험관리원칙,

부문별위험관리체제, 위험관리시스템구축현황

5-2 보험위험관리 보험위험의 개념, 관리방법 및 내용

5-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의 개념, 관리방법 및 내용

5-4 시장위험관리 이자율위험등 시장리스크의 개념, 관리방법 및 내용

5-5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의 개념, 관리방법 및 내용

이와 같은 보험경영통일기준은 200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51조 제 2항에 의하여 생보사의 경영상태

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보사의 책임경

영체제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

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51

조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험

관리부문공시항목 및 내용은 경영공시작성지침(협회회장이 정하는)

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리스크관리공시체제는 법령상 보험사(양 협회주관)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리스크관리공시를 법제도화하고는 있지만 보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

정하는 체제를 견지함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관련정보의 투명성을 보

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리스크감독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제는 자율적 리스크관리공시체제의 유용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정형화된 공시체제 및 방법 등이 다소 미흡, 유용한 리스크관리

정보가 제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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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관리제도에 의한 리스크감독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제도는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법적·제도적 제도를 총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규

제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감독당국은 미국식 표

준책임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제도를 통해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으로 현금흐름형 ALM시스템

(Cash Flow ALM System)개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감독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로 국내에 아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리스크

기준 자본금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보험사가 어떻게 인식하는 가를 살

펴보면 대략 다음<표 Ⅴ-2>와 같다.

<표 Ⅴ-2> 보험사의 新리스크관리 제도 인식실태

구분
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RBC) 리스크별준비금제도(V826)

V821 V822 V823 V824 V825 전체 생보 손보 외국

평균 3.46 3.20 3.49 3.03 2.76 3.43 3.50 3.58 3.11

먼저 감독당국이 아직 미 도입된 리스크관리제도, 즉 新리스크관리

제도 중에서 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에 대해 보험사의 인식실태를 살펴보

면 비단 생보사뿐만 아니라 손보사의 경우도 도입의 필요성(유용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도도입형태는 미국

식 RBC제도를 다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국식

RBC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현행 EU식 제도 또는 일본식 RBC제도보다

다소 불리할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향후 도입시 어떠한 형태로, 어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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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형 RBC제도를 도입·운영하는가가

주요관건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진적으로 RBC제도 및 리스크제도의 도입문제를

리스크감독의 정책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나. 리스크관리 현황분석

1) 리스크관리조직 및 규정측면

가)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을 단순히 리스크관리부서에서 2년이상 근

무한 전문인력, 보험계리인 및 자산운용관련 자격증 소유자를 통하여

전문인력확보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Ⅴ-3>과 같다.

<표 Ⅴ-3> 보험사의 전문인력

전문인력(V181) 계리인(V182) 자산관련자격증(V183)

0명 15개사 23개사 19개사

1-2명 10개사 9개사 14개사

3명이상 10개사 3개사 3개사

평균 2.2명 0.66명 1.02명

조사결과 리스크관리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은 평균 2.2

명이었으며 한 명도 없는 회사가 전체 42.86%인 15개사에 이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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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계리인 및 자산운용관련자격증 소유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19개 보험사에 달하고 있다.

나)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타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보고시 이해 관련부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시 타부서와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명확한 의

견제시, 그리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작성 및 제공, 리스크한도준수점

검 및 한도초과조치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Ⅴ-4>참조).

<표 Ⅴ-4>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조직 독립성실태

항 목 평균값

이해관련부서와의 독립성(V221_1) 3.702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명확한 의견제시(V221_2) 3.029

리스크관리전담조직임원의 타임원겸직여부(V221_3) 3.029

리스크관리관련보고의 타부서영향 (V221_4) 3.529

리스크발생부서로부터의 정기적정보입수여부(V221_5) 3.000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리스크정보작성 및 제공(V222_1) 2.912

리스크한도준수점검 및 한도초과조치(V222_2) 2.824

총 계 3.147
주: 평균값은 5점 만점을 기준

즉, 대부분의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을 타 부서와는 독립적으

로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명확한 의견제시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관리조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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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의 작성 및 제공, 그리

고 리스크한도준수 점검 및 한도초과조치 등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 아

닌가 생각된다.

다) 리스크관리규정의 유용성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규정활용실태를 리스크체크리스트규정, 리스

크관리모범규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Ⅴ-5>참조), 활용성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규정(규준) 모두 유용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며(리스크체크

리스트 : 22개사, 리스크관리모범규준 : 25개사), 특히 리스크체크리스트

의 유용성에 비해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업계차원의 리스크관리의 방향 및 정책수립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5>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규정 활동 실태

평점 리스크체크리스트 리스크관리모범규준

하위 13개사 10개사

중위 11개사 8개사

상위 11개사 17개사

전체평균 2.88 3.22

주: 5점 기준에서 하위는 2점 이하, 중위는 3점 이하, 상위는 4점 이상에 해당
하는 회사 수를 의미

2) 리스크관리 시스템측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실태에 관한 현황을 각 회사별로 심층적

이고 체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첨-4>와 같이 보험사를 대형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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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 중소형사(16개사), 외국계보험사(10개사)등으로 3구분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측면65)에서 볼 때 대형사 9개사 모두 전

반적으로 VaR, Stress Test, Back Test 등과 같은 시장리스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 주, 월, 년 단위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소

형사의 경우는 16개사 중 7개만이 VaR, Stress Test 등의 시스템을 구

축,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계보험사의 경우는 10개사 중 2개만이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리스크 시스템 구

축 측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시스템구축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위주

의 리스크관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운

용 및 자산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 기인한 바 크다.

둘째,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측면66)에서 볼 때 대형사는 기업고객, 개

인고객,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을 다양한 신용리스크시스템

에 의해 시행(9개사 중 8개사)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일부 보험사

65) 시장리스크관리에 주로 사용되는 테크닉은 VaR이며 이는 크게 전체가치평
가법(Full Valu ation method)과 부분가치평가법, stress test로 나누어 진다.
전체가치평가법에 해당하는 Historical Simulation, Monte Carlo Simulation
은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시장변화를 모수(p arametric method)
에 의하지 않고 가상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며,
부분가치평가법(Local Valuation Method)에 해당하는 Delta-N ormal
Method는 시장요인의 변화를 통계적 모수인 변동성(variance)과 상관계수
로 나타낸다. 두 방법은 서로 어느 방법을 포괄하는 우위의 개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즉, 장기적인 시야를 요구할 때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각각 사용되게 된다.

66) 신용리스크지표로는 VaR, Marginal VaR, Conditional VaR, Marginal
C-VaR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신용리스크관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JP Morgan이 개발한 CreditMetrics(1997), CSFB가 개발한
CreditRisk+, Mckinsey가 개발한 Credit-Portfolio-View (1998), JP Morgan
의 개량형인 CreditBrow ser (1998),CreditMonitor,Jarrow-Turnbull모델에서
출발한 Kamakura모델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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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사 중 7개사)만이 신용리스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분석대상을 보면 대형사의 경우 개인고객, 기업고객, 유가증권 등을 대

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기업고객위주로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을 순수한 보험리스크관리(가격산정리스

크 및 언더라이팅리스크)와 ALM (금리리스크)으로 구분하는 경우, 먼저

순수한 보험리스크관리측면에서 볼 때 대형사는 1개사를 제외한 8개사

가 시나리오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

형사는 16개사 중 8개사(50%)가, 외국계보험사는 10개사 중 6개사(60%)

가 시스템을 활용, 보험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자산규모가 큰 상위사와 외국계보험사는 보험리스크관리

에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자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중소형사는 대

형사 및 외국계보험사에 비해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사는 5개사와 외국계보험사 3개사만이

ALM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모든 중소형사가 ALM시스템을 구축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유동성리스크관리시스템67)을 볼 때 대형사가 가장 유동성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계보

험사, 중소형사 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형사는

정태적 Gap분석(Matu rity GaP분석) 및 동태적 Gap분석(Cash Flow

GaP 분석)에 의해 유동성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국계보험사, 중소

형사로 갈수록 정태적 Gap분석 등에 의해 유동성리스크관리를 하고 있

다는 점이다.

67) 유동성리스크관리는 자산의 net cash와 부채의 net cash의 차이인 Gap을
이용하여 정태적 Gap분석(Maturity Gap분석)과 동태적 Gap분석
(Cash-Flow Gap분석)에 의하여 관리되는데, 만기Gap인 정태적 분석은 원
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만기도래금액을 특정구간별로 나누어 Gap을 계산하
는데 반해서 Cash-Flow Gap은 원금과 이자, 보험료, 보험금 등 모든
Cash-Flow를 반영하여 Gap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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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리스크관리의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시스템인 RAPM구축현

황을 보면, RAROC 가능한 회사가 2개사(1개 외국계보험사, 1개 손보

사), 2003년까지 도입예정인 회사가 3개사(1개 외국계보험사, 2개 국내

사)로 나타나 거의 모든 보험사가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Ⅴ-6> 보험사의 RBC시스템 인식정도

필요성(V811) 유용성(V812) 개발 의향 (V813)

인정 17개사 15개사 10개사

부분인정 11개사 12개사 13개사

부정 8개사 9개사 13개사

주: 인정은 4점 이상, 부분인정은 3점, 부정은 2점 이하에 해당하는 회사 수를
의미

특히 보험사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차원에서 RBC시스템의 유용성 등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표 Ⅴ-6>참조)에 의하면 RBC시스템의 유용

성에 대해서는 15개 보험사가, RBC시스템의 필요성인식에 대해서는 17

개 보험사가, 그리고 향후 RBC시스템개발 의향성에 대해서는 10개 보

험사가 긍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험사도 선진보험사처럼

RBC시스템을 단지 규제감독적 차원만이 아닌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시스

템으로 도입·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리스크관리제도에 의

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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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회사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통계분석68)

가. 리스크관리관련규정의 유용성 분석결과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의 유용성과 관련된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여 통계분석69)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Ⅴ-7>과 같다.

<표 Ⅴ-7>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의 유용성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Kru skal-Wallis 검증
χ2 (2) 값 p-값

리스크체크리스트 현업활용성(V171) 2.886 5.231 0.073

보험사리스크관리 모범규준(V172) 3.229 2.244 0.326

분석결과, 각 변수를 Kru skal-Wallis 분석70)에 의해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보험사(독립변수)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보

험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의

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新리스크관리제도 도입의 적정성 분석결과

68) 이 분석결과의 일부분은 류건식·정석영, 보험사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보험학회, 2001. 12에서 재인용하였다.

69) 통계분석은 각 문항에 대해 전 보험사의 평균치를 구하여 최우선순위를 정
하는 방법과 더불어 응답한 각 질문에 대하여 생보사/손보사/외국계보험
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70) 비모수적 방법에 의해 둘 이상의 모 평균이 서로 차이가 남을 검증하는 분
석방법

87



Kru skal-Wallis 검증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생보사/ 손보사/ 외국

계보험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값은 일본 RBC제도 도입시 불리하다가 2.7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8>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도입의 인식도 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Kruskal-Wallis 검증

χ2 (2) 값 p-값

미국 RBC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V821) 3.457 2.806 0.246

미국 RBC제도는 유용하다. (V822) 3.200 1.163 0.559

미국 RBC제도 도입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V823) 3.486 0.243 0.885

미국 RBC제도 도입시 불리할 것이다. (V824) 3.029 2.724 0.256

일본 RBC제도 도입시 불리할 것이다. (V825) 2.758 3.611 0.164

반면에 대체적으로 미국 RBC제도 도입은 3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하

고 있어 RBC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8> 참조).

다음으로 자산별 준비금제도 즉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서는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Kru skal-Wallis 검증에서 5%수준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표 Ⅴ-9>참조).

<표 Ⅴ-9> 리스크별 준비금제도도입 적정성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변수
평 균 값 Kru skal-Wallis 검증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 총 χ2 (2) 값 p-값

제도도입의

필요성(V826)
3.50 3.58 3.11 3.429 0.36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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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점진적으로 미국식 RBC제도

및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을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적 차원에서 전

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의 방향성 분석결과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특히 2가지 순위

방법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

의 Mann-Whitn ey검증 결과 p-값이 0.80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능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느끼고 있다. 이는 리스크베이스에 기초한 차별

화된 리스크관리정책, 예를 들면 리스크수준의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체제가 지향될 필요성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Ⅴ-10>참조).

<표 Ⅴ-10> 리스크관리 감독의 방향성 분석결과

항 목

순 위

Krusk al-Wall is
χ2 (2)값 (p-값)

순
위
방
식

척도 방식

평균값 순위

리스크관리 능력감안,차별화된 리
스크관리 정책필요 1 4.400 1 3.06(0.216)

정형화되고 예측가능한 리스크 관
리제도의 시행절실 2 3.971 3 1.85(0.396)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정부의 리스
크 관리감독과의 연계성 부족 4 3.657 4 1.85(0.397)

미래지향적인 리스크관리정책필요 3 4.114 2 3.36(0.186)

89



3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통계분석

가. 수평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 분석

1) 총괄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결과

전 보험사의 수평적 리스크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을 기

준으로 전체 리스크관리 평균은 2.786으로 리스크관리조직(3.073), 리스

크측정(3.284), 리스크관리통제(3.537)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리스크

한도관리(2.738),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2.278), 리스크관리시스템(1.716)

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1>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생/ 손/ 외국계보험사)

변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리스크관리 조직 3.073 2.37 0.31 1.405 0.160

리스크관리 측정 3.284 2.77 0.25 0.255 0.800

리스크관리 통제 3.537 1.34 0.51 0.098 0.922

리스크한도관리 2.738 0.08 0.95 0.216 0.829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2.278 0.58 0.75 0.411 0.681

리스크관리 시스템 1.716 0.02 0.99 0.137 0.891

전체 2.786 0.25 0.88 0.390 0.348

특히 리스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부문

은 1.716으로 여타 다른 부문보다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Ⅴ-11> 의 Kru skal-Wallis검증은 수평적 리스크관리 실태를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보험사로 구분하여 동질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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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χ2(2)값(p -값)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생/ 손/ 외국계보험사의 수평적 리스크관리 수준은 비슷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로 분류하여 그 차이

를 분석한 결과가 Z-값(p -값)에 나타나 있으며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

수평적 리스크관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71)

2) 세부적 리스크관리실태분석결과

가)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분석 결과(<표 Ⅴ-12>참조),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

조직의 전문성(2.632),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2.633),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체계(2.876)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 손/ 외국계보험사로 분류하여 검증한 결과, 리스크관리조직

의 독립성 부문에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p airw ise 검증 결과,72) 국내

생/ 손보사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내사와 외국계보험사간에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보험사의 경우 대부

분의 리스크관리는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조직 및

독립성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 차이점

은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부문과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부문

에서 차이가 10%의 유의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사에 비해 외

국계보험사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1) 본 논문에서의 사전 검증 단계에서 생보사와 손보사, 생보사와 외국계보험
사, 손보사와 외국계보험사 등 p airwise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의 차이 분석이 보
다 시사하는바가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표에는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

의 차이 검증만 수록하였다.

72) p airw ise검증 결과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91



<표 Ⅴ-12> 리스크관리조직 분석 결과

변 수
평균

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 3.772 1.828 0.401 0.986 0.324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감시기능 3.272 2.848 0.241 1.334 0.18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3.206 1.653 0.438 0.217 0.828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3.360 3.086 0.214 1.689 0.091*

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 활용 3.255 0.362 0.835 0.511 0.610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 조성 3.765 2.335 0.311 1.415 0.157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3.147 9.807 0.007** 3.110 0.002**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2.632 4.160 0.125 1.787 0.074*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2.633 0.269 0.874 0.416 0.682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체계 2.876 0.202 0.904 0.137 0.891

리스크관리조직 전체 3.073 2.369 0.306 1.405 0.16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표 Ⅴ-13>에서 <표 Ⅴ-18>까지는 리스크관리조직 부문을 세부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 감사기능, 리스크관리조

직의 독립성, 전문성,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보고체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Ⅴ-1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 -값 Z-값 p-값

v111 4.029 2.838 0.242 1.654 0.098*

v112 3.588 0.265 0.876 0.303 0.381

v113 3.912 3.544 0.170 1.621 0.110

v114 3.559 0.248 0.884 0.062 0.951

총 계 3.772 1.828 0.401 0.986 0.324
주: *은 10%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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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결과의 특징을 보면 첫째,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표 Ⅴ

-13> 참조)73) 중에서 전략변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전

략의 변경(v112)과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인적 구성면에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v114)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리스크관리 위

원회 구성원의 재구성 및 리스크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의 영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 손/ 외국계보험사, 그리고 국내/ 외국

계보험사간에 5%의 유의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분석결

과는 <표 Ⅴ-14>에 나타나 있는데, 분석결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경

영진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적정성 확인(v123)이 상대

적으로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생/ 손/ 외국계보험사간에

는 변수(v124),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는 변수(v122)에서 유의수준 5%

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121 3.324 3.394 0.183 1.245 0.213

v122 3.471 3.637 0.162 1.868 0.062*

v123 3.059 0.813 0.667 0.622 0.534

v124 3.235 4.612 0.100* 1.551 0.121

총 계 3.272 2.848 0.241 1.334 0.182

주) *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셋째,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분석결과, Mid dle office가 Front

office와는 독립적으로 이해 관련 부서의 리스크관리정책에 대한 준수여

73) 기호로 구성된 변수에 대해서는 <별첨3>에 수록된 설문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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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하는 절차, 즉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의 작성 및

제공(v221_1)과 리스크 한도 준수의 점검과 한도초과에 대한 조치

(v221_2)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Ⅴ-15> 참조). 특히 리스

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은 생/ 손/ 외국계보험사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p airw ise 검증결과 생/ 손보사의 경우 대부분 차이가

없었지만 국내사와 외국계보험사간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외국계보험사의 리스크관리가 본사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Ⅴ-15>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21_1 3.702 11.20 0.004** 3.234 0.001**

v221_2 3.029 5.973 0.051* 2.383 0.017**

v221_3 3.029 6.727 0.035** 2.395 0.017**

v221_4 3.529 15.061 0.001** 3.820 0.000**

v221_5 3.000 8.637 0.013** 2.916 0.004**

v221_1 2.912 3.992 0.136 1.962 0.050**

v221_2 2.824 2.781 0.248 1.587 0.113

총 계 3.147 9.808 0.007** 3.110 0.002**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넷째,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은 타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

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군임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 업무의 이해

및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육성에 대한 질문(v231)과

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

에 관한 질문(v23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평균값이 2.632로 상대적으

로 저조한 실정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5%의 유의 수준에서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는 5%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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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Ⅴ-16>참조).

<표 Ⅴ-16>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31 2.716 4.137 0.126 1.899 0.058*

v232 2.559 3.341 0.188 1.373 0.170

총 계 2.632 4.160 0.125 1.787 0.074*

주) *은 10%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다섯째,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또한 총 평균 2.633으로 상대

적으로 저조한 분야로 조사되고 있다(<표 Ⅴ-17>참조). 세부적으로 살펴

<표 Ⅴ-17>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41 3.000 0.425 0.809 0.401 0.688
v242 2.559 0.489 0.783 0.497 0.619

v243_1 3.088 0.714 0.600 0.798 0.425
v243_2 2.853 0.996 0.608 0.973 0.331
v243_3 2.676 0.399 0.819 0.591 0.555
v243_4 2.324 0.023 0.989 0.122 0.903
v243_5 2.529 1.011 0.603 0.983 0.326
v243_6 2.588 0.229 0.892 0.371 0.710
v243_7 2.647 1.018 0.601 0.307 0.759
v243_8 2.588 0.322 0.852 0.543 0.588
v243_9 2.500 0.022 0.989 0.040 0.968

v243_10 2.412 0.247 0.884 0.343 0.732
v243_11 2.471 0.057 0.972 0.101 0.920

총 계 2.633 0.269 0.874 0.410 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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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 완비(v241), 리스크관리 시스

템 및 리스크관리 절차의 문서화(v243_1), 조직구성(v243_2) 등 외형적

인 부문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사인력의 확보 및

육성(v242), 세부적인 내부감사업무(v243_3∼v243_11) 등과 같은 내실화

측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 보험사 공통적인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분석결과(<표

Ⅴ-18> 참조)에 의하면 전 보험사 공통적으로 사후 검증 및 스트레스테

스팅, 시나리오분석 결과보고(v251_4),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 및 자

본관리 보고(v251_5)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8>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51_1 3.176 1.341 0.511 0.366 0.714

v251_2 3.176 0.755 0.686 0.061 0.951

v251_3 3.382 0.007 0.997 0.041 0.968

v251_4 2.559 0.028 0.986 0.040 0.968

v251_5 2.088 0.948 0.622 0.206 0.837

총 계 2.876 0.202 0.904 0.137 0.891

나) 리스크관리측정

분석결과(<표 Ⅴ-19>참조), 미흡한 분야로는 대출이자율 결정에 대출

의 예상손실율, 리스크프리미엄반영(v281), 가격결정시 내재가치

(Embed ed Valu e)분석의 이용(v284), 정기적으로 대출 거래처의 현황,

사업성, 활동성 및 채무능력 등의 변동상태를 확인하는 대출분석(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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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업무실시(v285), 만기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자율 민감도 분

석 시행(v289) 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19>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81 3.000 5.781 0.060* 0.161 0.872

v282 3.471 5.872 0.050** 1.940 0.052*

v283 3.706 11.10 0.004** 2.825 0.005**

v284 2.765 0.547 0.761 0.710 0.478

v285 3.088 5.100 0.080* 1.460 0.144

v286 3.294 3.791 0.150 1.784 0.075*

v287 4.088 2.034 0.362 0.447 0.655

v288 3.088 0.216 0.898 0.346 0.729

v289 3.059 2.600 0.273 0.867 0.386

전체 3.284 2.770 0.250 0.255 0.799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생/ 손/ 외국계보험사로 분류하는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

는 항목은 대출이자율 결정에 대출의 예상손실율, 리스크프리미엄 반영

(v281) 항목인데, 국내 생/ 손보사를 구분하여 p airw ise검증을 시도한 결

과 Z-값은 2.376(p -값은 0.018)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생보사에서

높은 점수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출업무를 손보사보다 생보사에서

더욱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외국계

보험사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예정이율리스크를 산정하여 상품정책운영(v282)을 p airw ise 검증 결

과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품포트폴리오 구

성시 보험리스크반영(v283)을 p airw ise검증 결과 국내 생/ 손보사의 Z-

값은 1.865(p-값은 0.062)로 10%에서 유의하였고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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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2개

변수에 대해서는 외국계보험사가 국내 보험사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다

는 사실로 국내 보험사보다 관리가 더 잘되고있는 분야로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출거래처의 현황, 사업성, 수익성, 활동성 및 채

무능력 등의 변동상태를 확인하는 대출분석(Loan Review )업무실시

(v285)에서도 p airw ise 검증 결과 생/ 손보사의 경우 Z-값이 1.865(p-값

이 0.067)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며 생보사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 리스크관리통제

리스크 통제 부문에서는 변수 v294인 리스크 허용한도와 손실발생액

및 손실예상액에 대한 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 손/ 외국계보험사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Ⅴ-20>참조). 특히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보험

사 간에도 5% 유의수준 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리스

크관리 통제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20> 리스크 통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91 3.824 0.796 0.672 0.418 0.676

v292 3.853 3.542 0.170 1.580 0.114

v293 3.618 0.795 0.672 0.368 0.713

v294 2.853 2.483 0.289 0.496 0.620

전체 3.537 1.344 0.511 0.09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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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스크한도관리

리스크 한도관리 분석결과(<표 Ⅴ-21>참조),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각종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

분·관리(v26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에 의한 각 부문별한도의 통합관리

(v264-1), mid dle office에 의한 한도준수여부점검(v264-2), 그리고 한도

<표 Ⅴ-21> 리스크 한도관리 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v261 2.529 0.052 0.975 0.000 1.000

v262_1 3.265 0.792 0.673 0.859 0.391

v262_2 2.912 0.246 0.884 0.020 0.984

v262_3 2.941 0.148 0.929 0.327 0.744

v262_4 3.000 0.486 0.784 0.626 0.532

v262_5 2.941 0.448 0.799 0.061 0.952

v264_1 2.176 1.595 0.451 1.235 0.217

v264_2 2.618 1.640 0.441 0.804 0.421

v264_3 2.735 0.445 0.801 0.120 0.905

v264_4 2.794 0.165 0.921 0.221 0.825

v264_5 2.206 0.404 0.817 0.143 0.886

전체 2.738 0.083 0.959 0.216 0.829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구축(v264-5)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 손/ 외국계보험사간, 그리고 국내/

외국계보험사간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 RAP M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의 경우 보험사 그룹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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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값 역시 2.278로 타 리스크관리부문

보다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부문으로

는 <표Ⅴ-22>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조정 성과평가에 의한 한도배분

(v263-1), 부서별 신청된 한도에 대해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적절성(v263-2), 영업무문간 비교평가를 통하여 리스크

중심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체제구축(v274)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22>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 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 -값

v263_1 1.941 1.373 0.503 1.003 0.316

v263_2 2.176 1.516 0.469 1.179 0.238

v263_3 2.324 1.119 0.572 0.750 0.454

v263_4 2.382 0.318 0.853 0.203 0.839

v263_5 2.618 1.704 0.427 0.060 0.952

v271 2.029 0.618 0.734 0.226 0.821

v272 2.412 1.595 0.451 1.110 0.267

v273 2.324 0.784 0.676 0.769 0.442

v274 2.294 0.090 0.956 0.244 0.807

전체 2.278 0.588 0.745 0.411 0.681

바)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부문에서는 특히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생/ 손/ 외국계보험사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p airw ise 분석에서

생보사와 손보사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생보사의 평균점수가 손보

사의 점수보다 높으며 Z-값은 1.606(p-값은 0.100)이며, 국내/ 외국계보험

사 비교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보험

사의 경우 대출업무의 비중이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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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진다(<표 Ⅴ-23>참조). 특히 ALM의 경우 다른 변수보다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ALM 시스템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ALM

시스템 구축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23>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보험 1.838 0.583 0.747 0.669 0.503

신용 1.294 6.072 0.048** 1.797 0.072*

시장 1.765 2.291 0.318 1.445 0.149

유동성 1.279 0.016 0.992 0.090 0.928

ALM 0.956 0.598 0.742 0.504 0.615

시스템 전반 3.230 0.734 0.693 0.237 0.813

시스템전체 1.716 0.025 0.988 0.137 0.891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3) 리스크관리수준별 특징비교분석결과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수준의 분석과 생/ 손/ 외국계보험사

의 차이점과 국내/ 외국계보험사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지적된

항목은 이들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업계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험

사와 그렇지 못한 보험사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상위

사, 중위사, 하위사를 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74).

74) 리스크관리 상/중/하위사를 구분하는 척도로 부문별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총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보험사군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리스크

관리 상위사 5개사, 리스크관리중위사 16개사, 리스크관리 하위사 13개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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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4>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조직 18.082 0.000** 0.002** 0.000** 0.000**

리스크측정 16.910 0.000** 0.018** 0.000** 0.000**

리스크통제 16.405 0.000** 0.370 0.000** 0.006**

리스크한도관리 15.228 0.000** 0.004** 0.014** 0.000**

RAPM 10.320 0.000** 0.0580* 0.022** 0.004**

시스템 20.831 0.000** 0.000** 0.000** 0.000**

전체 26.488 0.000** 0.000** 0.000** 0.000**

주) **은 5%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 항목을 리스크관리 상/ 중/ 하 그룹간 비교를

위하여 Kru skal-Wallis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부문에서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p airw ise검증을 위하여 Wilcoxon 순위 검증을 실시하여 보면 모든 쌍

이 거의 전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보험사별 리스크관리 수준의 격

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

리스크관리조직부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전 항목에서

리스크관리 상/ 중/ 하 그룹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 조성에 있어서는 그룹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균치(3.765, <표 V-12>참조)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감독 당국의 리스

크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리스크관리를 중요시하는 환경 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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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Ⅴ-25> 리스크관리 조직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
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값

χ2 (2) p-값 (상,중) (중,하) (상,하)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 4.7430 0.093* 0.160 0.248 0.042**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감시기능 10.568 0.005** 0.012** 0.058* 0.006**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11.424 0.003** 0.020** 0.054* 0.000**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16.125 0.000** 0.020** 0.000** 0.000**

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 활용 15.744 0.000** 0.220 0.000** 0.000**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 조성 3.8817 0.144 0.348 0.150 0.084*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9.9676 0.007** 0.200 0.018** 0.004**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7.3335 0.026** 0.060* 0.138 0.014**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 18.889 0.000** 0.000** 0.000** 0.000**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체계 19.681 0.000** 0.000** 0.000** 0.000**

전체 18.082 0.000** 0.002**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이처럼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보험사간, 그리고 국내사/ 외국계보험사

간의 결과와 달리 리스크관리 상/ 중/ 하 그룹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웅수준 및 환경 등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각 보험사간의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리스크관리측정 분석결과

리스크관리측정부문은 <표Ⅴ-26>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ru skal-Wallis검증 결과,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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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3), 유동성목표비율에 적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석시행

(v286), 시장리스크 대상 상품의 시가에 의한 손익평가(v287) 등에서 리

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Ⅴ-26>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v281 6.5195 0.038** 0.220 0.080* 0.032**

v282 5.9001 0.052* 0.568 0.060* 0.036**

v283 2.5281 0.283 0.511 0.160 0.350

v284 8.7319 0.013** 0.278 0.446 0.006**

v285 5.7225 0.057* 0.860 0.022** 0.148

v286 3.6844 0.159 0.370 0.266 0.112

v287 2.9045 0.234 0.338 0.448 0.148

v288 8.7383 0.013** 0.028** 0.264 0.004**

v289 11.365 0.003** 0.034** 0.100* 0.000**

전체 16.910 0.000** 0.018**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다) 리스크관리통제 분석결과

리스크관리통제 분석결과에서는 리스크관리 중/ 하위사, 상/ 하위사간

리스크관리 수준 차이가 모든 변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Ⅴ-27>참조).

리스크관리통제 부문 즉,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적정성 검토(v291),

예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v292), 편중대출 방지(v293), 리스크 허용

한도, 손실발생액, 손실예상액에 대한 주기적 분석(v294) 등은 리스크관

리 중위사보다 하위사에게 특히 취약한 부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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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7>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v291 6.2634 0.044** 0.094* 0.466 0.028**

v292 13.768 0.001** 0.458 0.000** 0.006**

v293 6.5590 0.038** 0.982 0.010** 0.074*

v294 8.0883 0.018** 0.652 0.016** 0.052*

전체 16.405 0.000** 0.370 0.000** 0.006**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라)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

리스크한도관리부문에 대한 검증결과(<표 Ⅴ-28>참조), 대부분 유의

<표 Ⅴ-28>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v261 10.288 0.006** 0.038** 0.090* 0.002**
v262_1 8.3226 0.016** 0.120 0.068* 0.014**
v262_2 12.950 0.002** 0.078* 0.008** 0.000**
v262_3 7.5524 0.023** 0.126 0.066* 0.022**
v262_4 5.8292 0.054* 0.614 0.046** 0.070*
v262_5 7.8992 0.019** 0.066* 0.100* 0.014**
v264_1 11.682 0.003** 0.008** 0.250 0.000**
v264_2 14.393 0.000** 0.008** 0.030** 0.000**
v264_3 13.695 0.001** 0.014** 0.036** 0.000**
v264_4 13.429 0.001** 0.034** 0.014** 0.000**
v264_5 16.803 0.000** 0.000** 0.028** 0.000**
전체 15.228 0.000** 0.004** 0.014**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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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

스크관리 그룹쌍에서도 이러한 리스크관리의 수준차이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p airw ise 검증결과 리스크관리 상위사와 하위사간

유의수준 10%하에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리스크관리 하

위사의 경우 향후 리스크한도관리 철저를 통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수

준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 RAP M 분석결과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RAPM)의 전 항목은 <표 V-21>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RAPM항목을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로 구분하여 Kru skal-Wallis검증을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리

스크 한도를 감안한 적정 배분항목(변수 v263_1에서부터 v263_5까지의

항목,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에서 리스크관리 상위사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표 V-29>참조).

<표 Ⅴ-29> RAPM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v263_1 5.2833 0.071* 0.502 0.042** 0.184
v263_2 13.415 0.001** 0.034** 0.028** 0.000**
v263_3 11.123 0.004** 0.012** 0.058* 0.008**
v263_4 18.587 0.000** 0.006** 0.000** 0.000**
v263_5 8.1234 0.017** 0.054** 0.086** 0.018**

v271 6.7605 0.034** 0.642 0.046** 0.016**
v272 3.4271 0.180 0.980 0.102 0.200
v273 2.5889 0.274 0.906 0.184 0.200
v274 7.9270 0.019** 0.650 0.014** 0.034**
전체 10.320 0.000** 0.058* 0.022** 0.004**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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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항목(v271 ~ v274)에서는 상위사와 중위사간의 차이는 존재

하지 않고 중위사와 하위사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관리 상위사도 RAPM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

바) 리스크관리시스템 분석결과

아래 <표 Ⅴ-30>는 리스크관리 시스템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

낸 표이다. 리스크관리시스템 부문의 검증결과도 전술한 각 부문의 분

석결과처럼 리스크관리수준의 차이가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간에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Ⅴ-30>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보험 18.504 0.000** 0.012** 0.000** 0.000**

신용 7.2504 0.027** 0.250 0.086* 0.018**

시장 15.797 0.000** 0.024** 0.018** 0.000**

유동성 15.606 0.000** 0.008** 0.048** 0.000**

ALM 21.087 0.000** 0.000** 0.014** 0.000**

시스템 전반 18.249 0.000** 0.004** 0.000** 0.000**

시스템 전체 20.831 0.000** 0.000**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이처럼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간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은 국내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 경험이 일천한 관

계에 기인하고 있지만 리스크관리의 비용측면을 감안하여 대형사, 중소

형사 및 외국계보험사간의 차이를 분석과 더불어 지급여력비율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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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수평적 리스크관리감독정

책의 수립 및 향후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보험사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분석결과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분석을 자산규모별로 분석 결과는 <표 V-31>

과 같다. <표 V-31>에서 L은 9개75) 대형사를 나타내며 M은 나머지 16

개 중소형사를 표시하며 F는 외국계보험사를 나타내는데 외국계보험사

는 국내 보험사와 비교하여 영업활동 및 상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

안하여 자산규모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자산규모별 수평적 리스크관리

의 전체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분석 문항을

대형/ 중소형/ 외국계보험사로 분류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Ⅴ-31>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조직 3.64 3.13 2.84 0.007** 0.047** 0.175

리스크측정 3.64 3.02 3.39 0.005** 0.253 0.204

리스크통제 3.83 3.39 3.50 0.046** 0.123 0.284

리스크한도관리 3.12 2.56 2.65 0.111 0.187 0.410

RAPM 2.40 2.13 2.40 0.230 0.482 0.295

시스템 3.14 0.70 1.42 0.000** 0.003** 0.062*

전체 3.29 2.49 2.70 0.001** 0.011** 0.190

주: **과 *은 5 %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75) 보험사 규모는 2001년 총 자산 기준 국내 상위 생보사 5개사와 손해보험 4

개사를 대형사(총 9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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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에서 보험사 규모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대형/ 중소

형/ 외국계보험사 모두 RAPM과 시스템 항목에 대한 리스크관리수준이

여타의 항목에 비하여 미흡하였다. 둘째, 대형사에서는 RAPM에 대한

관리, 중·소형/ 외국계보험사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이 특히 미흡하며, 중

소형사의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통제 항목과 외국계보험사의 리스

크관리측정, 리스크관리통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수평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의 앞 부문에 있는 리스

크관리조직, 측정, 통제에 비하여 후반부에 해당하는 리스크한도 관리,

RAPM, 시스템 등이 취약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적인 면을 감안할 때 시스템 구축 측면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그룹의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항목에 대한 리스크관리수

준을 Wilcoxon 순위검증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면, 모든 세부항목의 리

스크관리수준 측면에서 대형사가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에 앞서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항목

이다. 외국계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이 10%의 유의 수준에서 중소

형사보다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76)

또한 리스크관리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RAPM은 전 보험사를 통

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리스크관리조직의 세

부항목을 분석한 결과가 <표 V-32>에 요약되어 있다. Wilcoxon순위 검

증에 의하면 리스크관리 조직 면에서 전체적으로 대형사가 중소형사 및

외국계보험사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보험사 모두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리스크관리기능

76) 따라서 본 장에서 시스템 구축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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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사,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검증결과 대형사와 중소

형사간에는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활용 , 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 감

사 ,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체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

형사의 경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Ⅴ-32>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값

L M F (L,M) (L,F) (M,F)

리스크관리위원회의역할 4.16 3.78 3.36 0.064* 0.071* 0.32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 3.80 3.25 2.77 0.086* 0.045** 0.205

중장기계획 수립및 이행상황 3.55 3.08 3.07 0.065* 0.196 0.421

리스크에대한 경영진의이해 3.80 3.40 2.83 0.139 0.046** 0.090*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활용 3.62 2.95 3.40 0.028** 0.297 0.133

경영진의리스크관리문화 조성 3.94 3.87 3.38 0.443 0.149 0.085*

리스크관리조직의독립성 3.88 3.34 2.04 0.134 0.001** 0.005**

리스크관리조직의전문성 3.16 2.62 2.11 0.087* 0.049** 0.066*

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감사 3.11 2.40 2.55 0.025** 0.125 0.455

리스크관리관련 보고체계 3.37 2.58 2.88 0.027** 0.164 0.196

전체 3.64 3.13 2.84 0.007** 0.047** 0.175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나) 리스크관리측정 분석결과

자산규모별 리스크측정 부문의 전체적인 특징은 대형사가 중소형사

보다는 대부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계보험사와 비교를 하였을 때

예정이율리스크를 고려한 상품정책운영(V282)과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 고려(V283) 등에서는 외국계보험사가 대형사 및 중소형사에

비하여 오히려 리스크관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품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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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의 반영(V283)에서는 외국계보험사가 국내 보험

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V-33> 참조).

<표 Ⅴ-33>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값

L M F (L,M) (L,F) (M,F)

v281 3.33 2.75 3.11 0.205 0.338 0.300

v282 3.77 2.93 4.11 0.054* 0.208 0.011**

v283 3.55 3.37 4.44 0.293 0.008** 0.005**

v284 3.22 2.37 3.00 0.024** 0.243 0.065*

v285 3.55 3.12 2.55 0.145 0.052* 0.151

v286 3.33 3.00 3.77 0.095* 0.195 0.023**

v287 4.44 4.06 3.77 0.258 0.263 0.415

v288 3.88 2.68 3.00 0.003** 0.022** 0.228

v289 3.66 2.87 2.77 0.034** 0.130 0.309

전체 3.64 3.02 3.39 0.005** 0.253 0.204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다) 리스크관리통제 분석결과

보험사 규모별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 결과는 <표 V-34>에 요약되어

있다. <표 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고객에 대한 편중 대출 방

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v293)되어 있는 정도는 대형사에서 단연 우

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자금을 대출에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에 충실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예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v29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외국계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관

리, 즉 보험리스크 중심의 리스크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보험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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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충실하고 점진적으로 시장리스크 등 은행형 리스크관리 중심체

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표 Ⅴ-34>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v291 3.88 3.75 3.88 0.344 0.463 0.304

v292 4.11 3.50 4.22 0.089* 0.244 0.037**

v293 4.22 3.50 3.22 0.026** 0.176 0.488

v294 3.11 2.81 2.66 0.170 0.172 0.464

전체 3.83 3.39 3.50 0.046** 0.123 0.284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

라)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

리스크한도관리부문은 <표 V-35>에서와 같이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로 대형사에서 약간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Wilcoxon순위

검증을 보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리스크한도관리는 대형/ 중소형/ 외국계보험사를 막론하고 개선을 해

야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자기자본과 영업이익, 경영전략 등을 감안한 한

도관리(V262_4),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에 의한 각 부문별 한도의 통합관

리(V264_1) 등이 미흡한 수준이며 중소형사의 경우는 한도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구축(V264_5)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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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5>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v261 3.00 2.25 2.55 0.104 0.248 0.330
v262_1 3.44 3.37 2.88 0.477 0.235 0.225
v262_2 3.22 2.75 2.88 0.271 0.310 0.397
v262_3 3.22 2.68 3.11 0.169 0.427 0.267
v262_4 2.77 3.00 3.22 0.309 0.219 0.352
v262_5 3.22 2.81 2.88 0.207 0.288 0.407
v264_1 2.77 2.12 1.66 0.151 0.062* 0.215
v264_2 3.22 2.43 2.33 0.064* 0.107 0.363
v264_3 3.33 2.43 2.66 0.082* 0.184 0.352
v264_4 3.22 2.50 2.88 0.106 0.246 0.214
v264_5 2.88 1.87 2.11 0.078* 0.156 0.337
전체 3.12 2.56 2.65 0.111 0.187 0.410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마) RAP M 분석결과

RAPM분석에서도 리스크한도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변수, 즉

부서별로 배부된 한도가 업무계획과의 부합(v263_4)에서 대형사가 우

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낮고 5%내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36> 참조).

즉 Wilcoxon 순위검증결과 대형사와 외국계보험사간, 중소형사와 외

국계보험사간 RAPM의 수준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수준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RAPM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이 매우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험조정 성과평가에 의한 한도배분(V263_1)이

모든 보험사에 걸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단적으

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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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6> RAPM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v263_1 1.66 1.93 2.22 0.205 0.109 0.263

v263_2 2.66 2.12 1.77 0.159 0.091* 0.202

v263_3 2.66 2.00 2.55 0.083* 0.428 0.107

v263_4 2.88 2.06 2.44 0.039** 0.179 0.177

v263_5 2.88 2.43 2.66 0.176 0.374 0.375

v271 1.88 2.06 2.11 0.382 0.372 0.464

v272 2.11 2.31 2.88 0.418 0.148 0.181

v273 2.22 2.18 2.66 0.476 0.292 0.232

v274 2.66 2.06 2.33 0.124 0.357 0.267

전체 2.40 2.13 2.40 0.230 0.482 0.295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바) 리스크관리시스템 분석결과

보험사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던 부문이 리스크관리시스템 분야인데

보험사 규모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V-37>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사가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관리시스템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외국계보험사가 보험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ALM시스템의

구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절대

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14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표 Ⅴ-37> 리스크관리시스템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보험 3.05 0.93 2.22 0.001** 0.133 0.044**

신용 2.44 0.31 0.25 0.000** 0.000** 0.378
시장 4.62 0.72 0.74 0.000** 0.000** 0.452

유동성 3.16 0.31 1.11 0.000** 0.010** 0.043**

ALM 2.77 0.12 1.33 0.000** 0.060** 0.010**

시스템 전반 3.05 2.00 2.54 0.024** 0.199 0.178

시스템 전체 3.14 0.70 1.42 0.000** 0.003** 0.062*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5) 보험사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관리실태분석결과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을 보험사의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

분석에 적용함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지급여력비율별로 보험사를 구분하

여 리스크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지급여력비율별 분석은 류건식·정석

영(2001)이 지적하였듯이 금리위험(C3)와 보험위험(C2)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잘되어 있을 수록 분모는 감소(또는 일정)되고 분

자는 증가하게 되어 지급여력비율은 증대될 수 있다는 가정을 고려하였

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에 의한 분류는 지급여력비율이 300%이상인 국

내보험사(A그룹),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300%미만인 국내보험사(B

그룹),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국내보험사(C그룹)77) 등과 같이 분

류하였다.

77)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형태가 상이하고 지급여력비율의 편차가 크
다는 점 등을 고려, 외국계보험사를 제외시키고 국내 보험사만을 대상으로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계보
험사를 포함시켰을 경우 분석결과가 다소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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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8>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 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조직 3.65 3.26 2.82 0.211 0.089* 0.171

리스크측정 3.91 3.20 2.84 0.013** 0.010** 0.053*

리스크통제 4.43 3.46 3.10 0.008** 0.013** 0.113

리스크한도관리 3.84 2.71 2.09 0.044** 0.106 0.150

RAPM 3.08 2.14 1.82 0.017** 0.042** 0.181

시스템 2.42 1.65 0.67 0.211 0.055* 0.045**

전체 3.55 2.74 2.22 0.017** 0.033** 0.127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지급여력비율별로 수평적 리스크관리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V-38>

참조)는 보험사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를 분석한 <표 V-31>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V-31>에서 대형사가 우위에 있는 항목은 리

스크관리 조직, 측정, 통제 및 시스템 분야로 나타났으나 지급여력비율

별로 분석하였을 때 지급여력비율 상위 그룹인 A그룹은 리스크관리측

정, 통제, 리스크한도관리, 및 RAPM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리스크관

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통계적으로 우

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의 운영 성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

하지만 리스크측정 및 통제와 같은 리스크관리의 적절한 운용과 사후관

리를 철저히 하는 리스크한도관리 및 RAPM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가)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위사, 즉 A그룹의 경우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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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리스크관리문화조성,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항목이 상당히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어 규모별 리

스크관리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5%내에서 유의한 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규모별로 분석하

였을 때와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Ⅴ-39> 리스크관리조직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p -값)

A B C (A,B) (A,C) (B,C)

리스크관리위원회의역할 3.81 3.95 3.90 0.221 0.308 0.467

리스크관리위원회의감시기능 3.68 3.45 3.25 0.406 0.311 0.369

중장기계획수립및이행상황 2.50 2.51 2.15 0.500 0.311 0.265

리스크에대한경영진의이해 4.12 3.54 3.10 0.137 0.087* 0.192

의사결정시리스크관리활용 3.58 3.22 2.80 0.237 0.133 0.253

경영진의리스크관리문화조성 4.25 3.90 3.60 0.235 0.265 0.306

리스크관리조직의독립성 4.25 3.59 2.80 0.065* 0.053* 0.074*

리스크관리조직의전문성 3.37 2.84 2.30 0.247 0.131 0.118

리스크관리기능에대한감사 3.34 2.70 1.96 0.065* 0.033** 0.079*

리스크관리관련보고체계 3.60 2.85 2.36 0.053* 0.130 0.254

전체 3.65 3.26 2.82 0.211 0.089* 0.171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나)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

<표 V-40>의 결과에 의하면 지급여력비율 기준 상위사가 거의 모든

변수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위사와 하위사가 변수 v287(시장리스크

대상상품의 시가에 의한 손익평가)에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별 리스크관리 측정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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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0> 리스크관리 측정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v281 4.00 2.87 2.40 0.046** 0.039** 0.208

v282 4.00 3.06 3.20 0.086* 0.225 0.415

v283 4.50 3.12 3.60 0.001** 0.256 0.259

v284 4.00 2.43 2.40 0.006** 0.006** 0.500

v285 4.25 3.25 2.60 0.022** 0.008** 0.059*

v286 3.75 3.06 2.80 0.062* 0.058* 0.239

v287 3.50 4.43 4.00 0.068* 0.303 0.356

v288 3.25 3.43 2.00 0.382 0.047** 0.006**

v289 4.00 3.12 2.60 0.069* 0.019** 0.145

전체 3.91 3.20 2.84 0.013** 0.010** 0.05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특히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위한 리스크관리측정 분

석결과, <표 V-40>에서 보는 것처럼 지급여력비율 상위사(A그룹)는 유

동성목표비율에 적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석(V286), 만기

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자율민감도분석(V288) 등이 상대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 중위사(B그룹)는 가

격결정시 내재가치분석(V281)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다)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 결과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에

서 지급여력비율별 상위사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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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1> 리스크관리 통제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v291 4.50 3.75 3.40 0.036** 0.025** 0.168

v292 4.75 3.62 3.20 0.006** 0.018** 0.284

v293 4.50 3.62 3.60 0.041** 0.114 0.324

v294 4.00 2.87 2.20 0.021** 0.016** 0.099*

전체 4.43 3.46 3.10 0.008** 0.013** 0.11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Wilcoxon 순위검증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상위사와 지급여력비율 중

하위사(B그룹, C그룹)간에 리스크관리 통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수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통제

부문에서는 지급여력비율과 리스크관리수준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생각된다.

라)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에서 지급여력비율별 분류와 규모별 분류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문중의 하나는 리스크한도관리라 할 수 있

다.

<표 V-4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평균치에서 지급여력비율별 상

위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Wilcoxon 순위검증에서도 대부분의 변수

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리스크한도관리는 지급여력비율별

상위사의 특징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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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2> 리스크한도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v261 3.50 2.43 2.00 0.042** 0.078* 0.194

v262_1 4.25 3.56 2.20 0.189 0.049** 0.045**

v262_2 4.25 2.81 2.20 0.060* 0.063* 0.197

v262_3 4.00 2.75 2.40 0.023** 0.169 0.260

v262_4 4.00 2.93 2.00 0.077* 0.037** 0.092*

v262_5 4.00 2.93 2.20 0.041** 0.083* 0.117

v264_1 3.75 2.18 1.80 0.026** 0.014** 0.330

v264_2 3.50 2.75 2.00 0.152 0.078* 0.125

v264_3 3.75 2.68 2.20 0.088* 0.101 0.222

v264_4 3.50 2.68 2.40 0.112 0.262 0.291

v264_5 3.75 2.06 1.60 0.016** 0.015** 0.268

전체 3.84 2.71 2.09 0.044** 0.106 0.150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마) RAP M 분석결과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RAPM)은 지급여력비율 상위사가 잘 관리하

고 있는 부문 중의 하나이다. Wilcoxon순위 검증의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수별 평

균값을 보면 지급여력비율 상위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RAPM

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V-43>).

즉, RAPM 분석결과 RAPM과 관련된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를 보이고 있어 지급여력비율 상위사 역시 RAPM에 대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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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3> RAPM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v263_1 2.25 1.81 1.60 0.164 0.179 0.249

v263_2 3.25 2.18 2.00 0.039** 0.119 0.317

v263_3 3.00 2.12 2.00 0.050* 0.154 0.333

v263_4 3.25 2.25 2.00 0.034** 0.119 0.288

v263_5 4.00 2.43 2.00 0.011** 0.037** 0.209

v271 3.00 1.87 1.60 0.026** 0.037** 0.281

v272 3.25 2.12 1.80 0.039** 0.063* 0.217

v273 3.00 2.18 1.60 0.055* 0.037** 0.136

v274 2.75 2.31 1.80 0.138 0.058* 0.229

전체 3.08 2.14 1.82 0.017** 0.042** 0.181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바)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이미 분석되었듯이 규모별 리스크실태분석에서 상위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 중소형사 및 외국계보험사에 비하여 통계적으

<표 Ⅴ-44> 리스크관리 시스템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 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보험 2.50 1.71 1.00 0.203 0.149 0.171
신용 1.50 1.14 0.53 0.361 0.189 0.147
시장 2.50 2.39 1.00 0.480 0.228 0.127
유동성 2.20 1.53 0.00 0.283 0.066* 0.047**
ALM 2.50 1.06 0.00 0.182 0.064* 0.067*
시스템전반 3.10 2.42 1.62 0.159 0.053* 0.082*

시스템전체 2.42 1.65 0.67 0.211 0.055* 0.045**
주: **과 *는 5%와 10%에서 가가 유의한 결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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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급여력비율 상위사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 평균값을 비교하

여 볼 때도 규모별 상위사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 상위사의 특징은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 규

모별 상위사보다 저조한 상황에서도 리스크관리한도 등 운영 측면을 중

심으로 리스크관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직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분석

1) 총괄적 리스크관리실태분석결과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총괄적으로 리스크관리실태

분석을 하여 보면 <표 Ⅴ-45>와 같다.78) 분석결과에 의하면 리스크관리

는 신용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순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45>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신용리스크관리 52.410 4.766 0.092* 2.071 0.038**

유동성리스크관리 59.294 2.149 0.340 1.444 0.149

시장리스크관리 61.882 0.797 0.671 0.781 0.435

보험리스크관리 59.211 3.626 0.163 1.796 0.073*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78) 총괄적 리스크관리실태(수직적 리스크실태평가체제)는 편의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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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생/ 손/ 외국계보험사로 구분,

Kru skal-Wallis 검증을 시도한 결과 특히 신용리스크관리에서 리스크관

리수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Ⅴ-45> 참조). 또한 국

내 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리스

크관리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

서 각각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2) 세부적 리스크관리실태분석결과

가)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

p airw ise 검증결과(<표 Ⅴ-46>참조), 생/ 손보사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외국계보험사간에 담당자의 전문성과 위기상황의 대

응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Ⅴ-46> 보험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보험리스크 관리원칙 3.348 2.549 0.280 1.488 0.137

보험리스크 관리방법 3.387 1.619 0.445 1.251 0.211

담당자의전문성 2.610 4.644 0.098* 2.035 0.042**

평가모형및 시스템의활용도 2.507 1.451 0.484 1.133 0.257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2.618 4.200 0.117 1.831 0.067*

전체 2.894 3.626 0.163 1.796 0.073

주) *은 10%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특히 보험리스크관리실태에서도 보험리스크관리원칙과 관리방법 등

의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진전은 이루어

123



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표 Ⅴ-46> 참조).

나)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시장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결과(<표 Ⅴ-47> 참조)에서도 신용리스

크관리 및 유동성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관리원

칙 및 관리방법 등과 같은 하위 리스크관리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

고 있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등과 같은 상위 리스크관리체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결과에서도 각 그룹간의 리스크관리수준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Ⅴ-47> 시장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3.782 1.448 0.485 1.138 0.255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3.578 0.085 0.959 0.059 0.953

담당자의 전문성 2.716 1.057 0.589 0.894 0.372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2.546 1.487 0.476 0.176 0.860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2.951 0.845 0.656 0.885 0.376

전체 3.115 0.797 0.671 0.781 0.435

다) 신용리스크관리분석결과

먼저 신용리스크관리를 분석한 결과(<표Ⅴ-48>참조), 신용리스크관리

원칙 및 관리방법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반면, 담당자의 전문성,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위기상황분

석 및 활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용리스크관리 체제에서는 미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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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48> 신용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신용리스크 관리원칙 3.265 3.629 0.163 1.797 0.072*

신용리스크 관리방법 2.904 5.269 0.072* 2.199 0.028**

담당자의 전문성 2.535 6.147 0.046** 2.256 0.024**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2.494 11.31 0.004** 3.112 0.002**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2.424 2.410 0.300 1.532 0.126

위기상황분석의 활용 2.275 1.467 0.480 1.187 0.235

전체 2.649 4.766 0.092* 2.071 0.038**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생/ 손/ 외국계보험사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에서는 신용리스크 관

리 방법, 담당자의 전문성,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등에서 분류그

룹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 airw ise 검증 결과

국내 생/ 손보사의 경우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 외국계보험

사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외국계

보험사의 신용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업

특성상 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유동성리스크관리에 관한 분석결과를 <표Ⅴ-49>를 통해 보면 특히

담당자의 전문성, 관리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부문이 전체적으로 미흡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5% 유의 수준에서 전 보

험사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평균화된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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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유동성리스크관리가 평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

는 상향평균화 현상보다는 오히려 유동성리스크관리의 관심미흡 등으로

하향평균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여진다.

<표 Ⅴ-49> 유동성리스크관리실태 분석 결과

변 수 평균값
생/ 손/ 외국계 국내/ 외국계

χ2 (2) p-값 Z-값 p-값

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3.200 1.740 0.419 0.548 0.587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3.298 4.404 0.111 1.156 0.248

담당자의 전문성 2.490 0.828 0.661 0.890 0.374

관리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2.487 0.571 0.752 0.725 0.468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3.382 3.843 0.146 1.873 0.061*

전체 2.972 2.149 0.340 1.444 0.149

주) *은 10%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3) 리스크관리수준별 특징비교분석결과

수직적 리스크관리수준을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간의 비교를 위

하여 Kru skal-Wallis검증을 시도한 결과, 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p airw ise검증을 위해 Wilcoxon순위검증을 한 결

과, 신용리스크관리에서 (상,중)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그룹별 리스크관리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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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0>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보험리스크관리 9.1885 0.010** 0.075* 0.014** 0.003**

신용리스크관리 12.585 0.002** 0.241 0.000** 0.002**

시장리스크관리 20.404 0.000** 0.009** 0.000** 0.000**

유동성리스크관리 16.882 0.000** 0.008**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가)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

보험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결과(<표 Ⅴ-51>참조), 보험리스크관리방

법,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등에서 리스크

관리 상/ 중/ 하위사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Ⅴ-51>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값

χ2 (2) 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보험리스크 관리원칙 2.159 0.340 0.255 0.117 0.148

보험리스크 관리방법 7.122 0.028** 0.067 0.024 0.016**

담당자의 전문성 1.326 0.515 0.279 0.281 0.122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14.217 0.001** 0.036 0.001 0.000**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6.105 0.047** 0.208 0.030 0.014**

전체 9.188 0.010** 0.075 0.014 0.003**

주) **은 5%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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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coxon순위검증에서는 (상,하)의 보험리스크관리방법, 평가모형 및 시

스템의 활용도, 위기상황의 대응능력에서만이 리스크관리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시장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각 그룹간의 리스크관

리수준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52>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 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6.4172 0.040** 0.338 0.017** 0.016**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11.845 0.003** 0.2676 0.001** 0.001**

담당자의 전문성 8.7380 0.013** 0.339 0.003** 0.025**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도

19.768 0.000** 0.000** 0.000** 0.000**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17.609 0.000** 0.075* 0.000** 0.000**

전체 20.404 0.000** 0.009**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이러한 차이는 순위검증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

적인 것은 (상,중)의 경우 하위 시장리스크관리체제에서는 별차이가 없

으나 상위 리스크관리체제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면에서 중위사의 경우 상위사에 비해 상위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다소 미흡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표Ⅴ-52>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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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

<표 Ⅴ-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리스크관리에서는 전 분야에서

리스크관리 상/ 중/ 하위사간 리스크수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p airw ise 검증을 위해 순위검증을 한 결과, (상,중)에서는 리스

크관리수준의 차이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하),(상,

하)에서는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사와 중위

사간에는 리스크관리수준이 비슷하지만 하위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이 매

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Ⅴ-53>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 검증 Wilcoxon 순위 검증 (p -값)

χ2 (2)값 p-값 (상, 중) (중, 하) (상, 하)

신용리스크 관리원칙 8.5583 0.014** 0.280 0.010** 0.003**

신용리스크 관리방법 9.0554 0.011** 0.440 0.005** 0.003**

담당자의 전문성 10.157 0.006** 0.131 0.007** 0.002**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

8.0897 0.018** 0.492 0.003** 0.040**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9.2742 0.010** 0.056* 0.020** 0.002**

위기상황분석의 활용 5.2145 0.074* 0.459 0.024** 0.032**

전체 12.585 0.002** 0.241 0.000** 0.002**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다음 <표 Ⅴ-54>는 유동성리스크관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표이다.

유동성리스크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기상황의 대응능력에서 리스크

관리 상/ 중/ 하위사간의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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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Wilcoxon검증에서는 (상,중)의 경우와는 달리 (중,하), (상,하)에

서 대부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54>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리스크관리 상, 중, 하)

변수
Kru skal-Wallis검증 Wilcoxon 순위 검증(p -값)

χ2 (2)값 p -값 (상, 중) (중, 하) (상, 하)

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11.332 0.004** 0.384 0.001** 0.003**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9.5714 0.008** 0.322 0.002** 0.017**

담당자의 전문성 7.5190 0.023** 0.122 0.016** 0.012**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도 15.167 0.001** 0.004** 0.004** 0.000**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2.2357 0.327 0.256 0.085* 0.245

전체 16.882 0.000** 0.008** 0.000** 0.000**

주: **과 *은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4) 보험사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분석 결과

보험사의 자산규모별 분류는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분석에서와 마

찬가지로 대형사(그룹L), 중소형사(그룹M), 외국계보험사(그룹F)로 구분

하였다. 총괄적인 리스크관리실태 분석결과(<표 V-55> 참조), 대형사는

보험리스크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

국계보험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관리와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대형사 및 외국계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보험사의 경우 신용리스

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준에 도달하였음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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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5>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보험리스크관리 3.00 2.69 3.39 0.315 0.166 0.025**

신용리스크관리 3.21 2.66 1.94 0.033** 0.008** 0.074*

시장리스크관리 3.50 2.81 3.18 0.005** 0.145 0.033**

유동성리스크관리 3.21 2.66 3.24 0.053* 0.396 0.029**

전체 3.23 2.70 2.94 0.022** 0.268 0.101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가)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

보험사 리스크관리의 핵심인 보험리스크관리 분야는 이미 설명되었

듯이 외국계보험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표 V-56>참조). 타 보험사

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평균점수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담당자의 전문

성 부문에서는 대형사보다 통계적으로도 10%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표 Ⅴ-56>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보험리스크관리원칙 3.16 3.20 3.77 0.455 0.108 0.097

보험리스크관리방법 3.56 3.09 3.72 0.096* 0.413 0.050**

담당자의 전문성 2.30 2.35 3.36 0.292 0.065* 0.026**

평가모형 및시스템의
활용도 2.66 2.19 2.90 0.346 0.465 0.059*

위기상황의대응능력 2.51 2.33 3.22 0.376 0.141 0.026**

전체 3.00 2.69 3.39 0.315 0.166 0.025**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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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는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중 담당자의 전문성,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 위기상황 대응능력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시장리스크관리 분야도 <표 V-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사가 중

소형사에 비해 전반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외국계보험사도 중소형

사에 비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형사의 경

우 전문가 육성, 시스템 보강 및 활용, 위기상황의 대응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사 역시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제

고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시장리스크의 관리원

칙과 방법과 같은 초기단계의 시장리스크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단계의 시장리스크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체계적인 시장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57>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4.06 3.48 4.02 0.052* 0.482 0.044**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3.83 3.42 3.58 0.059* 0.177 0.315

담당자의 전문성 3.07 2.37 2.96 0.035** 0.393 0.067*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도 3.23 2.15 2.56 0.003** 0.061* 0.100*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3.25 2.62 3.22 0.041** 0.395 0.069*

전체 3.50 2.81 3.18 0.005** 0.145 0.03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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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자산규모별 신용리스크관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조기경보체제구축

과 위기상황분석 등 운용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Ⅴ-58>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L M F (L,M) (L,F) (M,F)

신용리스크관리원칙 3.97 3.29 2.50 0.042** 0.017** 0.109

신용리스크관리방법 3.41 3.06 2.11 0.284 0.016** 0.036**

담당자의전문성 2.95 2.65 1.91 0.173 0.016** 0.030**

평가모형및시스템의활용도 3.31 2.51 1.64 0.017** 0.000** 0.011**

조기경보체제구축및운영 2.88 2.41 1.97 0.182 0.065* 0.109

위기상황분석의활용 2.59 2.27 1.96 0.196 0.111 0.178

전체 3.21 2.66 1.94 0.033** 0.008** 0.074*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

특히 외국계보험사의 경우 영업 성격상 대출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

문에 신용리스크관리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그룹의

p airw ise Wilcoxon 순위검증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 모든 세부

항목의 리스크관리수준 측면에서 대형사가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에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58>참조).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자산규모별 유동성리스크관리의 전체적인 특징은 대형사가 전반적으

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기상황 대응능력 항목은 외국계보

험사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3



<표 Ⅴ-59>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자산규모별)

변수
평균값 W ilcoxon순위검증 (p-값)

L M F (L,F) (M,F) (M,F)

유동성리스크관리원칙 3.51 2.93 3.35 0.074* 0.395 0.160

유동성리스크관리방법 3.53 3.00 3.57 0.052* 0.447 0.059*

담당자의전문성 2.62 2.29 2.70 0.245 0.429 0.126

평가모형및시스템활용도 3.06 2.00 2.77 0.036** 0.378 0.099*

위기상황의대응능력 2.92 3.33 3.92 0.227 0.035** 0.064*

전체 3.21 2.66 3.24 0.053* 0.396 0.029**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또한 순위검증 결과 자산규모에 따른 그룹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지 않지만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

사간 차이가 5%유의수준 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직적 리스

크관리실태 평가 방식에 의해서도 중소형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자사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5)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관리실태분석 결과

지급여력비율별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은 지급여력비율 상위사(A),

지급여력비율 중위사(B), 지급여력비율 하위사(C)로 구분되어 있다(<표

V-60>참조). 전반적으로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

별 상위사가 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점수를 상회하고 있다.

Wilcoxon순위검증에 의하면 지급여력비율 상/ 중위사간에 보험리스크관

리와 유동성리스크관리가 10%내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상/ 하위사간

에도 보험리스크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이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에서 종속변수로서의

변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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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0> 수직적 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보험리스크관리 3.44 2.71 2.57 0.072* 0.135 0.386

신용리스크관리 3.31 2.86 2.50 0.139 0.089* 0.133

시장리스크관리 3.43 3.10 2.63 0.139 0.060* 0.133

유동성리스크관리 3.55 2.85 2.33 0.059* 0.033** 0.038**

전체 3.43 2.88 2.51 0.072* 0.033** 0.13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가)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방식에 의한 보험리스크관리의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표 V-61>과 같다. 지급여력비율 상/ 중/ 하위사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 상위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담당자의 전문성 항목은 전 보험사가 평균값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Ⅴ-61> 보험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보험리스크관리원칙 3.62 3.14 3.00 0.269 0.106 0.309

보험리스크관리방법 3.65 3.21 3.12 0.100* 0.230 0.402

담당자의전문성 2.93 2.21 2.25 0.316 0.351 0.483

평가모형및시스템의활용도 3.35 2.25 1.93 0.044** 0.025** 0.309

위기상황의대응능력 3.16 2.22 2.33 0.075* 0.133 0.433

전체 3.44 2.71 2.57 0.072* 0.135 0.386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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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보험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 또는 교육 기회의 폭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본다. 특히 보험리스크는 보험사 고유의 리스크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보험리스크관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ilcoxon 순위검증에서 유의한 변수는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도로 지급여력비율 상위사는 타 보험사에 비하여 운영 측면에 강점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지급여력비율별 시장리스크관리의 특징은 지급여력비율별 상위사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과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도 항목에 대한 리스

크관리수준이 나머지 세부항목의 리스크관리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급

여력비율 중위사와 하위사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평가모형 및 시스

템 활용도, 위기상황의 대응능력항목에 대한 리스크관리수준이 해당그

룹의 시장리스크관리 전체평균보다 낮아, 지급여력비율 중/ 하위사의 경

우 시장리스크관리 운영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Wilcoxon순위검증 결과를 보면 상위사가 위기상황의 대응능력이 타 보

험사보다 앞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Ⅴ-62> 시장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ilcoxon순위검증 (p -값)

A B C (A,B) (A,C) (B,C)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3.95 3.78 3.20 0.424 0.084* 0.139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3.96 3.61 3.14 0.224 0.162 0.204

담당자의 전문성 2.83 2.72 2.13 0.500 0.100 0.076*

평가모형 및 시스템 활용도 2.83 2.60 2.10 0.285 0.196 0.161

위기상황의 대응능력 3.83 2.68 2.60 0.013** 0.024** 0.385

전체 3.43 3.10 2.63 0.139 0.060* 0.13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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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

<표 V-63>의 신용리스크관리 분석 결과 지급여력비율 상위사의 경

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하위사의 경우 신용리스

크관리 부문의 담당자 전문성 및 시스템 활용도 등 운영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ilcoxon 순위검증 결과(<표 V-62>참조), 지급

여력비율이 신용리스크관리 항목에서 상/ 중위사의 경우보다 상/ 하위사

에 대해서 보다 변별력이 존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지급여력비율 상/ 중/ 하위사 모두 평가모형 및 시스

템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급여력비율

하위사는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63> 신용리스크관리 분석결과(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 ilcoxo n순위검증 (p-값)

A B C (A,B) (A,C) (B,C)

신용리스크관리원칙 3.87 3.62 3.00 0.368 0.183 0.104

신용리스크관리방법 3.81 3.18 2.70 0.183 0.031** 0.131

담당자의전문성 3.25 2.78 2.28 0.134 0.033** 0.067*

평가모형및시스템의활용도 3.12 2.81 2.48 0.239 0.106 0.182

조기경보체제구축및운영 3.35 2.58 1.96 0.071* 0.056* 0.159

위기상황분석의활용 2.58 2.16 2.93 0.222 0.401 0.139

전체 3.31 2.86 2.50 0.139 0.089* 0.133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 결과를 <표 V-64>에서 보면 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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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

으며 이 부문은 전 보험사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있다. 지급여력비

율 중/ 하위사의 경우는 여타의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의 경우처럼

운영 측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ilcoxon순위검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 상/ 중/ 하위사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V-64>참조).

<표 Ⅴ-64> 유동성리스크관리 분석결과 (지급여력비율별)

변수
평균값 W ilcoxo n순위검증 (p-값)

A B C (A,B) (A,C) (B,C)

유동성리스크관리원칙 3.90 3.06 2.80 0.036** 0.069* 0.281

유동성리스크관리방법 3.75 3.16 2.88 0.039** 0.088* 0.215

담당자의전문성 3.08 2.41 1.86 0.249 0.069* 0.070*

평가모형및시스템

활용도
3.35 2.40 1.54 0.108 0.033** 0.020**

위기상황의대응능력 3.41 2.31 2.60 0.500 0.158 0.055*

전체 3.55 2.85 2.33 0.059* 0.033** 0.038**

주) **과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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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해 현황 및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분석상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감독실태에 관한 현황분석결과, 국내 리스크감독은 상대

적으로 정태적인 리스크감독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시

리스크감독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리스크

공시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신리스

크관리제도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도입·검토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리스크감독실태에 관한 통계분석결과, 리스크체크리스트의 보

완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

의 경우 유용성이 높지만 체계적으로 보완됨으로써 보험업계에서의 활

용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RBC제도 및 리스

크별 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감독은 차별화된 리

스크감독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RAS체제개념의 도입으로 미래지향적

인 리스크감독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시된다.

셋째,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분석결과, 전문인력중심의 리스크

관리조직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은 리스크관리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보험

및 신용리스크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이 선진국 및 타 금융권(특히 은행)보다 낮아 보

험 및 신용리스크관리, 그리고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에 초점을 맞춘 리

스크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형사와

중소형간의 리스크관리시스템수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중소형사를

고려한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방안이 요구된다.

139



넷째, 리스크관리실태를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방식에 의해 통

계분석한 결과, 대체로 국내 보험사의 경우 하위리스크관리체제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리스크관리체제는 매우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 보험사처럼 상위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리스

크한도관리, 보고체제, RAPM,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에 관해 보다 관심

을 가져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리스크관리실태를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방식에 의해

통계분석한 결과, 신용리스크관리 및 보험리스크관리가 타 리스크관리

보다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하게 보

험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

우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 점진적으로 신용리스크 등과 같은

은행형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여섯째, 특히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통계분석결과, 대체로 리스크관

리수준은 생보사, 손보사, 외국보험사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특히 대

형사, 중소형사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경우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형사의 리스

크관리수준을 보다 제고시킬 방안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뿐만 아니라 수평적 리스

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일곱째, 규모별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와 지급여력비율별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상호비교(수평적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체제방식)

해보면 규모별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결과와는 달리 지급여력비율이 높

은 보험사가 반드시 높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측면에서는 지급여력

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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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즉 제5장의 분석상 한계점으로는 처음으로 은행

의 RAS식 설문조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보험사의 특성을 적합하게 반

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형사의 리스크관리부

담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특히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를 분석하여 상호

비교하지 못함으로써 통계적으로 타 금융권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5점 척도의 경우 응답한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자의성 및 주

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리스

크관리 및 감독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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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리스크감독개념으로 전환하거나 보험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신리스크감독기준의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선진국의 감독체제에 준하는

리스크감독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

다. 타 금융권과 선진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리스

크관리의 시스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등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

준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6장에서는 타 금융권과 선진국의 리스크감독과 리스크관리실태,

그리고 국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 및 통계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방안을 체

계적으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

관리방안은 당연히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을 감안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즉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79)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제

반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내실정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등을 고려

하면서 리스크감독방안과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79)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는 기본적으로 현실적합성원칙(국내환경에 현실
적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중요성원칙(한정된 리스크관리자원을 중요시되
는 리스크부문에 우선배분), 환경탄력성원칙(동적인 리스크관리환경변화에
부응한지 여부), 투명성원칙(유용한 리스크관리관련정보의 보험소비자제공),
보완성원칙(보험사 리스크관리와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과의 상호연계성
여부), 국제적합성(국제적 리스크감독 및 실태와의 부합성 여부) 등과 같은
6대 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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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방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다만 보험사 자율이 자칫 리스크관리의 비효율성을 야

기시켜 보험계약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적·사후적 리

스크감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리스크수준을 향

상시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는 리스크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①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체제구축을 어떻게 지원하며(리스크관리체제구축지도) ② 리스크감독의

기본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리스크감독수단의 개발), 그리고 ③ 재

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운용할 것인

가(리스크중심 신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지향) 등이 감독당국의 최대 현

안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방안 역시 대체로 이 방향 하에서 리스크감독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가.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지도

1) 리스크체크리스트 및 리스크관리모범규준 보완

가) 리스크체크리스트의 보완·수정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의 리스크체크리스트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점검에 도움

을 주고 감독당국의 리스크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다는 차원에

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나 제5장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통계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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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 리스크체크리스트의 유용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보험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체크리스트의 항목설

정,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평가항목 존재, 구체적인 평가근거의 제시미

흡, 비계량지표의 사용 등으로 인해 리스크체크리스트가 적절히 실무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문항이 리스크체크리스크항목의 존재여부에 너무 치중, 객관

적인 리스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어 경영실태평가시 리스

크체크리스트의 적용한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리스크체크리스트 내용에 애매한 부분(추상적인 항목)이 존

재하는 등 제반문제로 인해 리스크관리부문평가 및 리스크관리규정 작

업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선방안

보험사의 리스크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개별 보험사의 특성에 부

합한 자율 리스크관리실태점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리스크체크리스트를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리스크체크리스트를 보

완, 정형화된 리스크체크리스트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첫째,

필수항목에 대한 표시 등으로 중요도를 구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리스크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중요

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평가의 객관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하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비계량지표의 사용을 최소화하

고 질문내용별 구체적인 평가근거(기준/ 배점 등)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144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

셋째, 진위여부를 묻는 이원법적 평가체제를 지양하고 특히 보험사

특성(생보사 및 손보사의 차이 등)을 고려, 리스크체크리스트의 차별화

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정형화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실용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0%이상의 보험사가 그 유용성을 인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불구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내용 중 일부는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

성이 결여된 부문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점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보사와 손보사간 리스크 종류가 상이하고 리스크의 개념차이

가 존재하고 있음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리스크관리시스템

부문에 대한 명문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선방안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미비점을 중점보

완, 보다 구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리스크관리

유형부문의 경우 경영리스크관리(사무리스크, 법무·법규준수리스크, 시

스템리스크)부문에 대한 내용이 추가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리스

크관리시스템부문의 경우에는 대형사 및 중소형사별로 리스크관리시스

템의 기본 개발방향을 각각 차별화하여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문별리스크관리부문에서는 리스크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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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배분 및 성과측정,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규준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생보사 및 손보사별로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를 이원화(생보사 및 손보사의 특성을 감

안하여 차별화된 모범규준 제정 필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보험사의 실제 Outpu t (모범규준에 입각)을 감독기관에 제출하

는 방안모색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관리정도에 따

라 차별화된 인센티브(일부검사면제, 규제완화폭 증대 등) 및 패널티부

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리스크관리관련 제반규정의 현실화

가) 리스크관리전담조직규정의 재정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리스크관리전담조직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61조(위험관리기준) 제 7항80)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조(위험관

리전담조직 설치대상) 등이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제7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사

업자만이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하인 보험사업자는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

지 않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는 리

스크관리의 비효율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80) 보험사업자(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사업자에 한함)
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업무

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

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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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 61조 7, 8항에 의하면 리스크관리 전

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재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리스크분석 및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독립성 및 객관성을 지닌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

다. 즉, 보험업감독규정상에서는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는 부서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회사, 부서내의

별도 팀으로 편제되어 있는 회사, 부서내(기획부문, 수리부문, 자산운용

부문) 특정 팀에서 타 업무와 겸해서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자산운용을 담

당하는 등 임원의 동일본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

다.

개선방안

중소형사의 경우 조직이 작고 비용부담 등으로 리스크관리전담조직

의 설치여력이 없다는 점, 또한 리스크의 발생여지가 상대적으로 대형

사보다 작다는 취지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 61조 7항이 제정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자산운용규제의 완화, 리스크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리스크관리전담조직설치를 자산규모별로 이

원화하는 규정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81)

이에 따라 ① 자산규모 3000억원 이하의 보험사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설치를 일정기간(2년) 유예하는 단기적인 방안, 그리고 ②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험관리전담조직의 설치대상 규정을 폐

81)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는 생보사
의 경우 2001년 3월말 현재 총 21개 회사중 15개사, 손보사의 경우 2001년
3월말 현재 총 15개 회사중 1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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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장기적인 방안 모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이 경우에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체계(인원 등)에서 대

형사와는 차별화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① 전담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타 업무부

서와의 견제기능강화, 전담조직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 및 규준마

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업 감독규정 제 61조 및 보험업 감

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② 이와 더불어 전담

조직의 부서화 및 리스크관리 전담임원제 도입을 정책적 측면에서 권장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의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보험사

업자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자율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 감독규정상 리

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

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범위마저 불명확(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실

정이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한 감독규정이 불명확한데, 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등기임

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는 비등기임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부서장도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이사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의 견제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의 개선책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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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제외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등)를 제외하고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무

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이사회, 경영진, 리스크

관리위원회 각각에 대한 기능, 책임 등과 관련된 명문규정의 설치가

필요하고 ② 특히 리스크관리에 관한 리스크관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자격조건(직위,전문성 등을 고려) 및 기준에 대한 방향제

시가 요구되며 ③ 리스크관리위원회 정기적 개최가 의무화(연 2회: 상

반기, 하반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

영진 견제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사외이사 등 리스크관리 전

문가의 위원회 참여 의무조항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리스크관리공시체제의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6조 제4항(경영공시)의 규정에 의해 결산

일부터 3월이내에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보험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을 공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82),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83) 위험관리부문은 서식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자율공시항목으로 되

어 있다.84) 따라서 리스크관리공시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정은 보험

82)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 1항 4
8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조 2항
84)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2001. 2월)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제3조(일반
원칙),제4조(작성근거 등), 제5조(공시대상),제 6조(공시방법)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위험관리부문 공시는 제5조(공시대상) 경영공시항목 및 내용(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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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제 6조의 4 (경영공시), 동 시행령 제 12조의 4 (공시사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조 (경영공시) 등이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공시

체제를 보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 및 주주, 채권자 등

에게 잘 제공되고 있지 않다. 특히 공시내용이 리스크관리 조직 및 개

념, 관리방법 등 포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실태 및 리스크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불충분한 실정이

다. 결국 리스크관리정보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확보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정보공시 관련 규정의 재정비 및 보완 등이 요구(통일적인 리스크

관리공시체제의 마련 시급)되고 있다.

개선방안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 경영공시항목 및 내용(위험관리부문)에

경영위험관리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표VI-1>참조). 즉, 고객

정보의 보안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방지차원에서「보험사 경영통일공

시기준」(2001. 2월부터 시행) 제5조(공시대상)가 보완되고 선진국처럼

경영리스크를 사무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법무·법규준수리스크로 세분

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1> 리스크 공시대상 개선방안

현 행 개선방안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경영리스크(사무·시스템·법규준수리스크)

리부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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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공시작성지침의 정형화가 <표 VI-2>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경영공시작성지침」에 의하면 각종 위험의 개

념, 관리대상,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 보험사 리스크관리실태에 대한 고객의 알권리 저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VI-2> 리스크관리공시 내용의 개선방안

현 행 개선방안

위험개념, 관리방법 등을 회사
자율적으로 기술
정형화된 포맷(기준)이 없어 실
질적 운용한계

통일화된 위험개념, 관리방법 등
을명확하게 규정

위험관리부문은 서식을 제정하
지 않는 공시항목으로 규정

위험관리부문도 여타 공시항목처
럼서식 제정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공시내용에 리스크 보유현황에 대한 계량

화 항목이 포함되고, 회사의 보유리스크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실질적

인 리스크관리 실태 및 성과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별 리

스크관리 시스템 구축현황에 따른 계량화 가능한 항목의 검토가 필요시

된다. 또한 ② 리스크관리에 대한 분기별 정보공시 의무화로 공시횟수

가 확대되어 회사의 리스크 변동사항에 대한 파악 및 모니터링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최소한의 통일된 공시기준 및 구체적 공시내용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회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상호비교 및 평

가가 용이한 통일된 공시기준 및 내용을 통하여 소비자의 회사선택권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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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관리 감독수단의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독당국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리스크관

리평가는 경영실태평가제도 중 위험관리항목과 더불어 리스크관리모범

규준에 의한 보완적인 리스크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평가방법

은 주로 리스크평가를 미래개념이 아닌 과거실적 및 현재의 재무건전성

에 입각한 정태적인 리스크감독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한계

점(거래 건별 점검위주의 직접감독)이 존재한다.

또한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시 경영실태평가항목의 하나로 위험관

리를 평가하는 CAMEL형 직접규제방식의 리스크감독을 지향함으로써

리스크관리 및 감독의 비효율성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사의 리스크관리를 리스크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감독비

용의 최소화(리스크관리의 중요성 원칙)한다고 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

고 있다. 즉,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동

태적(환경동화적)인 리스크관리 체제의 전환이 필요시되고 있다. 이는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차별화된 리스크관리정책(평

균값: 4.400점)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동태적인 감독체제(평균값:

4.114점)를 보험업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 개선방안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특성에 부합한 감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단계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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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단계 : 리스크관리비중의 확대단계

제 1단계는 경영실태평가에 있어서 리스크비중을 확대하는 단계, 즉

리스크민감도를 고려한 평가체제구축단계라 할 수 있다. 현행 CAMEL

평가체제는 지급여력(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

성(L) 등을 평가하는 체제로 특히 지급여력 및 자산건전성에 초점을 맞

춘 조기경보시스템기능을 경영실태평가제도는 지니고 있어 보험사의 리

스크다양화, 즉 보험리스크중심에서 시장 및 신용리스크중심으로 리스

크비중이 변화함에 따른 리스크의 변동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및 국내은행 등에서는 리스크민

감도를 고려한 경영실태평가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

기적으로는 stock개념의 정태적 경영실태평가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한 flow개념의 동태적 경영실태평가체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즉 현행 CAMEL 경영실태평가체제에서 CAMELS 경영실태평가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실태평가에 리스크 민감도항목을 반영하여 리스크관

리의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나) 제2단계: RAS개념도입에 의한 CAMELS보완단계

CAMELS 평가항목만으로는 보험사가 영업활동 상 직면하는 리스크

량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감독정책에 활용

하는 사전적 감독기능에는 한계가 존재, 상시리스크평가체제로서는 미

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리스크평가체제(Risk Assessm ent

System )는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리스크취약부문을 식별하고 이를 감독정책에 수립·

반영하는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 2단계로 RAS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미국 및 홍콩,

그리고 국내은행처럼 상시리스크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임점검사시 확정되는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을 CAMELS평가

153



에 반영하는 등 CAMELS의 보완체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

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3단계 : RAS체제의 활용과 CAMELS 대체단계

현재 미국 및 일본 보험사에서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CAMEL형 경

영실태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형화되고

실질적인 RAS체제가 도입·정착되는 경우 보험사 전반의 리스크를 체

계적으로 리스크감독·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경영실태평가체제를 리스크평가체제(RAS)로 대체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리스크감독체제는 캐나다식 리

스크감독체제와 거의 유사하다.

<표 Ⅵ-3> RAS식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단계별 내용

단계 정보수집단계 리스크평가단계
검독/ 검사계획
단계

임점검사및
감독수행단계

특징
보험사일반현황 및
리스크정보수집
전담역 지정

주요영업활동구분
리스크메트릭스작성
리스크평가서작성

검사대상기관
결정,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공식감독조치
비공식감독조
치

다만 RAS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한

프로세스별 체계적인 검토(<표 Ⅵ-3>참조) 및 연구가 사전에 보다 철저

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① 리스크정보수집을 위한 보험사별

전담역지정 ② Risk Matrix를 사용, 주요 영업활동별로 리스크 객관적

평가 ③ 리스크변동상황 상시모니터링화하는 문제 ④ 리스크감독 및 검

사계획의 수립, 그리고 임점검사 및 감독수행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연구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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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스크중심 신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지향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책임준비금제도, EU식 지급여력제도, 카

멜형 경영평가제도 등과 같은 선진형 리스크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①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경우 자산적정성검증 및 위임계리인제

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② EU식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현행 EU제도 자체가 보험사의 다양한 리스크(예: 시장리스크등)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의 자기책임경영정착이 어려운 문제 등

이 있는 상황이며85) ③ 개별자산의 리스크변동성(유가증권평가손과 같

은 자산운용관련리스크)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리스

크의 완충장치(Buffer)로서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Ⅵ-4> 미·일의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비교

구분 미 국 일 본

종류
자산평가준비금(AVR)

금리유지준비금(IMR)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보험, 예정이율리스크)

도입 1992년 1996년

지급여력인정 AVR만 인정 인정

회계처리 부채계상(부채성 충당금) 부채계상(부채성 충당금)

85) 한국개발원 및 보험개발원, 21세기 보험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 공청회
자료, 2001.7.25. P. 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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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新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RBC제도 및 리스크

별 준비금제도만을 중심으로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BC제도는 평균값 3.200, 리스크별 준비금제도는 평균값 3.429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어느 정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험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선방안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의 도입문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경우, ①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의 장·단점, 국내 보험업계에의 적용가능성 등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감독당국 및 연구기관 공동기관 공동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② 설문조사의 결과86)에서도 나타나고 있듯

이 어떠한 형태로, 어느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형 RBC

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인가가 전향적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방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도입형태, 적용방안, 도입시기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먼저 ① 도입형태면에서 미국식 리스크

별 준비금제도의 도입후 지급여력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본다. 이 경우 순보험료식과 해약식 준비금차이를 손금처리(세제혜

택)하는 방향을 보험사의 비용부담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적용방안면에서는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처럼 단계별 소정비율을

적용하여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충당금환입(보전)하고 ③ 실시시기는 회

계처리 SAP과 GAAP 분리, 부채성 충당금이므로 업계의 수용능력 등

을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86)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현행 EU식 제도보다도 특히 미국식 RBC제
도도입이 보험업계에 불리할 것이라고 막연히 보험업계는 보고 있어 향후

이를 고려한 연구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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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방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는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리스크의 경

감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기반의 확충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경영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리스크관리의 필연성이 존재하는지

도 모른다. 문제는 어떠한 리스크관리체제하에서 자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관리방향을 설정·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형화된 리스크관리체제는 없을 지라도 일반적으로 ① 리스

크관리조직, ② 리스크관리프로세스, ③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는 차원에

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적인 관계인

리스크관리조직이 없이는 기술적 관계라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프로세

스,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이 불가능한 상호보완관계이기 때문이다.

가. 리스크관리조직의 정형화

1)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리스크관리조직의 인프라구축차원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라 할 수 있다. 먼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을 전문인력의 확보면에서 살펴보는 경우, 리스크관리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회사가 전체 42.86%인 15개사에 이르

고 있으며 보험계리인 및 자산운용관련자격증 소유자는 업계평균 0.66

명에 이르고 있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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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리스크관리조직의 경우 생보사와 손보사, 그리고 외국보험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리스크관리조직의 수

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조직을 10개항목

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항목이 다른 9

개의 항목보다 가장 낮은 평균값(2.632)을 보임에 따라 리스크관리조직

중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항목이 10% 유

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향후 중소형사는 보다 체계적인

전문성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보험리스크, 신용리스

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부문에서의 리스크관리 전문

성을 살펴보면 중소형사는 신용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

크관리에서 리스크관리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장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형

사중 일부 대형사는 보험리스크관리전문성 부족으로 여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보다도 보험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더욱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성된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의 취약,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부재,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미흡 등이 리스크관리조직 전문성확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외프로그램 위주로 교육

(CFA, FRM 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 리스크관리 체제의 벤치마킹

및 선진기법 도입기회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CEO)의 인

식변화, 기업문화의 환경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즉 의사

결정권자인 최고 경영자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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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수준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사에 특화된 리스크관리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리스크관리전담조직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리스크관리전문성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교육투자비용에 비례하여 확보되는 것이며

기업문화환경에 익숙한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나 비용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리스크관리전문성을 지닌 리스크관리전담조직원에 대해서는

타부서와는 차별화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능력이 부족한 리스

크관리전담조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패널티를 부여하는 별도의 상시성

과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식적인 인

센티브와 패널티는 리스크관리전문성강화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어렵

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리스크관리의 전문성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근무년수 설정 등과 같이 장기근무 유

도를 위한 대책마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대형사는 여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에 비해 보험리스크관리의

전문성강화에,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성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양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계리인회 공동으로 선진

리스크관리사례 및 선진 리스크관리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정형화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조기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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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전담부서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타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의 명확한 의견제시, 그리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작성 및 제공,

리스크한도준수점검 및 한도초과 조치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드웨어적인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 구

성되어 있으나 리스크관리조직의 기능 및 역할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

로 생각된다.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리스크관리조직

을 분석한 결과,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항목에서 생보사, 손보사, 외

국계보험사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보험사 등

과 같이 규모별에 의한 분석한 결과에서도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수

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보고체계 및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리스크관리의 내부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부서와 독

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하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강화방안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리스크허용한도조정 등 각종 위원회에 부의되는 리스크관리사

항에 대한 사전협의시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명확한 의견이 제시·반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담당임원 및 관리부서

장, 리스크전담부서간의 보고체계(사전승인, 사후보고 등)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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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리스크관리사례에서 보듯이 정기적인 내부감사 등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먼저 내부통제의 범위를 설정한 연후

에 체계적인 내부통제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운용부서(fron t office)는 운용지원부서(back office) 및 리스크

관리부서(middle office)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각 부서간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외이사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내부감

사 이외에 주주 및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리스크관련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리스크관리관련 정보는 리스크 발생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정보

는 적시성과 유용성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강화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더불어 리스

크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의 법적·제

도적 장치 마련과 정비가 매우 중요시된다.

나. 리스크관리절차(체제)의 선진화

1)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

가) 현황 및 문제점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

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소 외국보험사 및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수직적

리스크관리 체제면에서 리스크관리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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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생보사, 손보사, 외국보험사)는 전반적으로 신용리스크, 보

험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순으로 갈수록 리스크관리가 잘 이

루어지고 있어 신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의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수직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해 규모별로 분석하여 보면

대형사의 경우는 보험리스크관리가, 중소형사의 경우는 유동성리스크관

리 및 신용리스크관리가 다른 리스크관리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외국계보험사는 신용리스크관리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리스크관리와 유동성리스크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험리스크관리의 경우는 외국계보험사가 오히려 대형사 및 중소

형사보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직적 리스

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하면 대형사는 평균값이 3.23으로 중소형사 평

균값 2.70보다 높으며 일부 리스크관리 상위 외국 보험사와는 같은 수

준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 하위 외국계보험사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리스크(컴퓨터 시스템의 정지 또는 오작

동 등에 수반한 리스크, 안전대책의 미비 및 법규준수 리스크 등)의 위

험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이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개선방안

대형사의 경우 향후 보험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면서 특히 신

용리스크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

는 대형사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가 중소형사에 비해 절대·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과 같

이 대형사의 리스크성격이 은행형 리스크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에서도 신용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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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소형사의 경우는 보험리스크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스

크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관리

와 유동성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

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대형사 및 중소형사 모두 사무리스크 및 법규준수리스

크 등과 같은 경영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첫째, 행동헌장 및 업무수행기

준 Rule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법규준수중시의 기업풍토 조성, 본사 및

지점에 법령준수담당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법무·법규

준규리스크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 ① 임직원 행동규범 제정 및 윤리교

육실시 ② 법규준수매뉴얼제정 및 준수여부 감사 강화 ③ 검사부문에

의한 내부감사기능 철저 ④ 고객정보보호규정의 제정 및 사내교육철저

⑤ 철저한 백업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

가) 현황 및 문제점

수평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사 리스크관리평

균은 2.786으로 리스크관리조직(3.073), 리스크측정(3.284), 리스크관리통

제(3.537)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리스크한도관리(2.738), 성과측정

및 자본배분(2.278), 리스크관리시스템(1.716)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리스크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

스크관리시스템(1.716)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이처럼 국내 보험사의 경우는 하위 리스크관리체제는 잘 이루어졌

으나 상위리스크관리체제의 정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자본을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성과측정(RAPM)하는 보험사

가 국내 보험사 중 2개사에 지나지 않은 데에 비해 은행의 경우 1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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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개사가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데에서도 국내 보험사의 수평적 리

스크관리체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나) 개선방안

국내 보험사는 현행 하위 리스크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상위 리스크

관리체제로 전환되도록 리스크관리의 전략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

다. 다만 상위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과중한 리스크관

리비용부담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사의 자체실정에 맞는 리스크관

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상위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은

각 보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이다.

다.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의 내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역할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제를 리스크관리체제의 3대 요소, 즉 ① 리스

크관리조직, ② 리스크관리프로세스, ③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는 차원에

서 도시해 보면 < 그림Ⅵ-1>와 같다.

< 그림Ⅵ-1>과 같이 리스크관리체제의 3대 요소가 보험사의 특성에

맞게 균형 있게 결합될 때, 즉 통합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될 때 리스크

관리의 효율화는 도모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적인 관계인 리

스크관리조직과 기술적인 관계인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프로세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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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통합리스크관리체제의 구성요소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리스크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즉 현실적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을 리스크관리시스템구

축여부에 의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리

스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

리프로세스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수준

평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보험사의 경영, 보험사의 리스크분류

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험사의 리스크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도 다양화되고 정형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

타내고 있다. 또한 보험사 자산·부채와 같은 계정과목의 속성, 즉 자산

과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에 따라서도 이와 매칭되는 리스크관리시스템

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어떠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

축하느냐는 리스크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표Ⅵ-5>참조). 예를 들어 대출을 주로 하

는 보증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신

용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에 한정된 자원을 투자하는 것(리스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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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전사적인 ALM시스템구축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

다는 점이다.

<표 Ⅵ-5> 계정과목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관리시스템

계정분류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
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 가격산정 리스크

자산

현금 및 예치금 -
Expected Loss

Credit Loss

ALM ALM

-

상품유가증권
Market

Risk VaR
Credit VaR

투자
유가
증권

중도매
각

Market
Risk VaR

Credit VaR

만기보
유

-
Expected Loss

Credit Loss

대출채권 -
Expected Loss

Credit Loss

기타자산 - -

부채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 (DFA)

기타부채 - - - - -

보험사의 경영과 리스크관리시스템과의 관계를 도시해 보면 <그림

Ⅵ-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림Ⅵ-2>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크관

리시스템은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예를 들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리스크허용한도를 고려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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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조정 후 수익을 측정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리스크를 감안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RAPM)으로 경영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은 일반 금융회사

와 달리 보험가격전략을 수립, 영업활동을 하게 하는 등 리스크관리시

스템은 보험사의 경영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Ⅵ-2>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보험사의 경영

이와 같은 보험사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민

감도분석, 위기상황검증, VaR, 몬테카를로 VaR 순으로 리스크관리시스

템이 개발되어 기존의 ALM시스템과 더불어 이원화된 리스크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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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유지단계, 200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통합단계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Ⅵ-3>참조).

<그림 Ⅵ-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수렴과정

나)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실태 및 문제점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실태를 ALM시스템 단계별로

대비하여 볼 때 정태적 리스크관리단계에 있는 보험사는 10개 보험사,

동태적 리스크관리단계에 있는 보험사는 8개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는 초기 ALM시스템기능을 활용하는 단계, 즉

정태적 리스크관리단계인 1단계 수준의 ALM시스템활용단계에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표 VI-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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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은행은 그 특성이 상이하여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하더라도

17개 은행 중 16개사가 ALM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4개사가 VaR

시스템을, 10개사가 PAPM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는 사실에서 향후 보험사는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6> ALM시스템단계별 해당 국내보험사실태

구

분

정태적RM단계

(1단계)

동태적 RM단계

(2단계)

ALM활용단계

(3단계)

Risk / Retu rn

분석단계(4단계)

Total RM단계

(5단계)

듀레이션,갭분

석 (특정시점위

험정도파악)

금 리 시 나 리 오 별

Cash Flow Testin g,

순자산가치분석

(MVS분석)

Segm entation

별pr ofit Test

회사전체

Risk / Retu rn

최적화

ALM의 독립조

직화, DST

대형사

(8)
6개사 5개사 1개사 0 0

중소형

사(17)
0 0 0 0 0

외국계

(10)
4개사 3개사 0 0 0

주1: 2단계는 ALM시스템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단계

이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보험사가 ALM시스템이나

VaR시스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에서도, Sm ink & Meer의 연구결과처럼 1995년에 이미 선진생

보사(6개국)의 79.4%(총 287개사)가 이미 ALM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는 점(81.3%가 ALM부서운영)에서도, 그리고 리스크관리시스템면에

서 일본보험사와 미국보험사간에서 약 10년이라는 차이(gap)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차

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측면에서도 규

모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대형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 역시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은행권과 비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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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초기단계를 벗어난

구축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형사의 경우는 리스크관리시스템

의 구축비용 부담 등으로 부문별 리스크관리시스템에 구축위주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측면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대형사의 경우

도 통합리스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

등 개별적,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

향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가가 매우 중

요시되는 데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기본방안을 모색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사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국

내 보험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통합리스크 관

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스템,

인력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전사통합관리시스

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스크관리의 비효율성마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기에는 자사의 특성에 맞게 부문별 리스크관

리시스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되, 점진적으로는 전사차원의 리스

크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필요

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는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은 초기에 많은 개발비

용이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관리비용부담을 고려, 특히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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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템 공동개발을 유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계차

원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감독당국측면에서의 직간접

적인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는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의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리스크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자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최소한 구축필

요성이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기준제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각사의 특성에 따라 약간 상이하겠지만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대체로

제 1단계로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제2단계로 시장·신용리스크관

리시스템구축, 제3단계로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 통합, 제4단계로 경

영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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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요약 및 결론

1. 요약

IMF체제이후 국내 보험사는 보다 철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재

삼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정비 및 선진 리스크관

리기법의 도입·개발로 이어져 리스크관리수준이 매우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의 리스크관리수준과 비교하거나 가까운 일

본보험사의 리스크관리사례 등과 대비하는 경우, 아직까지 리스크관리

의 질적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

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노력

과 관심이 최우선시 되지만 감독당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제2장의 리스크감독체제에서 보았듯

이 은행의 리스크감독은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지도하고, 자체적인 감

독수단을 개발하면서 안정성확보차원에서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

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리스크감독은 대체로

선진 감독당국의 감독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리스크평가중심의 감독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진 감독당국의 감독체제가 미래지향적 리스크감독체제

를 지향하면서 상시 리스크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리스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는 상시 리스크감독체제인 리스크평가체제(RAS)개념을 도입하여

CAMELS 형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

여 국내은행의 감독수단개발과 운용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선진 리스크감독체제의 특징은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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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 리스크감독규정이 활발히 제정되고 있으며 국제 정합적인 차원

에서 리스크관리의 기본 틀이 제정되어 리스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감독체제는 당연히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성을 단기간에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제3장에서 보듯이 특히 은행의 리스크관

리실태는 5장의 국내보험사 리스크관리실태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물론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와 보험의 리스크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그리고 ALM시스템 등이

거의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며 RAPM도 10개 은행이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선진 보험사의 리스크관

리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보험사의 경우 이미 기본적인 리스크관리시스

템축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사무·시스템·법규준수리스크

등과 같은 경영리스크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반리스크를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사의 특성에 부합하게 리스크를 세분화하고 각종 위원회

를 설치,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제2장과 제 3장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제 5장에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 및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관련지어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상

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2장의 리스크감독체제상의 특징과 시사점과 관련지어 볼 때

향후 리스크감독은 현행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을 재검토하고 현행 리스

크감독체제를 동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시감독체제로 전환할 필요성

이 있으며 특히 RBC제도 및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新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입문제 등)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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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스크관리관련규정의 경우 리스크체크리스트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정의 정형화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조직의 전

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된다고 본

다. 즉 은행의 경우처럼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지도할 제반규

정의 정비, 상시감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개발, 그리고 신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검토를 통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정착 등이 이루

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제3장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고려하되,

개별 보험사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제5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리스크관리조직의 구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리스크관리

조직의 기능(전문성 및 독립성)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역할

및 책임 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평적 리스크

관리실태평가방식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리스크허용

한도설정, 보고체제의 정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상위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리

스크관리체제의 정비 및 보완은 기업문화의 특성, 리스크관리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리스크관리체제라 하더라도 국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리스크관리수준을 보면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보험사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대형사, 중소형사간에는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여 리스크관리에도 규모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형사는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는 중소형사대로 미진한 리스크

관리부문에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관리방향을 모색하고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넷째,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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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감독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리

스크관리와 리스크감독간에는 상호연관성이 매우 커 보험사의 리스크관

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의 리스크관리실태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수준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리스크관리규정에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규정 정비 없이는

보험사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확보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상과 같은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론적·통계적 시사

점을 바탕으로 할 때 향후 국내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첫째∼셋째) 및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넷째∼여섯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지도라는 측면에서 리스크체

크리스트 및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의 보완, 리스크관리관련 제반규정의

현실화(리스크관리전담조직 규정의 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의 현실

화, 리스크관리공시체제의 내실화)등이 이루어질 필요성 있다. 먼저 리

스크체크리스크 보완측면에서는 필수항목에 대한 표시 등으로 중요도를

구분, 가중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평가근거(기준/ 배점)을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진위여부를 묻는 이원법적 평가체제를 지양하고

보험사 특성을 고려 생보사, 손보사별로 리스크체크리스트를 차별화하

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리스크관리모범규준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

로 경영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내용이 추가 보완되고, 대형사 및 중·

소형사별로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

기적으로는 생보사 및 손보사별로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크관리관련제반규정의 현실화차원에서 자산규모

3,000억원 이하의 보험사에 대해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설치를 일정기

간 유예하여 주거나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설치대상규정을 폐지하는 방

안 모색과 더불어 전담조직의 역할범위 명확화, 타부서와의 견제기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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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담조직에 대한 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 및 규준마련, 리스크관리

위원회 설치제외대상의 최소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영진 견제기능강

화(리스크관리전문가의 위원회참여 의무조항신설 등)를 위한 규정정비,

통일화된 공시기준 마련 등이 요구된다.

둘째, 리스크관리비중의 확대단계(1단계), RAS개념도입에 의한

CAMELS 경영실태평가제도 보완단계(2단계), RAS체제의 활용에 의한

CAMELS 경영실태평가제도 대체단계(3단계)순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감

독체제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CAMELS 경영실

태평가체제에서 CAMELS 경영실태평가체제로 전환한 뒤 점진적으로

RAS개념을 도입하여 상시리스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감독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

는 캐나다처럼 경영실태평가체제를 리스크관리평가체제로 대체하는 방

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리스크중심 新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으

로써 보험사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도

모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리스크

기준자본금제도의 경우 도입시 장·단점, 국내 보험업계에의 적용가능

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어느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형 RBC제도를 도입·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식 리스크

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되, 이를 지급여력화하고 업계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처럼 단계별 소정비율을 적용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시시기는 화계처리 SAP

과 GAAP의 분리, 부채성충당금이므로 업계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프로세스,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는

3대기본축에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리스크

관리조직측면에서는 보험사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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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확보측면에서는 리스크관리전담조직

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부서와

는 차별화된 별도의 상시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리스크관리조직원

에 대한 최소근무연수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사는 여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에 비해 보험리스크관리의 전문성강

화에,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신용·시장·유동성리스크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확보측면에서는 이사회,리스크관

리위원회,리스크전담부서간의 보고체계가 정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감사 등을 통해 리

스크를 통제함으로써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운

용부서, 운용지원부서, 리스크관리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각 부서간의 견

제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외이사 등에 의

한 리스크관리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내부감사이외에 주주 및 투자자보

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리스크관련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최

고경영자의 의지와 더불어 리스크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명문화하

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법

적·제도적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 선진화차원에서 수직적 리스크관리체

제 및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직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에서 보면 대형사의 경우 보험리스

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면서 특히 신용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중소형사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와

유동성리스크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체

계적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모색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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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경영리스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

음으로 수평적 리스크관리체제측면에서 보면 국내 보험사는 현행 하위

리스크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상위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되도록 리스

크관리의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다만 상위리스크관리체

제로의 전환은 각 보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

다도 자사의 특성에 맞게 부문별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

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시스템, 기업문화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전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스크관리의 비효율성마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

다. 또한 리스크관리 비용부담을 고려,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

템공동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계차원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리스크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류한 후 리스크관리시

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는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1단계는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2단계는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

리시스템의 개발, 3단계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통합화, 4단계는

경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등이다. 특히 리스크관리시스템

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감독당국측면에서 리스크관리시스

템개발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마련도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측면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지만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 향상은 단순히 보험사의 노력만이

아닌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보다 정형화되고 선진화된 리스크감독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

178



요약 및 결론

요시되고 있다. 즉 이제는 리스크감독정책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를 선

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될 때

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는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방안 수립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 국내환경

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리스크감독과 리스크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감독당국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보험업계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관리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2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리스크

감독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감

독당국의 리스크감독을 동일선상에서 연구가 진행됨으로 해서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제3장의 리스크관리사례를 일

본의 생보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가 리스크관

리시스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계분석의 경우 리스크감독실태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의 일부

를 기존논문에서 재인용되었다는 점과 제 6장의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

관리방안제시가 대형사/ 중소형사별로 보다 체계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 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가 보험업계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학계, 감독당국의 입장을 제

대로 반영할 수 없었는데 이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대해 본다.

본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리스크감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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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사가 현 리스크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안, 자사의 실정에 부

합한 리스크관리방안 수립에 다소나마 기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자료의 부족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리스크관리사

례 및 실태에 관한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보다 객관화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

업계, 학계, 감독당국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보다 국

내실정에 맞는 리스크감독과 리스크관리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리스크관리관련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동일한 분석방법과 툴(tool)

에 의한 정례적인 분석을 시행, 연도별 리스크관리 수준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는 즉, 단발성연구가 아닌 미래지향적(자료축적 지향적) 연구 지

향이 향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요한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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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은행의 리스크평가체제 (RAS )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예시)

1.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구축에 이사회가 기여한 역할
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 이사회의 감사기능
종합리스크관리 관련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사항
은행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정도

은행 경영의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제도의 활용정도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조성에 대한 기여도

2.리스크관리
하부구조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구축 상황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리스크관리 전문인력확보 및 유지상황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자본할당기준 등 한도관리절차의 문서화 정도
통합적 리스크관리의 수행정도
내부이전가격제도의 수준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제의 수준

3.신용리스크
관리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여신집중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내부거래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베이스의 수준
신용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및 절차의 수준
국외점포 여신운용의 적정성
여신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여신심사역의 전문성 및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정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적정성
여신감리(loan review)제도의 실효성
여신 조기경보제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자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감시기능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의 활용정도

4.유동성리스
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지도비율 준수 실태
자금조달·운용관리의 적정성
유동성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수준
유동성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및 절차의 수준
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감시기능
유동성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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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평가항목(예시)

5.시장리스크
관리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목적 및 방침의 적정성
시장리스크관리대상 또는 범위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측정·분석방법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적정성
시장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의 활용정도
유가증권 등의 투자집중리스크 관리상황

손절매제도(loss- cut system) 운영의 적정성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분류기중의 적정성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
가격결정모형 대한 사후검증기능의 적정성
가격변동리스크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베이스의 수준
자회사의 가격변동리스크에 대한 감시기능
개인별·상품별 한도관리체제의 적정성
금리·환율·주가 등 예측기능의 활용정도
금리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및 절차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금리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베이스의 수준
손익 시뮬레이션 기능의 수준
자회사의 금리리스크에 대한 감시기능
환 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성
환 리스크 관리방법의 적정성

환 딜러의 전문성

환 내부통제기능의 적정성

환 시황 변동시 대응책의 적정성

자회사의 환리스크에 대한 감시기능

6.비재무리스
크관리

경영관리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성
경영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부점에 대한 경영통제의 적정성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장치의 적정성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체평가
현금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가수금, 가지급금 및 별단예금 처리의 적정성
사고취약부문 담당자관리의 적정성
중요증서 및 용지관리의 적정성
책임자 키 (카드)관리시스템 및 관리의 적정성
서류와 장부의 보존관리

대고객 마찰방지 대책의 적정성

소송 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상황
준법감시체제의 적정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법률적 심사절차의 적정성
평판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고객불만이나 시장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응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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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금융리스크관리원칙
(Generally Accep ted Risk Principles)

1.리스크관리전략 (Ris k Ma na ge me nt S tra te gy)

리스크관리조직 (Ris k Orga nization)에 관한 원칙

원칙1: 이사회의 역할 (Role of th e Board)

당해 금융기관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러한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은 명확하게 이사회에 부여되

어야 한다.

원칙2: 집행위원회의 역할 (Role of the Executiv e com m ittee)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승인해야하지만, 매일의 의사결정

권한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잇도록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첫째, 리스크 규모 평가에서 감독당국은 평가자들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유형별로 평가요소를 열거하고 있으

나 평가자의 의무 점검사항은 아니며, 동류그룹비교(p eer

revalu ation), 금융회사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 평가자의 전문적

인 판단에 의거 평가등급은 낮음(low )-보통(m od erate)-높음

(high)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리스크관리 수준평가시 고

려할 공통요소를 제시하고, 평가등급은 취약(Weak)-적정

(Acceptable)-우수(Strong)로 분류하고 있다. FRB는 ㉠이사회 및

경영층의 감시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측

정, 모니터링 및 경영정보시스템 ㉣내부통제 등으로, OCC는

㉠정책 ㉡절차 ㉢직원 ㉣통제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종합평가등급 결정에서는 각 영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187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및 향후 리스크 진행

원칙3: 리스크자본관리 (M anag ing Cap ital at Risk )방향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최종적으로 종합등급 (낮음-보통-높음)을 결정하고

있다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잇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평가하고, 그러한 리스크에 적용될 수 있는

전행적 리스크관리전략(firm w id e risk m anagem ent strategy)

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

는 계량화가능 리스크를 리스크자본체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계량화 불가능리스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원칙4: 리스크관리그룹의 역할 ( Ro le of the Risk M anagem ent

Group)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는 리스크관리그룹은 당해 금융기

관의 리스크관리정책을 확장하고, 적절한 절차의 개발과 시스

템 투자(investm ent in system )를 통하여 리스크전략이 실행되

도록 할 책임이 있다.

원칙5: 리스크관리정책 (Risk M anagem ent Policies)

리스크관리정책은 리스크관리그룹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집행

위원회의 정기적 검토 및 승인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시스템이 리스크관리 그룹에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6: 리스크관리그룹 지원 (Supp ort for th e Risk M anag em ent

Group)

리스크관리그룹은 리스크관리전담조직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하

며, 다른 조직은 관련 리스크관리문제를 리스크관리그룹 앞으

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원칙7: 책임계통 (Lines of Resp onsib i 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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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그룹의 조직구조는 그 활동을 집행위원회가 감시하

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고계통과 책임이 명확하여야 한다.

원칙8: 리스크권한의 위임 (D elegatio n of Risk Auth ority )

리스크관리그룹의 조직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명확하게 작

성한 지침서(m and ates)에 의거 권한을 영업단위 부서에 위임하

는 리스크체제(risk fram ew ork)를 갖추어야 한다.

원칙9: 유효성 평가 (Ev alu ation of Effectiv eness)

집행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의 통제 및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control and risk m an agem ent infrastructu re)의 독립성과 전반

적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금배분(Ca pita l A llo c atio n)

원칙10: 자본금배분 책임 (Respo ns ib il ity for Cap ital A llocation)

원칙11: 리스크한도 (Risk Lim its)

원칙12: 자본금배분 과정 (Cap ital A llocation Process)

자본금배분 및 리스크자본한도의 책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영업

단위부서의 리스크를 감안한 이익(retu rns)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 리스크관리기능에 관한 원칙
(The Ris k Ma nagement Function)

원칙13: 리스크관리부서의 역할 (Role of Resp ons ib il ities)

명백하게 확정된 책임을 부여받아 리스크관리그룹 앞으로 직접

보고하는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칙14: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역할 (Role of h ead of Risk)

당해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에 대해 매일 측정·감시·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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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책임이 있는 리스크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원칙15: 영업단위부서와의 연계 (Links w ith Bu siness U nits)

리스크관리자들은 리스크관리부서와 영업단위부서와의 독립적

연계(ind ep en dent link)를 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칙16: 리스크관리자의 역할 (Ro le of Risk M anagers)

리스크관리자들은 영업단위부서들이 리스크관리정책을 준수하

도록 해야할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17: 영업단위부서 책임자의 관리역할 (M anagem ent Role of

H eads of Bu siness U nits)

영업단위부서 책임자들은 부서내의 리스크를 매일 관리하고 보

고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원칙18: 영업단위 부서 책임자의 정책개발 역할 (Policy D ev elop ment

Role of H eads of Bu siness U nits)

영업단위부서 책임자들은 당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정책의

개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원칙19: 직원의 확보와 경험 (p ersonnel Av ailab ility an d Exp erience)

리스크관리 담당직원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리스크측정·보고·통제에 관한 원칙
(Risk Meas ure me nt, Reporting and Control)

시장리스크측정(Market Ris k Me as ure me nt)에 관한 원칙

원칙20: 평가 (V alu ation)

모든 포지션은 승인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최소한 매일 독립적

으로 시가평가(m arked-to-m arket)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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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21: 리스크의 분해 (Risk D ecompos ition)

시장리스크측정이 정확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이 가진 고유의 시장리스크 구성요소(m arket risk

com p onents)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칙22: 시장위험측정 (M arket Risk M easures)

모든 영업단위부서에 걸쳐서 매일의 시장리스크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세 가지 핵심 시장리스크 척도(VaR, 리스크민감도 측

정, 위기검증능력)를 구성되는 리스크측정체제(risk

m easurem ent fram ew ork)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산된 시장리스

크는 시장리스크 한도(m arket risk lim its)와 비교하여야 한다.

원칙23: 확률기준 측정 (Prob ab ility Base d M easures)

고위경영층(sen ior m anagem ent)에게 전행적으로 집계 가능한

총 시장 리스크노출액(overall m arket risk exp osu re)의 추정치

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VaR와 같은 확률에 기초한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24: 민감도측정 (Sensitiv ity M easures)

금융기관을 포지션의 개별적인 시장리스크 요인들(Market risk

factors)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원칙25: 위기검증 (Stress Testing)

비정상적 시장변동의 금융기관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에 미치

는 영향과 VaR모델들의 범위 밖에 놓이는 사건의 영향

(qu antum of events)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기시뮬레이션을 실

행하여야 한다.

원칙26: 사후검증 (Back-Testing)

VaR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시장사건(m arket even ts)과 대

비하여 검증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시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원칙27: 포지션 유동성 (Pos ition Liqu id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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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스크의 VaR 크기는 포지션의 시장유동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신용리스크측정(Cre d it Ris k Me as u re m e nt)

원칙28: 결제전리스크 측정 (Pre-settlem ent risk M easurem ent)

결제전 신용리스크 노출액(거래상대방이나 고객의 채무불이행

에서 초래되는 손실리스크)은 모든 금융상품과 영업단위부서에

걸쳐서 일관성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개별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한도(cou nterp arty limits)와 비교하

여야 한다.

원칙29: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노출 (Current and p otential Exp osure)

결제전 리스크노출액 측정방법(m easurem ent m ethod ologies)은

현재 및 잠재적 신용리스크노출액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장여건을 신용상당액 기준(credit equ ivalent basis)

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30: 기대손실과 기대외 손실 (Exp ecte d an d U nexp ecte d Losses)

기대 신용손실뿐만 아니라 기대외 신용손실도 함께 산정하기

위하여 잠재적 신용리스크노출(p otential cred it exp osure)은 상

대방 채무불이행률 및 회수율과 결합되어야 하고, 리스크자본

(cap ital at risk) 및 리스크조정성과(risk adju sted p erform ance)

의 측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31: 결제리스크 측정 (Settlem ent Risk M easurement)

결제전리스크 외에 결제리스크노출액도 측정하여야 하며, 일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별 결제리스크한도와 비교하여야 한다.

원칙32: 상계 (N etting)

금융기관들은 적절한 법률적 네팅계약(Legal N etting

Agreem ents)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리스크노출액을 네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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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칙33: 신용도 (Credit-w orth iness)

리스크관리부서는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 및 개별신

용 한도 책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34: 법률적 집행력 (Legal Enforcem ent)

새로운 거래 상대방관의 거래전에 거래상대방이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과 권한(Legal Cap acity an d Authority)

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원칙35: 신용보강 (담보포함: Cre dit Enh ancem ents inclu ding

Collateral)

신용보강은 거래상대방이나 당해 상품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 추가적인 안전성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측정 (Liq uid ity Ris k Me as u re m e nt)

원칙36: 현금관리 (Cash M anag em ent)

미래의 자금조달 소요액(fu ndin g requ irem ents)을 예상하기 위

하여 개별 통화별로 단기적인 추정현금흐름(p rojected cash

flow s)을 측정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원칙37: 자금조달 전략 (Fun ding Strategies)

시장유동성 상실 또는 시장접근 불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동

성 부족액(Liqu id ity N eed s)을 충족하기 위한 대안전략을 당해

금융기관의 비상 유동성 계획과정(contingency liqu idity

p lanning process)에 편입하여야 한다.

원칙38: 시장유동성 (M ark et Liqu idity )

유동성리스크는 시장리스크모델에 편입하거나 이를 따로 계산

해서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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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39: 리스크통합과 감시 (Risk Co nsolidation an d M onitoring)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는 전행적 기준으로

집계되어야 하고, 전행적 지침(firm -w id e guid elines)이나 한도

와 비교하여 일일기준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원칙40: 리스크자본 집계 (Credit at Risk A ggregation)

리스크자본의 합계(aggregate m easure)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

크 및(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기타 계량화가능 리스크의 측정

액들을 결합하여 전행적 및 영업단위부서 수준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원칙41: 리스크자본 한도 (Cap ital at Risk Lim its)

리스크자본한도는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자본배분 의사결정

을 반영하여 영업단위 부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원칙42: 시장리스크 한도 (M ark et Risk Lim its)

VaR에 의한 한도책정은 상이한 시장 및 금융상품의 포지션을

공통의 척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시장리스크요소에 대한 민감

도에 근거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영업단위 부서, 데스크 및 거

래자별로 책정하고 감시한다.

원칙43: 신용리스크한도 (Cre dit Risk Lim its)

신용리스크한도는 각 거래상대방 또는 고객별로 책정하여야 하

고 신용리스크 한도의 이용가능성을 거래 개시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원칙44: 한도재검토 절차 (Lim it Rev iew Proce dures)

리스크한도는 시장여건 및 거래전략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야

한다.

원칙45: 신규상품 평가와 승인 (N ew Pro duct Ev alu ation an d

Auth oriz ation)

신규상품 거래를 위한 공식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

기에는 상품의 사용에 대한 이유, 기존 정책문서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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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경사항, 평가절차, 잠재적 거래상대방 명단 등이 상술되고

적합한 통제와 절차, 시스템 및 리스크분석기법 등이 마련되었

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수익과 원가 배분(Inc o m e a nd Co s t A llo c atio n)의 원칙

원칙46: 수익인식정책 (Rev enu e reco gnition Policies)

수익인식정책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고, 적용하는 회

계원칙(accountin g princip les)면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칙47: 원가배분 (Co st A llocatio n)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는 각 영업단위부서의 공헌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가를 발생시킨 영업단위부서 앞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원칙48: 자금조달과 이전가격결정 (Fun ding and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은 영업단위부서간에 수익성을 일관성 있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첫단계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칙49: 세금 (Taxatio n)

현물시장상품(cash m arket produ cts)과 파생금융상품은 세무처

리 방법이 상이하므로 성과지표는 세후기준(p ost-tax basis)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원칙50: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Cap ital an d Retaine d earning s)

경영진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사용에 대하

여 배분, 평가 및 내부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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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 (Pe rfo rm a nc e Me as ure m e nt)에 관한 원칙

원칙51: 일관성 있는 측정기준 (consistent b asis of measurem ent)

성과와 이익변동성(volatility of earnings)은 서로 다른 영업활

동에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하여 전행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

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원칙52: 양적 및 질적평가

영업단위부서의 성과는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들을 모두 사용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원칙53: 리스크조정 성과측정 방법론 (RA PM M eth o dologies)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리스크한계의 범위 안에서 수익성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상이한 영업단위부서간에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

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리스크조정 성과측정(Risk adju sted

p erform ance m easurem ent)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칙54: 성과목표액 (Perform ance Targets)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독립적인 성과목표액이 주어져

야 한다.

원칙55: 예측정책 (Forecasting Policy )

리스크조정 성과척도는 미래의 투자기회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운영 (Ope ratio n)에 관한 원칙

거래부서 (Fro nt Offic e )에 관한 원칙

원칙56: 권한부여 (Auth oriz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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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당해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명확히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칙57: 의사결정 지원 (D ecis ion Support)

거래부서(front office)는 거래를 실행하기에 앞서 고객 또는 거

래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고,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

록 세부사항을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원칙58: 상대방의 거래경험 (Counterp arty Exp erience)

거래부서는 거래체결에 앞서 내용이 복잡한 거래들에 관한 거

래상대방의 전문지식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59: 소요자금의 조달 (Financing)

거래담당자는 거래체결 앞서 그 거래에 따르는 자금 소요액을

알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후선부서를 통한 자금조달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칙60: 거래내역의 전산입력 (Trade capture)

거래내역의 전산입력시 완전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통제부서 및 지원부서에 관한 원칙

원칙61: 평가 (V alu ation)

포지션의 재평가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승인된 정책과 절

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매매호가의 중간가격수준에서

개별 조정액을 차감한 가격 또는 적절한 매입·매도호가수준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원칙62: 손익보고 (Prof it an d Losses Rep orting)

당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일일 기준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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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63: 가격검증 (Price V erif ication)

재평가에 적용하는 가격과 금리는 독립적 출처에서 입수하여야

하며, 내부가격(in-h ou se price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부가격

(독자적 모델 포함)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갖추어야한

다.

원칙64: 거래처리 (Trade Processing)

원칙65: 거래확인 (Co nf irm ation)

원칙66: 결제 (Settlem ents)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이체는 상급자의 적절한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거래실행, 거래처리 및 대사부서(reconciliation)와는 독

립적인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67: 대사 (Reconcil iation)

거래수준에 따라 정기적이고 독립적으로 제3자와 대사를 실시

하여야 하고 내부대사 역시 적절한 때 또는 내부 포지션이 발

생할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원칙68: 자산통제 (A sset control)

모든 자산(당해 금융기관의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을 안전하

게 보호하고, 고객의 자산을 확인, 분리하기 위한 통제가 있어

야 한다.

전행적 통제영역(Firm-w ide)에 관한 원칙

원칙69: 거래보고 (Transaction Reporting)

경영진은 당해 금융기관의 거래가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과 거

래소 앞으로 적시에 보고되고 있음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원칙70: 자본적정성 (Cap ital A dequacy )

집행위원회는 자본금 요건(cap ital requ irem ents)을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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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71: 자금관리업무 (Treasury Op eratio ns)

금융기관은 영업부문의 관리와는 독립적으로 적절한 자금관리

를 하여야 하고 여기서는 각 영업단위부서의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을 감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72: 채용과 연수 (Recru itm ent an d Train ing)

금융기관은 적절한 경험, 기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

의 전문직원이 모든 관리, 거래실행, 운영, 리스크관리 및 감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73: 보상정책 (Co mp ensatio n Policies)

보상수준은 각 영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반영하여야

하고 보상정책은 그 금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원칙74: 내부감사 (Internal Au dit)

원칙75: 세무 (Taxatio n)

집행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반적 활동과 그 개별기관 및 세부

영업부문들에 대하여 조세전문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정을 알

리고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세법위반 또는 세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미비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원칙76: 규제·감독 (Regu lation)

이사회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 및 영업행위 규제조항

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맡은 충분한 인원을 갖춘 규제·

감독준수부서(compliance d ep artm 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사회는 규제·감독규정 전문가가 그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여 규제·감독의 위반 또는 그 변경이

나 쟁점에 대한 대비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리스크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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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77: 법률문서의 작성 (Legal D ocum entation)

모든 보관기관(cu stodians), 브로커, 거래상대방 및 고객과의 관

계를 분명히 하고 거래개시전 적절한 법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78: 영업의 계속 (Bus iness Continu atio n)

이사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

절하고 포괄적인 영업계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5 .리스크관리시스템 (Ris k Ma na ge me nt Syste ms)에 관한 원칙

원칙79: 기능의 파악 (Identif ication)

적용업무 아키텍쳐(app lication architecture)는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모든 수준의 리스크관리 요건을 정의

해야한다.

원칙80: 기능의 배치 (Locatio n of Fu nctions)

적용업무 아키텍쳐는 개별 영업부서별로 분산된 리스크처리가

아닌 중앙집중식 리스크처리(central risk processing)에 필요한

처리유형과 수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원칙81: 정보보고 빈도 (Frequ ency of Inform ation D eliv ery )

적용업무 아키텍쳐는 임의조회(ad hoc qu eries)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보고의 주기와 형식 요건을 정의해야 한다.

원칙82: 데이터저장 (data Storage)

데이터 아키텍쳐는 구조, 상세수준, 위치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의 데이터 저장요건을 정의해야 한다.

원칙83: 데이터의 무결점성과 소유권 (D ata Integrity an d Ow nersh ip)

데이터 아키텍쳐는 검증과 대사절차를 거쳐 모든 리스크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데이터의 소유권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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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책임도 정의해야 한다.

원칙84: 상호운용성 (Inter-op erab il ity )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아키텍쳐는 하드웨어,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및 통신 하부구조 등에 있어 명시된

정보기술전략과 배치되지 않도록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원칙85: 정교화 수준 (Lev el of Sophistication)

기술적 아키텍쳐는 신기술과 패키지 솔루션들의 적절한 이용을

포함하여 리스크관리에 요구되는 정교화수준을 정의해야 한다.

원칙86: 시스템 및 모델의 보안 (Sy stem an d M o del Security )

기술적 아키텍쳐는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 및 모델의 무결점

성(Integrity)과 기밀성(confid entiality)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

안수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원칙87: 백업, 복구 및 비상계획 (Back-up, Recov ery, and Contingency

Plann ing)

기술적 아키텍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장애를 견뎌낼 수 있는 적절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정의해야 하며, 장애에 대비한 전면적 비상계획을 수립해 놓아

야 한다.

원칙88: 정보기술조직 (IT Organiz ation)

리스크관리 시스템 조직은 리스크관리 아키텍쳐의 개발 및 유

지보수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 한

다.

원칙89: 정보기술개발 (IT D ev elop m ent)

자체개발이든 패키지를 이용한 개발이든 모든 리스크관리 정보

시스템의 개발은 통제된 방식으로 사양이 정의되고 개발 및 구

현되어야 한다.

201



<별첨 3 > 리스크관리 및 감독에 관한 설문지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1.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과

리스크관리조직 기능

1-1.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에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

V111 보험사가 부담하는 재무적 손실이나 주주가치의 감소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 )

V112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전략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등
필요시에는 리스크관리 전략의 변경여부를 적절하게 재검토한다.
( )

V113 이사회가 수립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에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

V114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1-2 .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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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감시기능

V121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기
초로 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데 필요
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

V122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되도
록 조직구조, 권한과 책임의 배분 등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

V123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경우 위임사항
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 )

V124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

1-3 . 리스크관리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

V131_1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수립한 리스크 관리전략 이행을 위해 리스크정
책 및 절차의 개발, 시스템투자 등 리스크관리관련 중장기종합계획
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다. ( ),

V131_2 동 중장기종합계획이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

V132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계획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수정계획이 적시에 수립되고 있다.( )

1-4 .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정도

V141_1 경영진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동 전
담조직이 이해관련 부서(예; 투자운용분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

V141_2 경영진은 리스크 한도의 운영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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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1_3 경영진에게 리스크 관리정보가 적시 제공된다.( )

V142 경영진이 시장상황의 변화, 리스크 노출자산의 증가 등 리스크환
경변화에 따라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 리스크한도, 내부통제환
경 등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

1-5 . 경영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의 활용정도

V151 경영진이 신상품 개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
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을 한다.
( )

V152 경영진이 민감도분석(stress testin g), 시나리오분석 등을 통해 시장변
동이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V153 경영진이 대출금리결정, 자본배분, 성과관리 등 경영의사 결정시 리스
크측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 의사결정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1-6 .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도

V161 경영진이 적정한 리스크관리가 수익성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충분
히 이해하고, 이를 전직원이 인식하고 있다. ( )

V162 경영진이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단기목표달성 위주의 보상체계
및 외형위주의 문화를 지양하고있다. ( )

1-7 . 리스크관리 규정

V171 귀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리스크 체크 리스트를 현업에서 유용
하게 활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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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2 2001년 1월 제정된 보험사의 리스크모범규준은 리스크관리를 운
용하는데 유용하다. ( )

1-8 . 리스크관리조직 및 기능

V181 리스크관리부서에서 근무한지 2년 이상 되는 전문인력을 몇 명 확

보하고 있습니까? ( )명

V182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의 보험계리인은 몇 명입니까? ( ) 명

V183 리스크관리전담부서의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몇 명입니

까? (보험계리인 제외) ( )

2 .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2-1.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상황

2-1-1.
(1) 보험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대상 보험리스크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목적

예정이율의
적정성

상품개발

위험율

① 분석모델명에는 회귀모형, 시계열분석, 시나리오분석 등을 기재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d or 또는 이용S/ W명

(엑셀 등)을 기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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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을 기재

분석모델별 분석목적에는 아래 예에 따라 기입(복수기입 가능)

ㅇ 예정이율의 적정성 측정

ㅇ 상품개발의 유용성(손익분석)

ㅇ 소비자의 도덕적 위험산정

ㅇ 기타 < >

리스크 측정결과치 관련 최근 출력자료(또는 보고자료) copy 1부 첨

부요망

(2) 보험리스크 관리절차(p rocess)를 간략히 설명하시오(관리흐름도)

(3) 상기 보험리스크관리 시스템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계획

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4) 상기 보험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과 자사 인원 투입인력은 ?
( )년 ( )명

(5) 보험리스크 측정시스템이 아직 검토,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귀사가 향후에 도입할 보험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오

2-1-2.
(1) 시장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모델
(명칭)

측정 및 관리 내용

분석
내용

분석
기간

최종
보고

보고
주기

개발
계획
시스템
명칭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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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내용에는 VaR,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등을 기재

② 분석기간에는 일, 주, 월 단위로 기재

③ 최종보고에는 최종보고자를 기재하고 결재단계가 몇 단계인지 ( )

내에 기재

④ 보고주기에는 최종보고자앞 보고주기를 일, 주, 월 등으로 기재

⑤ 개발계획에는 개발 또는 보완 추진중인 모델을 개발시점∼완료시점으

로 표시

⑥ 시스템 명칭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 or 또는 이용

S/ W명(엑셀 등)을 기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

요액(억원 단위)을 기재

⑦ 시스템 제공에는 외부도입 시스템 Ven d or를 기입

⑧ 리스크 측정결과치 관련 최근 출력자료(또는 보고자료) copy 1부 첨

부요망

(2) 시장리스크 관리절차(p rocess)를 간략히 설명하시오(관리흐름도)

(3) 상기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계

획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4) 상기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과 자사 인원 투입인력은 ?
( )년 ( )명

(5)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이 아직 검토,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귀사가 향후에 도입할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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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모델
(명칭)

측정 및 관리 내용

분석
내용

분석
기간

최종
보고

보고
주기

개발
계획
시스템
명칭
시스템
제공

① 분석내용에는 유동성갭, 만기갭, Regression, Simu lation 등 기재

② 분석기간에는 월, 분기, 년의 단위로 기재

③ 최종보고에는 최종보고자를 기재하고 결재단계가 몇 단계인지 기재

④ 보고주기에는 최종보고자앞 보고주기를 일, 주, 월 등으로 기재

⑤ 개발계획에는 개발 또는 보완 추진중인 모델을 개발시점∼완료시점

으로 표시

⑥ 시스템 명칭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 or 또는 이용

S/ W명(엑셀 등)을 기입하고,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

원 단위)을 기재

⑦ 시스템 제공에는 외부도입 시스템 Ven d or를 기재

⑧ 리스크 측정결과치 관련 최근 출력자료 (또는 보고자료) copy 1부

첨부요망

`

(2)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p rocess)를 간략히 설명하시오(관리흐름도)

(3) 상기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계

획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4) 상기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과 자사 인원 투입인력은 ?
( )년 ( )명

208



별첨

(5) 유동성리스크 측정시스템이 아직 검토,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귀
사가 향후에 도입할 유동성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오

2-1-4.
(1)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대상 신용리스크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유형 분석목적 평가방식

개인고객

기업고객

유가증권

① 분석모델명에는 분석대상별 측정활용하고 있는 분석모델명을 기재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 or 또는 이용S/ W

명(엑셀 등)을 기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

(억원 단위)을 기재

③ 분석유형에는 Cred it Scorin g, Logit, Discrim in ant, N eu ral N etw ork,

ZETA, EDF(KMV), CreditMetrics, CreditRisk+, Ju d gem en tal,

Decision Tree 등 어떤 분석 방법과 유사한지 기입

④ 분석모델별 분석목적에는 아래 예에 따라 기입(복수기입 가능)

ㅇ 신용등급의 산정, 부실확률의 계산, 등급하락확률의 계산, 상시감

시 및 회수기 (Trigger Point) 등 산정

ㅇ 기타 < >

⑤ 평가방식에는 평점부여방식, 등급부여방식 등으로 기재하고 등급부

여방식의 경우 7등급, 9등급 등과 같이 등급단계를 ( )안에 표시

⑥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에

만 작성

⑦ 리스크 측정결과치 관련 최근 출력자료 (또는 보고자료) copy 1부

첨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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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리스크 관리절차(p rocess)를 간략히 설명하시오(관리흐름도)

(3) 상기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계획

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4) 상기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과 자사 인원 투입인력은 ?
( )년 ( )명

(5)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이 아직 검토,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귀사
가 향후에 도입할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
오

2-1-5.
(1) ALM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대상 ALM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유형 적용시기

부
채

자

산

분석모델명에는 분석대상별 측정활용하고 있는 분석모델명(ALM,

Cash flow ALM 등)을 기재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or 또는 이용S/ W명

(엑셀 등)을 기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원

단위)을 기재

③ 분석유형에는 Gap분석, 민감도분석, Segm ent 등을 기입

④ 리스크 측정결과치 관련 최근 출력자료 (또는 보고자료) copy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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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요망

(2) 상기 ALM시스템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계획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3) 상기 ALM시스템 구축 기간과 자사 인원 투입인력은 ?
( )년 ( )명

(4) ALM시스템이 아직 검토,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귀사가 향후에 도
입할 ALM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오

2-1-6 경영관리리스크 시스템 운영 현황

(1) 경영관리리스크 측정·관리하고 있습니까, 측정하고 있다면, 어떤 측정

시스템 또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리스크 측정시스템 또는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3) 현재 경영관리리스크를 측정,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계획 및 측

정방법등을 기술하시오

V217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시장·신용 등 개별 리스크 및 종합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위험조정 후 성과측

정, 원가관리, 내부이전가격(FTP)산출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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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8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

록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구축되어 있다.

V218_1 개별리스크시스템을 향후 시스템적 통합관리를 감안하여 구축하고

있다 ( )

V218_2 리스크의 인식·측정·감시·통제의 각 기능별 목적에 부합하여 구

축되어 있다. ( )

V218_3 리스크별, 부서별, 영업활동별 관리 등 필요에 따른 충분한 시스템적

지원을 감안하여 구축되어있다. ( )

V218_4 리스크관리시스템(하드웨어, 운영시스템, D/ B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의 전산운영체제와 부합하여 구축되어 있다. ( )

V219 리스크관리를 위해 데이터관리의 통합성, 구성체계의 적절성, 운

영체제의 효율성을 갖춘 관계형 데이터웨어하우스가 구축되고, 데

이터별 관리책임과 유지보수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V2110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사용자통제, 네트워크 보안,

모델수정권한 등의 보안체제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V2111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장애(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 등) 발생에 대

비한 적절한 백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을 문서화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다. ( )

2-2 .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V221_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투자운용팀과 같은 이해 관련 부서와 독립적으

로 설치되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보고시 이해 관련

부서와 독립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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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1_2 한도조정, 가격결정 등 각종 위원회에 부의되는 리스크관리 관련 사

항에 대한 사전협의시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 )

V221_3 리스크관리전담조직 담당 임원이 이해 관련성이 있는 업무부서의 임

원을 겸임하지 않고 있다. ( )

V221_4 리스크관리관련 보고는 이해 관련 부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이사회 및 최고경영층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 )

V221_5 리스크관리 관련 정보에 대한 리스크 발생 부서로부터의 정기적 정보

입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V222 Middle office가 Front office와는 독립적으로 이해 관련 부서의 리스크관

리정책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

V222_1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를 작성하고 제공한다.( )

V222_2 리스크 한도 준수를 점검하고 한도초과에 대해 조치한다.( )

2-3 .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상황

V231 리스크관리 대상 업무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고 있다.( )

V232 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

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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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의 적정성

V241 내부감사 조직이 리스크관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감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V242 내부감사 조직이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

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감사인력을 확보·육성하고 있다.

( )

V243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가 다음 예시사항을 포함하여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다.( )

V243_1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 )

V243_2 리스크관리 부서의 조직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

V243_3 리스크측정 결과가 리스크관리업무에 잘 반영되고 있다.( )

V243_4 리스크측정 모형 및 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가 적절히 이루

어져 있다.( )

V243_5 리스크측정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V243_6 경영정보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다.( )

V243_7 리스크관련데이터가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의 성격을 지닌

다.( )

V243_8 리스크관리에 이용된 각종 가정이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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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3_9 리스크 산출 방법의 정확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V243_10정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인되고 있다.( )

V243_11리스크측정 모형의 구조와 운영절차가 적정하다.( )

2-5 .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V251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고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V251_1 각종 한도관리 현황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리스크 한도, 투

자·거래한도, 손실한도 등) ( )

V251_2 리스크 유형별 노출규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보고되고 있

다.( )

V251_3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책이 보고되고 있다.

( )

V251_4 사후검증 및 스트레스테스팅, 시나리오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 )

V251_5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 및 자본관리가 보고되고 있다.

( )

2-6 . 한도관리 및 위험자본 할당

V26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각종 한도

를 설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관리한다.( )

215



V262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한도를 설정·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V262_1 한도의 설정 및 관리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 )

V262_2 최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 설정이 이루어진다. ( )

V262_3 환경변화에 따라서 한도가 조정된다.( )

V262_4 자기자본과 영업이익, 경영전략, 리스크정책 등이 감안된다.( )

V262_5 시장여건 및 경영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재검

토가 이루어진다. ( )

V263 설정된 리스크 한도가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지 여부

V263_1 위험조정 성과평가에 의한 한도배분이 이루어진다. ( )

V263_2 부서별 신청된 한도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검토하고 조정하

는 기능이 적절하다. ( )

V263_3 보험사의 규모, 자금운용규모, 리스크노출규모에 따른 리스크별, 부

서별,등 적절한 리스크보유 단위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 )

V263_4 부서별로 배분된 한도가 업무계획과의 잘 부합된다. ( )

V263_5 특정부서, 특정부문에 한도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

V264 배분되어진 리스크 한도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

다. ( )

V264_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에 의한 각 부문별 한도가 통합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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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4_2 mid dle office에 의한 한도준수여부 점검되고 있다. ( )

V264_3 적정 주기로 한도준수여부가 확인된다. ( )

V264_4 한도초과 발생시 보고체제 구축 및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 있

다. ( )

V264_5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반 구축이 이루어져 있다. ( )

2-7 .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제의 수준

V271 서로 다른 영업활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한 일관성있는 기준에 의

해 성과를 측정(RAPM)함으로써 전략목표 및 리스크관리 목표의 관점

에서 서로 다른 영업활동 또는 영업부문간 비교평가를 통하여 리스

크중심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V272 성과측정단위별로 성과목표액 또는 최저요구수익률(hurdle rate) 설

정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용, 리스크관리 전략, 과거성과, 향후 예상되

는 영업활동의 변화, 전반적 마케팅, 재무계획 등을 감안하고 있다.( )

V273 측정되어진 성과평가결과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의 정기적인

달성여부 확인 및 경영평가, 보상체계 등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

다.( )

V274 정확한 업무원가산출을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이 구축되고, 동 시스템

이 조직단위별, 상품별, 고객별 원가를 적절하게 산출할 수 있다.

( )

V275 귀사는 위험에 기초한 자본배분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회사

전체 및 이익부서별 VaR 계산 및 이에 따른 자본배분이 가능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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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기술하시오)

V276 각 사업부문별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금리 및 자본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는 경우 귀사의 내부금리 산출 및 자본배분 방법

은 무엇입니까?

V277 귀사는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에 대해 RORAA (Retu rn on

Risk Adju sted Assets), RARO C(Risk Adju sted Retu rn on

Cap ital), RORA C(Retu rn on Risk A dju sted Cap ital),

RARORAC(Risk Adju sted Retu rn on Risk Adju sted Cap ital) 등과

같은 성과측정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2-8 . 리스크 측정 기준과 방법

V281 대출이자율 결정에 대출의 예상손실율, 리스크프리미엄을 반영한다.

( )

V282 예정이율리스크를 산정하여 상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

V283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 )

V284 가격결정시 내재가치(Embeded Valu e)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 )

V285 정기적으로 대출거래처의 현황, 사업성, 수익성, 활동성 및 채무능력

등의 변동상태를 확인하는 대출분석(Loan Review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

V286 유동성 목표비율에 적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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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 )

V287 시장리스크 대상상품은 시가에 의한 손익평가를 하고 있다. ( )

V288 만기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자율 민감도 분석이 시행되고 있다.

( )

V289 포지션 평가시 이자율 기간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

2-9 . 리스크 통제

V291 경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적정성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

V292 예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다. ( )

V293 특정고객에 대한 편중대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다.

( )

V294 리스크 허용한도와 손실발생액 및 손실예상액에 대한 분석은 주기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3 . 신용리스크 관리

3-1. 신용리스크 관리원칙

V311 신용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

219



여하고 있다. ( )

V312 대출,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신용리스크에 노출된 신용포트폴리

오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산업별(업종별), 담보별 포트폴리오 관리여

부 및 신용공여 집중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경영진에게 보

고하고 있다. ( )

V313 신용등급에 따른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설정 및 변경절차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공여한도는 물론 보

험사 내부적으로 한도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

V314 산업동향 및 국제금융동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노출액을 조정·관리하고 있다. ( )

3-2 . 신용리스크 관리방법

V321 신용리스크의 허용한도 및 목표비율이 자기자본 혹은 업무이익에 대

비하여 적절히 설정하고 있고, 재무상태, 자본금 수준, 관리능력 등의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 )

V322 귀사가 시장여건 및 경영전략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리스크 한도

를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있다. ( )

V323 대출 취급시 거래처의 사업계획 및 영업전망, 재무현황, 자금용도,

투자효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있다. ( )

V324 대출가격 결정시 신용프레미엄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손실 뿐만

아니라 비예상손실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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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대출 및 신용리스크 담당자의 전문성

V331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대출심사 및 기업분석에 대한 일정

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V332 대출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

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333 신용리스크 관리 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

V334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 )

V335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되

고 있다. ( )

3-4 . 신용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V341 신용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 및 시스

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

V342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신용평가모형이 금융·경제환경 변화, 보험사

의 대출 및 리스크관리 정책 변화시 적절히 조정되어 유의성을 확보

하고 있다. ( )

V343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V344 신용평가모형의 결과가 신용공여포트폴리오관리, 손실예상추정, 금리

결정, 신용프리미엄 및 대손충당금 책정기준 그리고 성과 및 보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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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에 활용되고 있다. ( )

V345 신용평가모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V345_1 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

V345_2 부실대출에 대한 신용등급의 적정성 및 신용등급의 부실대출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V345_3 일정기간내 신용등급의 변화(tran sition m atrix)를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V345_4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간 격차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 )

V345_5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치는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 )

V345_6 모형자체에 대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

3-5 .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V35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포지션 및 한도의 축소, 신용보완책

마련 등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V351_1 경기 침체에 따른 전체 또는 일부 포트폴리오의 신용악화 또는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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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1_2 거액 대출 보유기업의 신용도 악화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

V351_3 개별 업체가 속한 산업경기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

V352 운영중인 조기경보제도가 최근 및 과거 부도기업 중 상당부분을 조

기예측 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하고 있다. ( )

V353 과거 부도기업의 부실징후기업 선정·운영실태, 업체의 비재무적 상황,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

3-6 . 위기상황분석(s tre s s te s ting)의 활용정도

V361 위기상황분석이 경기순환주기, 이자율 및 기타 시장의 움직임과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되고, 동결과를 전반적인 한도설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 )

V362 위기상황 분석시 보험사의 신용 익스포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사건과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여 동 사건이나 변화에 따

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V363 위기상황분석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행되어 이사회 또는 경영진

에게 보고되고, 분석결과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실시, 리스크노출 규

모 감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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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동성리스크 관리

4 -1 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V411_1 회계사의(부외거래 포함) 자산·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

V411_2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 )

V412 기간별 유동성 전망 분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동추이와 향후전

망을 분석하고 있다. ( )

V413_1 장·단기에 걸친 미래의 유동성 수요는 단순약정만기 기준이 아닌 원

금과 이자의 실질현금흐름,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측정·

관리되고 있다. ( )

V413_2 정상적인 시장상황(goin g concern con dition), 보험사 특성별 위기상

황 또는 전체시장의 위기상황(general market crisis) 등에 대비하기 위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만기표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 )

4 -2 .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V421 보험사 자금조정을 통할하는 부서와 자금조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확립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마

련되어 있으며, 자금조정을 통할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간 자금의 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 )

V422 거액대출, 거액투자 및 거액조달이 유동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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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가 하여 동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V423 자금조달·운용계획 수립시, 향후 자금수급상의 변동상황을 반영하

고 내규에 따라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다. ( )

V424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한도가 특정기간 동안의 누적 현금흐름 갭

(GAP)불일치(mism atch), 만기별 갭(GAP), 자기자본 등에 대해 설정

되고, 정상적인 시장상황과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 )

V425 유동성리스크의 허용한도 설정시,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 승인을 거치고,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 )

V426_1 측정된 리스크 익스포져와 허용한도를 정기 및 수시로 대조·확인하여

한도 초과시에는 원인분석과 경영진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

V426_2 대응전략의 수립 등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 )

4 -3 . 유동성리스크 관리자의 전문성

V431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432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

다. ( )

V433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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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 유동성리스크 관리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

정도

V441 유동성리스크 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V442 유동성 목표비율에 적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사항이 시스템

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V443 금리민감형 자산·부채의 차이(gap)를 정확히 파악·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 )

V444 귀사의 유동성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

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V445 귀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여 평가모델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V446 사용중인 유동성리스크모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적절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모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V447 유동성리스크 모형에 대한 사후 검증시 사용중인 모형의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4 -5 .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적정성

V451_1 귀사의 시장에서의 평판, 신용등급의 변화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관리대

책(contin gency p lan)이 다음사항과 같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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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

V451_2 정보전달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보험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

의 흐름을 적시에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절차의 수립)( )

V451_3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위기상황에서 담당자별 직무를 명확하게 언급하

고 부서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 )

5 . 시장리스크 관리

5-1.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V511 시장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

V512 시장리스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국내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
품 등에 대한 부서별, 포트폴리오별, 데스크별 등에 따라 적정한 한
도설정 및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리스크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

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

V513 시장리스크 규모를 감안한 적정자본유지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타당

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적정자

본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자본 확충전략을 수립·운영하

고 있다.( )

V514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리스크관리는 국내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는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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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5 시장리스크 관리목적 및 방침이 리스크관리 관련규정 등에 문서화되

어 있고, 이해관련부서(예; 투자운용부서) 직원이 동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

5-2 .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V521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반한도설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동향 및 국제금융동향 등 시장상황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V522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시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한편, 경영진이 필요시 전략

을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522_1 전략목표의 실행가능성 및 적정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522_2 장·단기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523 각종 한도설정 시 유가증권 등의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

V523_1 유가증권의 발행자별·업종별 투자한도를 고려하고 있다. ( )

V523_2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자산운용 규제 한도 내에서)를 고려하고 있

다. ( )

V524 개인별·상품별 리스크한도 및 자산운용한도 설정·운영에 대해서 문

서화하고 있으며, 한도 설정시 특정개인이나 상품 등 특정부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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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험조정후 성과측정을 하고 있다.( )

V525 한도초과시 적시에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에 대

한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변동시 개인별,

상품별 한도의 검토·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V526 시장리스크 준수상황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가피하게 한도초과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527 손절매 기준 운영시 트레이딩 규모 및 거래상품의 위험특성 등을 감안

하고 있으며, 손절매 기준이 일정기간 동안 트레이딩에 따른 누적손실

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하여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

V528 손절매 유보조건의 구체적 기준설정 및 손절매 유보시 시장상황, 유가

증권 발행업체의 제반여건 및 향후 가격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

V529 손절매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적정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손절

매 실시내용 및 손절매 유보내용에 대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

V5210_1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관리를 위한 적정한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V5210_2 거래실행부문과 사후관리부문의 분리 등 직무분리 및 상호견제시스템

을 확립하고 있다. ( )

V5211 시장상황 변화 및 내부통제체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내부통제체제

를 즉시 보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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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시장리스크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V531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

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V532 시장리스크 관리 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

V533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 )

V534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 )

5-4 . 시장리스크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V541 시장리스크 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V542 시장리스크의 원천을 파악하고 금리, 주가 등의 시장위험요인 변동

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사에 적합한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V543 시장리스크 측정기법이 합리적·과학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

며, 측정기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V544 시장리스크측정·분석결과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진 및 이사회 등

에 보고되고 그 결과가 수용되고 있다.( )

V545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업무의 거래실행, 리스크 관리, 사무처리, 지

원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임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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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6 사용중인 시장리스크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적절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모

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V547 시장리스크 시스템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시 사용중인 모형의 가

정과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V548_1 가격변동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데

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 ou se)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 있다. ( )

V548_2 데이터웨어하우스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 데이터구성체계의

적절성,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체계구축,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 데이

터 운영체제의 효율성 등을 갖추고 있다. ( )

V549 금리·주가 등에 대한 예측이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보조기법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V5410 금리·주가 등에 대한 예측이 장·단기로 구분되어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상황 변동시 수시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V5411 예측결과를경영진에게 보고하는한편,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있도록유관부

서 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V5412 예측결과가 리스크 현황 분석, 시장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 수정 등

리스크관리업무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

V5413 예측모형의 예측오차를 상시 점검하는 등 예측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예측모형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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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위기상황 분석(s tre s s te s ting)의 활용정도

V551 위기상황 발생시 보험사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리스크 관리방침 수립시 감안하고 있다.( )

V552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경영진에게 보고되며, 필요시 경영진이 보고내용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V553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손

실확대 및 시황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보완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

6 . 보험리스크 관리

6-1. 보험리스크 관리원칙

V611 보험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 )

V612 보험리스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보험종목별 손해율, 보험요율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

V613 예정이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제

가 마련되어 있다. ( )

V614 적정 자본유지정책 수립시 다음사항을 감안하고 있다.

V614_1 보험리스크 요소가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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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14_2 상품포트폴리오에의한보험리스크가자본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고있다.( )

V614_3 보험리스크 규모변동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책을감안하고있다. ( )

6-2 . 보험리스크 관리방법

V621 보험리스크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상품별 손익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 )

V622 신상품 개발시 금리 시나리오에 의한 손익분석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

V623 경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적정성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

V624 예정이율리스크를 산정하여 상품정책(상품개발 판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V625 예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V626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 )

V627 보험리스크의 허용한도 설정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 업무에 활용

하고 있다. ( )

V628 보험종목별 손실(손해율) 허용한도가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V629 신상품개발시 상품개발지침에 의거하고 상품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

V6210 보험리스크의 관리가 지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

로 감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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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211 보험리스크와 관련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이루어지

고 있다. ( )

V6212 보험계약 인수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계약인수

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

V6213 보험리스크 담당부서는 리스크 한도초과시 한도초과 사실, 사유 및

대처방안을 리스크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있다. ( )

6-3 . 보험리스크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V631 보험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V632 보험리스크 관리 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

V633 보험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 )

V634 보험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

( )

6-4 . 보험리스크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V641 보험리스크평가모형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

V642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보험리스크모형이 금융·경제환경 변화, 리스

크관리 정책 변화시 적절히 조정되어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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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3 보험리스크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포트폴리오, 미래현금

흐름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V644 보험리스크 측정모형의 정당성은 정기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 )

V645 보험리스크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

제가 구비되어 활용되고 있다. ( )

V646 보험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보험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상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

인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V647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한 각종 정보가 관련부서간에 공유되어 보험리

스크 관리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다. ( )

V648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데이타베이스가 금리리스크 노출 보험상

품 혹은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각종 금리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추세분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하

고 있다.( )

V649 현재시점의 대차대조표 부내·외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정태적 시뮬레이션(static simu lation)모형과 장래의 금리

변화와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보험리스크를 평가하는 동태

적 시뮬레이션(dyn amic simu lation)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

을 고려하고 있다.( )

V649_1 시장상황과 고객의 형태분석을 통한 보험 해약 가능성을 분석한다.

( )

V649_2 예정이율 결정에 대한 보험사의 전략을 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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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9_3 새로운 영업활동 수행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 )

V649_4 시뮬레이션 결과와 과거의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모델의 적

합성을평가한다. ( )

6-5 . 위기상황분석(S tre s s te s ting)의 활용정도

V651 위기상황 발생시 보험사 상품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험리스크 관리방침 수립시 감안하고 있다.( )

V652 이상재해 및 급격한 금리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악화에 대비하여

위험분산을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

V653 보험리스크와 관련하여 위기상황분석 또는 시나리오분석 결과는 정

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되고 있다. ( )

7 . 경영리스크관리 부문

7-1. 경영리스크체제 및 관리방법

V711 경영상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또는 경영의사결정의 부적절한 이행에 따

른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영관리리스크의 관리대상 및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 )

V712 경영관리리스크를 점검·분석하고 분석결과 표출된 문제점에 대한

Feed Back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경영관리리스크 관리현황을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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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있다. ( )

V713 당해 보험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7-2 . 경영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V721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시 조직의 목표, 문화, 가치, 리스크 허용한도,

보험환경의 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

하고, 경영진이 경영계획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사항을 경영전략 및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 )

V722 경영전략 및 계획이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 목표의 실행가능성, 리스

크부담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운영

되고, 주변 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전략 및 계획이 탄력적

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 )

7-3 . 조직 및 인사관리체제의 적정성

V731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포계획의 운영실태, 조직내

계층별·직무별 인력구조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최적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 )

V732 경영계획과 연계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운영하는 한편, 객관성 있

는 채용기준,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 및 조직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V733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사고 또는 부정으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 합리적인 업무처리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과 매뉴얼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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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내부통제제도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V741 건전한 자산운영,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진, 경영방침의 준수 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 )

V742 경영진이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

편,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임·

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V743 정보수집 및 의사전달체제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모든 업무를 포괄

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

8 . RBC시스템 및 리스크관리제도 부문87)

8-1. 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서의 RBC시스템

V811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의 RBC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 )

V812 RBC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V813 RBC시스템을 개발할 의향이 있다. ( )

8-2 . RBC제도 및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V821 지급여력제도로서 미국식 RBC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87) 설문지의 부문8과 부문9는 2001년 8월에 실시된 설문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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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22 지급여력제도로서 미국식 RBC제도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V823 미국식 RBC제도의 도입은 3년이상이 소용되리라고 본다. ( )

V824 미국식 RBC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보다 불리할 것으로 생각

된다. ( )

V825 일본식 RBC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보다 불리할 것으로 생각

된다. ( )

V826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

9 . 리스크감독정책부문

V911 리스크관리 능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리스크관리정책이 필요하

다. ( )

V912 정형화되고 예측가능(일관된)한 리스크관리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

( )

V912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정부의 리스크감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V913 과거 및 현재 지향적인 리스크관리정책을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정

책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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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리스크관리 실태분석에 의한 보험사 분류

Class1 자산규모별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보험사

Class2 Class3 Class2 Class3 Class2 Class3

A 1 A 1 B 7 B 2 A 3 A -

A 2 A 2 B 12 B 1 B 15 B -

A 4 A 1 B 8 B 2 B 22 B -

A 5 A 2 B 16 B 2 B 5 B -

B 9 B 2 B 14 B 2 B 3 B -

B 1 B 2 B 13 B 2 C1 C -

B 2 B 3 B 4 B 1 C9 C -

B 6 B 2 B 10 B 3 C12 C -

C7 C 2 C4 C 2 C14 C -

C8 C 2 C2 C -

C13 C 2

C11 C 2

C10 C 3

C3 C 3

C6 C 3

C5 C 2

주: A=리스크관리상위사, B=리스크관리 중위사, C=리스크관리하위사, 1=지
급여력비율 300이상의 보험사, 2=지급여력비율 300미만 100이상의 보험사,
3=지급여력비율 100미만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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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2 리스크관리 수준별 구분

Gro up A Gro up B Gro up C

Class1 Class3 Class1 Class3 Class1 Class3

A 1 대형사 1 B 1 대형사 2 C1 외국사 -

A 2 대형사 2 B 2 대형사 3 C2 외국사 -

A 3 외국사 - B 3 외국사 - C3 중소형 2

A 4 대형사 1 B 4 중소형 2 C4 중소형 2

A 5 대형사 2 B 5 외국사 - C5 중소형 2

B 6 대형사 2 C6 중소형 2

B 7 중소형 2 C7 대형사 2

B 8 중소형 2 C8 중소형 2

B 9 대형사 2 C9 외국사 -

B 10 중소형 2 C10 중소형 3

B 11 외국사 - C11 중소형 3

B 12 중소형 1 C12 외국사 -

B 13 중소형 3 C13 중소형 3

B 14 중소형 1 C14 외국사 -

B 15 외국사 -

B 16 중소형 2

주: A=리스크관리상위사, B=리스크관리 중위사, C=리스크관리하위사, 1=지
급여력비율 300이상의 보험사, 2=지급여력비율 300미만 100이상의 보험사,
3=지급여력비율 100미만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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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3 지급여력비율별 구분

Gro up 1 Gro up 2 Gro up 3

Class1 Class2 Class1 Class2 Class1 Class2

B14 중소형 B B9 대형사 B B2 대형사 B

A4 대형사 A B26 대형사 B C11 중소형 C

A1 대형사 A B16 중소형 B C13 중소형 C

B12 중소형 B C3 중소형 C C10 중소형 C

C7 대형사 C B13 중소형 B

A2 대형사 A

C5 중소형 C

B4 중소형 B

B8 중소형 B

B7 중소형 B

B1 대형사 B

C6 중소형 C

A5 대형사 A

B10 중소형 B

C4 중소형 C

C8 중소형 C

주: A=리스크관리상위사, B=리스크관리 중위사, C=리스크관리하위사, 1=지급
여력비율 300이상의 보험사, 2=지급여력비율 300미만 100이상의 보험사, 3=
지급여력비율 100미만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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